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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득사업 지원정보 안내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시설의 규모화ㆍ현대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

❍ 지원요건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생산자(임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일정요건(농업인(조합원)
5인 이상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을
갖추고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품목”을 사업대상 품목으로 하여야 함

-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판넬 재배사 등 등기 시설물 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

❍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 (산림작물생산단지) 임업인(전문임업인·단체)에게 산나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지원
* 지원대상: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관리사 등
* 보조율 : 40%(국비), 20%(지방비), 40%(자부담), 지원한도 : 1∼10억원(총사업비)

- (산림복합경영단지) 전문임업인에게목재생산및단기소득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기반시설 등 지원
* 지원대상: 숲가꾸기,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시설,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관리사 등
* 보조율 : 40%(국비), 40%(지방비), 20%(자부담), 지원한도 : 1∼5억원(총사업비)

- (유통구조개선사업) 생산자단체에 임산물 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 산지
종합유통센터, 가공산업활성화 등 시설지원
* 지원대상: 임산물 선별, 저장, 가공·유통, 브랜드개발 등
* 보조율 : 50%(국비), 20%(지방비), 30%(자부담), 지원한도 : 2∼20억원(총사업비)

- (소액사업) 임산물생산·유통기반, 선별·가공·브랜드화 등 시설지원
* 지원대상: 관정․관수시설, 작업로, 울타리, 유기질비료 등 종류별 개별사업
* 보조율 : 20%(국비), 20%(지방비), 20%(융자), 40%(자부담), 지원한도 : 0.5∼1억원(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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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득사업 지원방법은 비공모(소액)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전년도 1월 20일까지 사업장이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에 농림사업자율
신청서를 제출 후 심의를 거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공모사업으로 신청
할 경우에는 전년 4월에서 5월경에 공모하는 “산림소득사업 공모계획(산림청
홈페이지 행정․정책-공모정보)”을 참고하여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산림부서)에 사업을 신청하시면 됨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이 있는 해당 시·군․구(보조, 보조수반 융자) 또는 산림조합(순
수융자)에 문의

❍ 지원 체계

- 보조사업

① 공모사업 : 전년 4∼5월경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 * 신청 선정 과정에 따라 e-나라도움에 별도 등록

○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 시작 4∼5월)
공모 응모
(지원자→
시․군․구)
<’18.5월말>

⇨

시․군․구
검토·평가(1차)
(계획․현장심사)
<’18.6월중순까지>

⇨

시․도
검토·평가(2차)
(계획․현장심사)
<’18.6월말까지>

⇨

설명회 및 심의회
(시·군·구(30%)+

시·도(70%) 공동평가)
<’18.7월까지>

⇨

선정 결과 제출
(시․도→산림청)

<’18.8월까지>

⇨

대상자 최종 발표
(시․도)

(사전행정절차 추진)
<’18.8월말 이후>

⇨

예산수요 제출
(시․도→산림청)

<’18.10월초까지>

⇨

예산 내시
(산림청→시․도)

<’18.10월 중순>

○ 산지종합유통센터, 가공산업활성화사업, 임산물 클러스터(공모 시작 4∼5월)
공모 계획
수립 및 공고
(임업진흥원)
<’18.4월까지>

⇨

공모 응모
(지원자→
시․군․구)

<’18.5월말까지>

⇨

시․군․구
검토평가(1차)
(시군구→시도)

<’18.6월중순까지>

⇨

시․도
검토평가(2차)
(시도→임업진흥원)
<’18.6월말까지>

⇨

사업타당성평가 및
현장실사
(임업진흥원)

<’18.7월말까지>

⇨

사업계획 발표
및 심의·확정
(최종심의회)
<’18.8월말까지>

⇨
선정결과 제출
(진흥원→산림청)
<’18.8월말 이후>

⇨ 예산배정
(산림청 → 시·도)

② 소액사업 : 전년 1.2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신청

  
사업희망자

사업신청
(2018.1.20)
⇒

시․군
신청

(2018.2.28)
⇒

시․도
신청

(2018.3.31)
⇒

산 림 청

- 융자사업(대출기관융자사업) : 사업비의 20∼100% 지원

 
대출신청

▶
사업실적및관련서류통보

▶
자금대출

지원대상자 지자체, 산림조합 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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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소득임산물 컨설팅 등 안내 정보>

1. 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 대표 상담전화 운영 : 02-3434-8300 (ARS 대표전화
연결 후 분야별 담당자 선택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 특화품목(단기소득 임산물) 경영지도: 산주의 소득 창출과 관련된 고소득
유망품목에 대한 지도 상담(60명)

2.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소득지원팀, 임산물검사팀) : 임업인 콜센터
운영(02-6393-2606～8)

-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관리, 산림경영 컨설팅

3. 단기소득임산물 지원정보는 산림청 홈페이지(분야별 산림정보-산림자원
-산림소득지원의 단기소득임산물 지원 안내)에서도 제공

- 세부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분야별 산림정보-통합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는「해당년도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 지침서」 참조

4. 임산물 재배매뉴얼은 산림청 홈페이지(분야별 산림정보-통합자료실

- 통합자료실의 임산물 재배지침)에서 표고버섯 등 임산물의 재배 매뉴얼
제공(※ 통합자료실에서 “재배”로 검색)

<(참고) 보조금사업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사항 안내>

1. (대상) 보조금법시행령제4조에따른지자체보조금지급대상사업인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등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제33조의2 및「동법 시행령」제14조의2

2. (보조금의 범위) 자부담 제외, 국비·지방비를 합한 보조금 전체 금액

3. (기준) ① 거짓신청에 따른교부금액의 5배 이내, ② 용도 외 사용 금액의 3배
이내, ③ 교부 자격요건 미달에 따른 교부금액의 1배 이내

4. (사유) 조사결과 거짓신청(정산, 위장공모 등),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교부
조건 위반

5. (유의사항) 보조금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처분시 산림청 통보
의무화(지자체), 시혜성(사행성) 경비 및 정산 시 종이계산서 불인정
(※ 계좌이체로 지급)

6. (절차) 제재조치 과정





- 7 -

Ⅰ. ’18년 산림소득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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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8년 산림소득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산림소득사업 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

목 표

◇ 임가소득 증진을 위한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규모화․현대화

◇ 재배자 중심, 주산지 및 특화지역 위주로 생산ㆍ지원 확대

가. 정책여건

ㅇ 임업은 장기ㆍ저수익성, 생산규모 영세, 유통기반 취약 등으로 인해 임업소득은

타 분야에 비해 낮은 실정으로 안정적 소득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16) 임업소득 : 34백만원 / 농가소득의 90.3%(37), 어가소득의 71.3%(47)

ㅇ 건강 및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로 청정임산물에 대한 소비 트랜드 변화

ㅇ 중국의 저가 표고버섯 수입증가 및 국내 수출 감소, 한ㆍ중 FTA 등에 따른

생산임가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산업화 동력 마련이 시급한 실정

나. 기본방향

ㅇ 주산지 및 특화품목 위주로 생산 및 유통ㆍ소비 연계를 통한 선순환 구조 정착

ㅇ 표고버섯 산업화를 위한 산림과학기술 및 정책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현장애로와 문제 해결 중심의 정책지원을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임산물 생산 및 미래산업화 촉진

ㅇ 지역특화품목 중심으로 생산시설을 규모화ㆍ단지화, 고부가상품 생산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 (’17까지) 332개소 → (’18) 42개소 증

* (’17) 47개소 71억원 → (’18) 42개소 67억원(전년대비 4억원 감소, 실수요 지원)

ㅇ 사업 지원대상

- 산나물류․수실류․수목 부산물류 등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비 지원

* 관수 시설, 보호 울타리, 작업로 시설, 모노레일, 감시 시설, 관리사 등

- 버섯류 : 재배하우스․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시설, 표고목 등

- 관상산림작물류 : 조직배양 및 시설재배를 위한 온실시설

- 약용․약초류 : 산지정리 작업, 감시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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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재생산 및 소득 안정화를 위한 산림복합경영단지 확대 지원

ㅇ 임업의 장기ㆍ저수익성 극복을 위한 단기소득임산물 생산단지조성사업 확대

- 산림복합경영 : (’17까지) 145개소 → (’18) 36개소 증

* (’17) 29개소 36억원 → (’18) 36개소 45억원(전년대비 9억원 추가 지원)

ㅇ 사업 지원대상

- 대상사업 : 산나물 및 약초․약용류 등을 재배하기 위한 산림복합경영 확대

- 사업대상지 : 조림예정지, 숲가꾸기 사업지 등

- 지원내용 : 숲가꾸기와 관수시설, 생산기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 등

ㅇ 현실 여건을 고려한 소득사업지 조성을 위한 사전설계 및 시공감리 추진

3) 친환경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지속적 지원

ㅇ 밤, 감 등 수실류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속 지원(66억원)

- 밤나무 노령목관리, 병해충 방제장비, 친환경 방제(포충등, 성페르몬 등), 생산장비

(굴삭기, 4륜 오토바이, 선별기, 밤수확망, 수확기 등), 관수시설, 작업로 등

ㅇ 노령화되어 폐원상태에 있는 밤나무 재배지에 대하여 고소득 대체작목(수실류,

산나물류 등) 조성사업비 지원(18억원)

ㅇ 연작으로 지력 약화 및 산성화된 임산물 재배지의 토양을 개량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지원(48억원)

4) 임업인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생산ㆍ지원체계 개편

ㅇ 중장기 수급안정을 위한 ‘중점관리품목 산업화 대책’ 마련ㆍ시행

- 품목별 소비촉진 방안과 중장기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연계 설정

* 중점관리품목 : 표고버섯, 밤, 떫은 감, 복분자, 대추, 잣, 호두, 조경수 등

ㅇ 임업인 소득창출을 위한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품목 확대를 위한 기준 마련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추진

ㅇ ’18년 밤 대체작목조성사업 지원 종료에 따른 신규사업 발굴 추진

* 밤 대체작목지원사업 종료(’10~’18년, 연간 국고 18억원)

ㅇ 임업인 및 귀산촌인을 위한 「단기임산물 재배매뉴얼」개발 보급 확대

- 수요조사를 통해 품목확대 추진 : (’17까지) 48 → (’20까지) 68품목

ㅇ 농업분야와 유사한 임업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 상향 추진

* 유사사업 대비 기준보조율은 높이고, 자부담은 축소 검토(’18. 기재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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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림과학기술및정책기반의 ‘표고버섯산업진흥대책’ 이행및지원강화

ㅇ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명확화 및 민간육종가 육성 강화

- 연구성과 실용화를 위한 기관간 연구성과 ‘이어달리기 제도’도입ㆍ운영

- 민간기업의 우량종균 생산ㆍ육성 및 버섯재배 기술 고도화를 위한 국가ㆍ

공공기관의 기술이전 및 기술교육 확대

ㅇ 표고버섯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조사업 지원제도 개선

- 산림버섯 공동연구 및 사업 발굴을 위한 “산림버섯 공동연구회”구성ㆍ운영

- 실수요 중심의 사업 지원, 재배자의 ‘경영자 의사결정시스템 구축’, 버섯류의

산지일시 사용을 위한 ‘산지관리법’개정 등 추진

ㅇ 국가ㆍ공공기관 개발품종에 대한 현장의 기술접근성 및 정보공유 확대

- 개발종균의 가격인상 합리적 조정 및 개발 품종의 통상실시 단계별 확대

- 표고버섯 오류 종균공급 및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검사기능 확대

- 우수종균 적기 생산ㆍ보급을 위한 민간종균업체 집중 육성

- SNS 등 모바일 플랫폼 등 산업화ㆍ실용화까지 전주기 관리ㆍ지원체계 확립

ㅇ 고품질 원목표고 생산 및 톱밥배지 적기 공급 인프라 구축

- 참나무류 조림 확대, 생산대상지 선정ㆍ관리 및 생산정보 적기 제공

* 간벌목 생산지원 등 표고자목 공급 : (’16) 250천㎥ → (’21) 500천㎥(2배 확대)

- 생산자 협의체 구성ㆍ운영, 재배시설 현대화 및 자목구입 보조율 확대 검토

- 수입산 배지 대응 재배시설 구축(’18년) 및 국산품종 공급체계 구축

* (’18년 중국형 봉형배지 시설) 사업비 20억원, 연간 9만봉이상 생산ㆍ보급

6) 소비자 중심의 선진적 유통체계 구축 및 소비촉진 활성화

ㅇ 조합특화사업과 임산물유통센터 등 기능별 차별화 및 선택ㆍ집중 지원

* (특화사업) 공공기관 역량 중심, (유통센터) 민간시장 중심, (소득지원) 재배자 중심

ㅇ 특별임산물 대상 품목 추가 확대(원목표고) 및 인증제도 도입ㆍ시행

- 특별관리임산물 추가 : (현행) 산양삼 → (추가) 표고버섯(원목표고)

* 관련법령 개정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ㅇ 관계법령, 지침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을 지속적 발굴․개선

- 임업현장 애로해결 소통간담회, 정책제안, 규제개선A/S, 정책토론회(포럼) 등

ㅇ 임산물 수요 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전시회 개최 등 행사 지원

- 한국분재대전, 대한민국난대전, 산양삼뿌리축제, 잔디세미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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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TA 대응을 위한 수출시장 확대 및 유망품목 집중 지원

ㅇ 한․중 FTA 발효에 따른 통계 현실화 등 정보기반 구축

-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을 위한 통계자료 구축 등 행정기반 구축

및 임업 특수성을 반영한 단가 현실화 추진

* 피해보전 제도 마련 과정에 농업인 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임업전문가를 적극

참여시키고, 농식품부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여 임업분야 적극 반영

ㅇ 표고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생산ㆍ유통업체 중심으로 지원 확대

- 국내 유통망 확보를 위해 국제박람회 참여 및 국외 시범 사업 지원

- 대형 유통업체 제휴를 통한 판로 확보, 참여기업 간 공동판매 협력체 구성 지원

라. 추진일정

ㅇ 산림과학기술 및 정책기반의 표고버섯 산업 진흥대책 마련ㆍ시행 : 2018. 1월

ㅇ 일선 시․군 공무원 대상 산림소득분야 시책 교육 : 2018. 2월

ㅇ 유사사업간 보조율 개선 등 관계부처 협의 : 2018. 2월

ㅇ 임산물 수요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전시회 개최 등 행사 지원 : 연중

ㅇ 버섯류 산지일시사용허가 등 관련 법령 등 개선 : 2018. 상반기

ㅇ 산림복합경영단지 및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 연중

ㅇ 중부권(전북 무주) 톱밥배지센터 조성 : 연중

ㅇ 중국형 봉형배지 시설(산림버섯연구센터) 구축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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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산물 유통정보 제공 및 사후관리 강화

목 표

◇ 임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충족 및 안정적인 공급기반 마련

◇ 유통ㆍ가공시설 운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가. 정책여건

ㅇ 시장개방 및 대형유통업계의 영향력 강화 등 영세 유통업계의 여건 악화

ㅇ 단기임산물의 다품목 생산, 소규모 분산된 직거래 등 산업경쟁력 부진

ㅇ 웰빙 등 청정임산물의 수요 증가 및 소비자 알권리 등 관심 증대

나. 기본방향

ㅇ 임산물 생산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유통·가공산업 지원 확대

ㅇ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청정임산물 유통정보 제공 및 소비판로 확대

ㅇ 유통·가공 산업의 안정적인 기반 구축 등 우수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

ㅇ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품의 사후관리 및 브랜드화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지역 특화 임산물을 중심으로 유통·가공 사업 확대

ㅇ 산지종합유통센터의 규모화 현대화를 통한 임산물 수급안정 도모

* 산지종합유통센터 : (’17까지) 110 → (’18 계획) 7개소, 35억원(보조율 : 5:2:3)

◦ 고부가가치 가공 상품 개발 등 임산물 전문 가공업체 육성

* 가공산업활성화 : (’17까지) 9 → (’18 계획) 2개소, 20억원(보조율 : 5:2:3)

◦ 주산지를 기반으로 생산 유통 가공 체험 및 산·학·연을 연계하여 먹거리

상품화 및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사업 지원

* 임산물 클러스터 : (’17까지) 4 → (’18 계획) 2개소, 20억원(보조율 : 5:5:-)

* 임산물 6차 산업화단지 : (’18 계획) 신규 1개소 / 2년차 1개소

◦ 곶감생산·유통 체계 현대화를 위한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 개선사업 지원

*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 (’17 까지) 8 → (’18 계획) 8개소, 20억원(보조율 :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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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정보 제공 및 임산물 소비활성화

ㅇ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 및 ‘임업관측’을 통한 생산․소비자 정보지원 확대

- 모바일, 시장조사를 통한 가격 정보제공 품목 확대 운영(’18년까지 30종)

- 임업관측 정보제공 품목 확대로 생산·소비자 의사 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

확대 추진(6개 품목 → ’20년까지 10개 품목)

ㅇ 우수 임산물 직거래, 홍보, 전시회 등 청정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 공영홈쇼핑, SNS 홍보, 명절 소비촉진 행사 등 소비활성화 사업 추진(215백만원)

- 우수임산물 전용 쇼핑몰을 통한 임산물 홍보 및 판로확보(산조 푸른장터)

ㅇ 수입 표고톱밥배양배지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의 원산지 표시 사항 검토

- 관련기준 등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절차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 추진

* 수입배지 생산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법 (현행) : 국내산(접종·배양 : 수입국)

3) 임산물 유통 가공시설 운영관리 등 사후관리 강화

◦ 유통 가공시설 사업의 실태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 시설 보조사업에 대한 부기등기 등 행정절차 이행 여부 확인

- 유통 가공사업 경영컨설팅(임업진흥원) 및 현장점검 강화(연 3회)

* 운영 우수 부실 사업장 운영상황 분석 및 경영 개선 컨설팅, 애로 건의사항 발굴 등

◦ 산지종합유통센터 및 가공산업 운영실태 경영상태 분석 등 내실화 도모

- 지자체별 유통센터 매출 수익 지출 등 운영실태 분석으로 사업효율성 제고

- 보조금 부당사용, 미승인 근저당 등 보조금 교부조건 관리 강화

* 국고보조금 반환 및 미승인 근저당 해지 대상지 사후관리 강화

* 해당 지자체에서 선순위 근저당 설정, 채권보전 조치 등 수시 결과 보고

4) 단기임산물 주산지를 중심의 유통계열화로 소득증대 기여

ㅇ 산지–도매–소매 등 유통단계별 유통체계 계열화

- (산지) 유통센터 등 지역 유통시설을 산지 유통핵심 조직으로 활용

- (도매)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계하여 주요품목별 유통계열화·규모화

- (소매) 직거래 장터 정례화, 로컬푸드·온라인 판매 등 직거래시스템 확대

ㅇ 임산물 6차산업화 조성사업을 통한 임업인의 소득향상 기반 마련

- 임산물 주산단지를 중심의 지역단위 산업육성으로 임산물 브랜드화

* (’18년 계획) 2년차 1개소(전북권역 6차산업화), 신규 1개소(옻나무 6차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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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리적표시 등록품의 확대 역량강화 등 임산물 브랜드화

ㅇ 임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확대 등 지역특화 우수임산물의 경쟁력 강화

- 지리적표시 등록품 확대 : (’17까지) 55품목 → (’18계획) 1품목 추가

- 임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확대를 위해 지자체․분과위원회 등 유기적 대응

ㅇ 지리적표시 등록품의 현장점검 등 품질관리 강화

- 주산지의 판매 시기별 생산자․등록단체 운영․유통실태 등 현장점검

- 해당 지자체와 자체품질관리계획 이행여부 등 등록품목의 사후관리 강화

-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를 통한 지리적표시 등록품의 지원방안 추진

* 품질관리 강화 컨설팅, 교육, 디자인 공모전, 소비촉진사업, 현장지도 점검 등

ㅇ 지리적표시 등록품의 판로개척 등 홍보지원 등 확대 추진

- 공공벤더를 활용한 지리적표시 등록품의 지속적인 상품화 등 판로개척

* 산조중앙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공영홈쇼핑 지원사업 확대 추진

-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품 브랜드 육성 등 홍보물 제작․배부

라. 추진일정

ㅇ 명절 성수기 임산물 수급안정대책 추진 : 2018. 1월, 9월

ㅇ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실태조사 및 경영분석 : 2018. 2분기

ㅇ 임산물 지리적 표시등록 관리실태 점검 : 2018. 2～3분기

ㅇ 산지종합유통센터 및 가공산업 활성화사업 현장점검 : 연 중 3회

ㅇ ’19년도 임산물 가공유통 공모사업 공고 : 2018. 5월

ㅇ 임산물 지리적 표시등록 추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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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산물 품질관리 강화 및 PLS 전면시행 대비

목 표

◇ 임산물의 품질․안전관리체계 강화 및 산양삼 산업화 추진

◇ PLS 전면시행(’19.1월)에 대비하여 임산물․임가 피해최소화

가. 정책여건

ㅇ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산양삼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산양삼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입 산양삼과 인삼을 산양삼으로 판매하는 불법유통이 지속 발생

* 허위․과장광고, 가짜 산양삼 유통업자 경찰고발(건) : (’15) 11 → (’16) 26 → (’17) 14

* 계도·단속현황(건) : (’15) 146 → (’16) 180 → (’17) 163

* 유관기관 협업(건) : (’15) 73 → (’16) 41 → (’17) 34

ㅇ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전면 시행(’19.1월)

및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임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

나. 기본방향

ㅇ 산양삼 품질․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홍보․단속강화 및

종자․종묘공급단지 조성사업 등의 내실화를 통해 산양삼의 산업화 도모

ㅇ PLS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농약허용기준 등록을 추진하고 임산물 적용에

따른 임업분야 피해최소화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산양삼 등 임산물 품질․유통관리 및 관계기관 협업․단속 강화

ㅇ 산양삼 품질검사기준을 ’20년까지 무농약(0.001㏙ 이하) 수준으로 관리

* 현재 식약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수삼기준 적용(86개 성분)

ㅇ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브랜드화를 위해 ‘청정숲푸드＊’ 운영․확대

- (’17) 31개 품목(실적: 126건)→ (’18) 36→ (’21까지) 73(식용임산물 전 품목)

* 농약·화학비료 미사용 및 자연상태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인증하는 제도(한국임업진흥원)

ㅇ 경찰청, 식약처, 시․군․구 등 관계기관 합동홍보․단속 등 강화

*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인터넷 직거래, 쇼핑물 등

․유통관리권한 : (종전) 한국임업진흥원→ (변경) 한국임업진흥원 + 시·군·구(’17.9.22.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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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양삼 종자․종묘공급단지 조성사업 등의 내실화를 통해 산업화 추진

ㅇ 불량 종자․종묘 불합격 증가문제 해소를 위해 산양삼 종자공급단지 조성

등을 통해 산업화 도모

* 종자 불합격 현황(%) : (’15) 37.9 → (’16) 51.0 → (’17) 50.7

* 종묘 불합격 현황(%) : (’15) 29.4 → (’16) 21.4 → (’17) 30.3

- 산양삼 종자공급단지조성 : 3개소*(평창, 충주, 함양)

* 면적 : 10㏊/개소(총 30㏊), 예산 : 6억원/개소(총 18억원), ’23부터 국내수요량의

30%까지 생산․공급(3톤) 예정

ㅇ 우량 산양삼 종자보급을 위한 공급단지 계속 조성 및 관리센터 신규 추진

- 무농약 우수 산양삼 종자확보를 위한 종자공급단지* 조성·운영

* 종자공급단지(3개소) : 충북 충주(’16), 강원 평창(’17), 경남 함양(’18)

- 산양삼 종자공급단지에서 생산된 종자의 통합관리와 우수개체의 종자 수

집·보존·증식 및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종자관리센터＊ 조성

* 종자관리센터 : 총공사비 25억원(충북 충주, ’18년 설계비 1.5억원 → ’19～’20년

시설공사비 23.5억원)

* 주요임무 : 우량종자 발굴․증식․보급, 생산․유통종자 품질검사 및 인증, 종자

공급단지 운영관리․홍보 및 신규시설․기반조성, 기술지도․교육,

전문 인력양성 등

ㅇ 통계․자료집 발간, 유통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홍보 등

- 산양삼 통계 현실화를 위해 ‘산양삼 생산실태 조사’를 통한 통계자료집을

발간하여 인삼 수준의 지원정책 수립 등에 반영

* 연근별 판매실적, 재배면적 등의 활용도 높은 정보를 구축하고 산양삼 산업화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현행) 행정 도급조사에 의한 전수조사 → (개선) 별도 생산실태 조사

- 산양삼 품질관리제도와 형태적 특성을 수사담당자 및 소비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집 발간

* 국내 산양삼과 수입 산양삼과의 연근 및 형상(몸통․세근 등)에 의한 구별방법 등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산양삼 유통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불법유통 산양삼에 대한 수사의뢰 및 협조 전담

ㅇ 산양삼 산업육성대책 마련(’19～’23년)

- 기 마련한 산양삼 산업육성대책 기간(’14～’18년)이 종료됨에 따라 그 동안

달라진 현장․사회적여건, 임업인 요구사항, 제도개선 등 반영

- 특별관리임산물유통센터 설치․운영 지원 및 국제화․수출 촉진 방안

- 산양삼 종자․종묘의 안정적인 생산․유통․보급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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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시행(’19.1월)에 대비하여

임산물 품목별 농약허용기준 등록 추진

ㅇ 농약직권등록을 위한 재배작물 그룹화에 포함된 임산물(45개 품목)은 농진청

에서 사용농약, 잔류성분을 분석하여 식약처에 품목별 농약잔류허용기준 등록

* PLS : 국내 사용등록 또는 수입식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으로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으로 관리

ㅇ 병해충 발생정보 부족으로 농약 잔류허용기준 등록이 어려운 12개 품목*은

사용부위별 병해충 발생조사 후 등록요청

* 화살나무, 마가목, 느릅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오갈피, 결명자, 황칠나무, 두충 등

ㅇ PLS 전면시행에 따른 임산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생산자 및 단체 등에

대한 홍보․교육 등 강화

* 산림교육원 교육과정 개설, 밴드․블로그 등 SNS, 주요 생산지 영농교육 등

ㅇ 임산물 안전성 강화 및 품목별 농약허용기준 조기 등록을 위해 교수, 전문가,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전담대응단 운영

* 전담대응단 구성인원 : 37명(1단 / 1자문위 / 5팀)

4)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청청임산물 품질인증제도 운영 강화

ㅇ GAP인증 확산을 위한 임산물 표준재배지침 개정

- 임산물 재배에 대한 최신 신규품목 및 연구결과 반영

* 표준재배지침서에 꾸지뽕나무 추가 및 잔디, 헛개나무 보완 등

ㅇ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운영현황 현장점검

- 친환경으로 인증 받은 주요 임산물에 대한 농약화학비료 사용여부 등

라. 추진일정

ㅇ 산양삼 유통관리를 위한 계도·단속 실시 : 연중

ㅇ PLS․친환경인증제도 전담대응단 운영 : 연중

ㅇ PLS 전면시행에 따른 생산자 및 단체 등에 대한 홍보․교육 등 강화 : 연중

ㅇ ‘청정숲푸드＊’ 운영․확대 : 연중

ㅇ 산양삼 산업육성대책 마련(’19～’23년) : 2018. 12월

ㅇ GAP인증 확산을 위한 임산물 표준재배지침 개정 : 2018.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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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산림소득증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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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소득증대사업 >

사업명 현 행(2017) 변 경(2018) 변경 사유

Ⅰ. 공 통 사 항

ㅇ사업 내용 구조화 - ㅇ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유통구조개선 사업
지원내용 재정리

ㅇ우선지원조건 추가ㅇ <추가> ㅇ전년도 생산조사 기
준 생산량이 10%이
상 증가한 품목에 대
하여 가공·유통사업
우선 지원 가능

ㅇ급격한 생산량 증가
등에 따른 가격하락
대응방안

< 한도, 단가 변경사항 적용 >
- ’17년 지침으로 선정된 ’18년 사업대상자가 변동된 한도·단가를 적용하여 사업 추진하
고자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 국비 배정액, 지방비 확보액,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18년도 지침을 기준으로 변경·적용할 수 있음
(단, ’18년 사업대상자는 한도·단가 변동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재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 ’19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해당 변경 사항 적용

Ⅱ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ㅇ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ㅇ지원내용(토양개량제)
-석회질비료 지원

ㅇ지원내용(토양개량제)
-석회질비료 및 규산질
비료 지원

ㅇ지원대상 확대

ㅇ지원단가(유기질비료)
-부산물비료 : 국비1,400원

ㅇ지원단가(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 등급별
국비 차등 지원
(특등급 1,100원 / 1등급
1,000원 / 2등급 800원)

ㅇ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
지침을 준용하여 비료
등급별 국비 차등 지원

ㅇ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ㅇ사업자대상(산림복합
경영단지 공모사업)
-전문임업인

ㅇ사업자대상(산림복합
경영단지 공모사업)
-전문임업인, 생산자단체

ㅇ사업대상자 확대

ㅇ지원한도(산림작물생산
단지 소액사업)
-생산자 : 8천만원이내
생산자단체 : 1억원이내

ㅇ지원한도(산림작물생산
단지 소액사업)
-1억원이내

ㅇ지원한도 상향

ㅇ지원한도(소액사업)
* 단, 단일사업(울타리설치
등) 의 경우 사업성격에
맞게 지자체에서 탄력적
으로 운영 가능

ㅇ지원한도(소액사업)
* 단, 단일사업(울타리설치
등) 의 경우 사업성격에
맞게 지자체에서 탄력적
으로 운영 가능(종자
종묘구입은단일사업불가)

ㅇ단일사업지원제한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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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현 행(2017) 변 경(2018) 변경 사유
ㅇ지원단가(표고목 구입)
-본당 금액 : 3,760원
(넓이10cm × 길이120cm)

-지원한도 :
(임업인) 3,000본,
(생산자단체) 8,000본

ㅇ지원단가(표고목 구입)
-본당 금액 : 4,852원
(직경12cm × 길이120cm)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지원한도 : 사업별 지원
한도 범위 내

ㅇ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 표고원목
지원단가 현실화

ㅇ표고목 지원수량 제한
완화

ㅇ지원조건
-표고목 단일 품목 매년
지원 불가(3년 이후
지원 가능)

ㅇ지원조건
-표고목 단일 품목 매년
지원 불가(지원받은
연도 불포함 2년 이후
지원 가능, ’18년 이전
사업대상자도 적용)

ㅇ재배공간 활용 및 수입
회전 감안하여 완화

ㅇ지원내용
-표고목 구입 지원

ㅇ지원내용
-표고목, 꽃송이버섯
자목, 복령버섯 자목
구입 지원

ㅇ지원대상 확대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규모 50㎡ 이내(공모
사업에 한함)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규모 100㎡ 이내로,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100백만원 기준

ㅇ지원규모 상향

<추가> ㅇ지원대상
-톱밥배지생산시설은
지자체, 산조중앙회 및
시․군 조합은 ’19년
부터 지원 제한

ㅇ지원대상 제한

ㅇ 임산물생산기반조성 ㅇ지원한도
-생산자 : 8천만원이내
생산자단체 : 1억원이내

ㅇ지원한도
-1억원 이내

ㅇ지원한도 상향

ㅇ지원단가(표고목 구입)
-본당 금액 : 3,760원
(넓이10cm × 길이120cm)

-지원한도 :
(임업인) 3,000본,
(생산자단체) 8,000본

ㅇ지원단가(표고목 구입)
-본당 금액 : 4,852원
(직경12cm × 길이120cm)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지원한도 : 사업별 지원
한도 범위 내

ㅇ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 표고원목
지원단가 현실화

ㅇ표고목 지원수량 제한
완화

<추가> ㅇ지원대상
-톱밥배지생산시설은
지자체, 산조중앙회 및
시․군 조합은 ’19년
부터 지원 제한

ㅇ지원대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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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현 행(2017) 변 경(2018) 변경 사유

Ⅲ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ㅇ임산물 상품화지원ㅇ지리적표시 등록단체·
법인은 총사업비의 30%
이내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가능

ㅇ 30% → 50%로 확대 ㅇ지리적표시 등록제도의
소비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마케팅 지원확대

ㅇ지원 구분 및 한도
- 국비 7백만원/건
(총사업비35백만원)

ㅇ지원 구분 및 한도
- 국비 10백만원/건
(총사업비50백만원)

ㅇ포장재, 디자인개발 등
상품화 개선 여건 제
고를 위한 한도 상향
(지자체 건의사항 반영)

ㅇ상품화지원 사업은
지원 후 2년 경과 후
재지원 가능

ㅇ상품화 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는 지원 불가능
(격년 지원)

ㅇ상품화지원 사업의
소요 발굴 및 소비활
성화를 위하여 격년
지원으로 변경
(지자체 건의사항 반영)

ㅇ임산물유통기반조성 ㅇ저장·건조시설
- 국비 12백만원/개소
* 저장 건조시설은 50㎡
까지 가능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ㅇ저장·건조시설
- 국비 20백만원/개소
* 저장 건조시설은 100㎡
까지 가능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ㅇ떫은감 가격하락 등
임산물의 저장·건조시설
수요 증가에 따른 단가·
면적 상향
(지자체 건의사항 반영)

ㅇ가공장비
- 국비 3백만원/개소

ㅇ가공장비
- 국비 10백만원/개소

ㅇ신규, 규모있는 가공
장비 지원 소요 증가
로 한도 상향
(민원 제기사항 반영)

ㅇ떫은감 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ㅇ (사업명) 곶감 주산
단지 유통구조개선

ㅇ 떫은감 주산단지 유통
구조개선

ㅇ떫은감을 활용한 가공·
유통시설로써 곶감과
더불어 감말랭이 등
떫은감 가공상품을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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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득증대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과 장 안병기
서기관 고락삼
사무관 김학진
사무관 김우영
사무관 신경수

042-481-4190
042-481-4194
042-481-4191
042-481-4206
042-481-4208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정책자금팀 팀 장 이근석 02-3434-7221

Ⅰ 사업개요

1. 목적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제9조, 제17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농특회계) 148,462 184,806 175,475 175,475

- 보 조 45,394 58,911 55,384 55,384

- 융 자 17,437 20,832 19,912 19,912

- 지방비 31,742 42,385 42,107 42,107

- 자부담 53,889 62,678 58,072 5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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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공 통 사 항

1. 사업 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종류(79개)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
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개)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
(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 생산자(임업인)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의한임업인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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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한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지 변경, 농업분야 중복 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연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 지원 요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 조합원 농업인 5인 이상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

- 등기대상 시설물의 경우 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

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단서에 따라 당해 개인, 법인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 양묘생산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등록”을 받은 자

- 톱밥배지 생산시설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톱밥배지 생산시설 신규 및 보완시설에서 종균배양시설은 종자산업법 에 따라

종자업 등록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 우선 지원 >

○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농(임)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실적이 있는 생산자 및 단체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전년도 생산조사 기준 생산량이 10%이상 증가한 품목에 대하여 가공·유통사업 우선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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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담당 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과 장 안병기
서기관 고락삼
사무관 신경수
주무관 황상훈
주무관 이은경

042-481-4190
042-481-4194
042-481-4208
042-481-4209
042-481-4196

1. 사업 내용 및 지원 조건

내역 사업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토양개량제지원 70 20 - 10 -

- 유기질비료지원

3,500
(원)

1,500
(원) - 잔액 - 혼합유박

800∼
1,400
(원)

600
(원) - 잔액 - 4종

나.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나-1.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

- 공모사업 40 20 - 40 -

- 소액사업 20 20 20 40 2.0%, 3년/7년

나-2.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

- 공모사업 40 40 - 20 -

- 소액사업 20 20 20 40 2.0%, 3년/7년

나-3. 밤대체작목조성 40 20 - 40 - ’18년
종료사업

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40 60 - - -

라. 임산물 생산 유통기반조성

- 생산기반조성 20 20 20 40 2.0%, 3년/7년

*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 가능(예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의 사업일 경우 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 60%로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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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가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신청기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자체
70또는
정액

20또는
정액

-
10또는
잔액

∼전년도
1월20일

○ 사업 목적

- 제초제, 화학비료 등의 사용 억제로 토양산성화 방지 및 지력 회복을 통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지원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토양개량제

(규산질비료) 규산, 수용성 규산염
(석회질비료) 입상소석회, 탄산석회, 목탄, 목초액
*「비료관리법」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업체가 생산한 제품으로
‘토양개량효과’ 표시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녹색제품(환경표시 인증제품, GR마크 인증제품) 우선 구매 유도

○ 지원 조건 및 단가

구 분 지 원 조 건 및 지 원 단 가
토양개량제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유기질비료

-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정액 지원 (단위: 원/20kg)

구분
국고

지방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3,500 1,500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1,400
600

부숙유기질비료 1,100 1,000 800

*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준용. 단, 혼합유박은 산림청이 정한 단가를 적용

○ 지원 한도

구 분 지 원 한 도

토양개량제

(수실류) 밤 : ha당 총사업비 504천원
밤 이외 : ha당 총사업비 756천원(밤의 1.5배)

(관상산림식물류)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국고보조 3,325천원)
* 관상식물․묘포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잔디) ha당 총사업비 1,150천원(국고보조 805천원)
* 잔디재배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기타 임산물)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시비량 조정

유기질비료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시비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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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 유의사항】

○ 공모사업

- (사업대상) ’18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

* ’18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단가, 세부사업내용 등을 보완하고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 추진

*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 가능

- (사업비율)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자체 생산자재 사용 시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산림소득 공모사업계획 변경 승인기준(산림경영소득과-1618, ’14.3.28)에 따라 처리

* 토목 공사비 : 기반 조성비의 10% 이내로 가능하며, 토목사업비 중 부지조성

(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 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사업 타당성 평가, 컨설팅 기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타 부대비에서 집행

- (기타) 산림소득지원사업 표준품셈(안)을 참고․활용하여 사업 지원

* 산림청 홈페이지 〉분야별산림정보 〉통합자료실 〉통합자료실

○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공모 및 소액)

-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지 반드시 검토

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 시행

*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서류(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제시 시 단가 조정 가능

구 분 지 원 조 건 및 지 원 단 가 비고

인건비 2018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대한건설협회)
*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 산지정리, 제초작업,
묘목식재, 작업로시설,
활엽관목 제거, 솎아
베기등

종자·묘목대

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산양삼 종자 종묘는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
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에 한정하며, 총 사업비 30% 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

토양개량비료 조달가격 적용

표고목 구입

(지원 대상)
- 임업인, 생산자단체
*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
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000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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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 원 조 건 및 지 원 단 가 비고
표고목에서 표고를 재배(노지)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기존 산림복합경영 사업자가 표고목 단일 종목
으로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 신청 가능(보조율 형평성 유지)

* 표고목단일품목으로는
매년 지원 불가
(지원받은 연도
불포함 2년 이후
지원가능, ’18년이전
사업대상자도 적용)

(지원 비율)
- 공모사업 : 사업비 중 종자․종묘구입비

(30% 이내)에 포함하여 지원
- 소액사업 : 국고(20%), 지방비(20%), 융자

(20%), 자부담(40%)
(지원 기준)
- 본당 금액 : 4,852원(W 12cm × L 120cm)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 면적당 본수 : 1,000본/330㎡
- 지원 한도 : 사업별 지원한도 범위 내
* 공모사업은 표고목 수량과 상관없이 종자․종묘
구입비(30% 이내) 내에서 지원 가능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 대상지 확인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산림청
고시 제2016-79호)
에서 표고원목
실거래가의 평균
가격 적용

꽃송이버섯
자목 구입

(지원 대상)
- 임업인, 생산자단체
* 꽃송이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 최소 200㎡(60평) 이상의 꽃
송이버섯 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000본 이상의 꽃송이버섯 자목에서 꽃송이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꽃송이목 단일 품목
으로는 매년 지원
불가(지원받은 연도
불포함 2년 이후
지원 가능)

(지원 비율)
- 공모사업 : 사업비 중 종자․종묘구입비

(30% 이내)에 포함하여 지원
- 소액사업 : 국고(20%), 지방비(20%), 융자

(20%), 자부담(40%)
(지원 기준)
- 본당 금액 : 1,000원(W 30cm × L 20cm)
- 면적당 본수 : 36본/㎡(층적 또는 재배상 기준)
- 지원 한도 : (임업인) 5,000본 이내,

(생산자단체) 10,000본 이내
* 공모사업은 꽃송이자목 수량과 상관없이 종자․
종묘구입비(30% 이내) 내에서 지원 가능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인 사업 대상지 확인

복령버섯
자목 구입

(지원 대상)
- 임업인, 생산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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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 원 조 건 및 지 원 단 가 비고
* 복령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복령
재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복령목 단일 품목
으로는 매년 지원
불가(지원받은 연도
불포함 2년 이후
지원 가능)

(지원 비율)
- 공모사업 : 사업비 중 종자․종묘구입비

(30% 이내)에 포함하여 지원
- 소액사업 : 국비(20%), 지방비(20%), 융자

(20%), 자부담(40%)
(지원 기준)
- 본당 금액 : 2,000원(W 15∼20cm × L 30cm)
- 면적당 본수 : 577본/330㎡
- 지원 한도 : (임업인) 3,000본 이내,

(생산자단체) 8,000본 이내
* 공모사업은 복령 자목 수량과 상관없이 종자․
종묘구입비(30% 이내) 내에서 지원 가능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인 사업 대상지 확인

송이산 가꾸기 ‘송이산가꾸기사업실시요령’ 사업실행기준단가적용
생산장비

(건조기, 방제장비)
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관수시설
(스프링클러) 6,000천원/0.5ha
(점적) 4,500천원/0.5ha

* 기타 부대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관정개발
(6인치, 일반형)

9,400천원/공

보호울타리
(전기 울타리) 1,500천원/0.5ha
(철조망) 1,000천원/0.5ha
(감시카메라) 조달단가 적용

* 기타부대시설추가시
실단비를 적용하되,
견적서2개이상기준

모노레일 1,500천원/0.5ha 〃

하우스 시설
(관상산림식물)

(하우스 시설) 250천원/3.3㎡
(유리 온실) 800천원/3.3㎡
(아크릴 시설) 1,000천원/3.3㎡

〃

관리사

시설규모는 33㎡이하로,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 또는「농지법 시행
규칙」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산지관리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시설규모100㎡이내로, 지원한도는총사업비100백만원기준
*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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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구분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공모사업 소액사업

사업대상자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인), 생산자단체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대상자
선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보조비율 국고 40%, 지방비 20%, 융자 -, 자부담 40%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신청기간 전년도 4∼8월 ∼전년도 1월20일

사업 목적

임업인(전문임업인․생산자단체)에게
산나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
현대화를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 강화

작업로, 울타리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으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지원 내용

(약용ㆍ약초류)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관리사 등

(산림버섯류) 재배하우스․관정․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및 관정 관수시설

(관상산림식물류)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 하우스, 관수시설, 자동화 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종자파종 또는
묘목식재 등

지원 한도
(총사업비
기준)

(노지재배) 1억원 ～ 5억원 이내

(시설재배) 2억원 ～ 10억원 이내

1억원 이내

* 설계 감리비(5% 이내), 인건비(15%
이내), 기반 조성비(40% 이상), 종자․
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
(10% 이내) 등으로 구성

* 인건비(15% 이내), 기반 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비용(15% 이내) 등으로 구성

* 설계감리필요시기타비용으로추진가능

* 단, 단일사업(울타리설치 등) 의 경우
사업성격에 맞게 지자체에서 탄력적
으로 운영 가능(종자 종묘 구입은
단일사업 불가)

기타

- 톱밥배지 생산시설 지원은 지자체, 산조중앙회 및 시․군 조합은 ’19년
부터 지원 제한
- 관상산림식물류 관정시설은 재배 면적이 1ha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
(자가 포지를이용하여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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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구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공모사업 소액사업

사업대상자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인), 생산자단체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대상자
선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보조비율 국고40%, 지방비40%, 융자-, 자부담20% 국고20%, 지방비20%, 융자20, 자부담40%

신청기간 전년도 4∼8월 ∼전년도 1월20일

사업 목적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지를 활용하여
숲을 가꾸면서 단기소득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현대화를 지원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지원 내용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지원
-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작업로 등 숲가꾸기 사업

-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 감시시설, 모노레일,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 종자채취 및 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등
- 작업로 및 울타리 설치, 산림복합경영지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관리사) 등

지원조건

5ha 이상의 산림에서 산림을 복합적
으로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산림사업 면적 규모에 따라 사업
비율 차등 적용

규모
사업비율

숲가꾸기 생산기반조성
5∼10ha 미만 15% 이상 85% 이내
10ha 이상 20% 이상 80% 이내

산림을 복합적으로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산림사업 면적 규모에 따라 사업
비율 차등 적용

규모
사업비율

숲가꾸기 생산기반조성
10ha 미만 15% 이상 85% 이내
10ha 이상 20% 이상 80% 이내

지원 한도
(총사업비
기준)

1억원 ∼ 5억원이내 (3년간 분할지원) 개소당 109백만원 (해당년도 지원)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비(100%
기준)는 설계 감리비(5% 이내), 인건비
(15% 이내), 기반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비(100%
기준)는 * 인건비(15% 이내), 기반
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구입
비(30% 이내), 기타비용(15% 이내)
등으로 구성

* 설계감리필요시기타비용으로추진가능
* 단, 단일사업(울타리설치 등) 의 경우
사업성격에 맞게 지자체에서 탄력적
으로 운영 가능(종자 종묘 구입은
단일사업 불가)

기타

- 모두베기가 기 실행된 사업지는 사업대상면적에서 제외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반출금지 구역 내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지 내, 연접지
에서 산림사업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산림병해충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행
* 파쇄, 훈증, 소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비 중 숲가꾸기 사업 30%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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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3 밤대체작목 조성사업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신청기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신청 후

심의 40 20 - 40
∼전년도
1월20일

○ 사업 목적

- 경제성이 없고 폐원상태에 있는 밤나무 재배지에 대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안정 등을 위해 산채나 약용 약초류 등 고소득 대체작목으로 전환․

조성사업비를 지원 * ’18년까지 실시(종료예정 사업)

○ 지원 한도

- 총사업비 기준 ha당 7백만원

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신청기간
국 지 융 자

산양삼 생산자(임업인),
생산자 단체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확인 후 지원 40 60 - -
∼전년도
1월20일

○ 사업 목적
- 산양삼의 재배과정의 생산이력관리와 안전성검사

○ 지원 내용

- (생산적합성조사) 토양, 종자·종묘 검사 수수료
- (품질검사) 산양삼 검사 수수료

○ 지원 조건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 합격이며,
해당 시·군·구에 생산신고 및 파종·식재한 자

- 해당 시·군·구에 생산신고한 자로서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에

합격한 자

○ 지원 한도 및 단가

- 생산자 1인당 2건 이내, 1건당 20만원
* 국비 8만원(40%), 지방비 12만원(60%)

*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하며, 시·군·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지원 가능

* 해당 시 군 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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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신청기간
국 지 융 자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자체 20 20 20 40
∼전년도
1월20일

*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 가능

* 지자체별로 주요품목 등 특성에 따라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사업 목적

-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생산 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 지원(신규 및 보완)을

통하여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임가 소득증대 도모

○ 지원 내용 및 한도

- 지원한도 : 총사업비 1억원 이내

구 분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생산
장비

(일반)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
깎기, 임산물 수확기, 밤 수확망 등 임산물
재배 생산 관련 기계 장비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임산물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함

* 4륜구동 오토바이는 임산물 중 한개 품목
재배면적 10㏊ 이상인 자에 한함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
단가를 적용

(지상방제장비) 병해충 방제용 장비 * 차량제외

(친환경 방제장비)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방제장비 시설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 시 결실불량 등
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는 제품사용(일반 형
광등 사용 금지)

㏊당 총사업비 10백만원

생산
시설

(일반) 관수시설, 관정시설, 대추비가림시설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설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냉해예방시설)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 단가 우선 적용

(산림버섯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등 재배
시설(표고목․꽃송이버섯 자목․복령버섯

-재배하우스 시설
: ㎡당 55,000원 기준(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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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자목 구입비 포함),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가능

장비 및 보완사업비(통풍·관수·이중차광막 등
하우스구조개선 등 지원)

-철골온실 : 설계내역 기준
-기계․장비 : 구입가격 기준
-표고목․꽃송이버섯․복령버섯
자목 구입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 지원내용 준용

(톱밥배지 생산시설)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톱밥배지
재배사 등 시설
*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
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경력이 5년 이상
이면서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종균배양시설은 종자산업법 에 따라 종자업
등록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 지자체, 산조중앙회 및 시․군 조합은 ’19년
부터 톱밥배지 생산시설 지원 제한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 기준
톱밥배지시설 : 설계내역 기준

(관상산림식물류 관정시설) 가뭄 피해방지 등
임가의 안정적 생산체계 유지 및 우량 관상
산림식물류 생산을 위한 관정시설
* 재배포지 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관상
산림식물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
* 재배면적이 1㏊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총사업비 기준 20백만원/개소
(관수시설 포함)
* 1일 양수량 30톤이상, 수중
모터 3HP이상기준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 규격화된 조경수를
대량 생산․공급 기반시설 지원
*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사업 참조

총사업비 기준 50백만원/개소

작업로
시설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 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총사업비 5백만원/km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솎아베기 등 총사업비 기준 1,292천원/ha
* 솎아베기,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임지여건등을고려․조정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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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담당 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과 장 안병기
사무관 김우영
주무관 박준호

042-481-4190
042-481-4206
042-481-4207

1. 사업 내용 및 지원 조건

내역 사업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국 지 융 자

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50 20 - 30 -

나.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50 20 - 30 -

다. 떫은감 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50 20 - 30 -

라. 임산물 클러스터 50 50 - - -

마. 임산물 상품화 지원 20 20 20 40 2.0%, 3년/7년

바.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20 20 20 40 2.0%, 3년/7년

*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 가능(예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의 사업일 경우 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 60%로 사업추진)

내역 사업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가. 산지종합유통센터

<조 성>
- (일반) 국비 1∼5억원(총사업비 2∼10억원) / 개소
- (거점) 국비 5∼10억원(총사업비 10∼20억원) / 개소

<보 완> 전체 사업비의 1/3 이내 / 개소

나. 가공산업활성화 <조 성> 국비 10억원 이내(총사업비 20억원 이내) / 개소

다. 떫은감 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조 성> 국비 2.5억원 이내(총사업비 5억원 이내) / 개소

라. 임산물 클러스터 <조 성> 국비 10억원 이내(총사업비 20억원 이내) / 개소

마. 상품화 지원 - 국비 10백만원(총사업비 50백만원) / 건

바. 유통기반조성

- 일반차량 : 국고 3백만원(총사업비 15백만원) / 건

- 냉동탑차 : 국고 4백만원(총사업비 20백만원) / 건

- 유통기자재 : 국고 4백만원(총사업비 20백만원) / 건

- 저장·건조시설 : 국고 20백만원(총사업비 100백만원) / 건

- 가공장비 : 국고 10백만원(총사업비 50백만원)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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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금의 사용용도

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선정기간
국 지 융 자

생산자단체
외부전문기관
(한국임업진흥원)

공모 50 20 - 30
전년도
4∼8월

○ 사업 목적

- 단기소득임산물 수집·저장 및 유통체계의 현대화·규모화를 위한 임산물 저장·

산지종합유통센터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건축
집하장, 선별장,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사무실·회의실, 부속시설 등

가공장비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여과시설 등 가공장비,
세척실, 가공라인 등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컨베이어 등
유통장비 운반차량, 냉동탑차, 지게차, 파렛트, 기타자재

위생·판매시설 오폐수정화·건물위생시설, 홍보·전시·교육장 및 판매
ICT융복합 SW 임산물 스마트 유통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지원

* (사후관리) 조성 이후 단기소득임산물의 계절성 등 공급․유통의 제한을 감안하여

농산물 등 기타 상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음

* (참고사항) 산지종합유통센터(신설 보완)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별표 5)에 의한 우수관리시설(GAP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을

구비하고, 취급하는 1차산물은 GAP 등 인증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할 것

○ 지원 구분 및 한도

- (일반) 유통센터(물류/단순가공) : 국비 1∼5억원(총사업비 2∼10억원)

* 총 출자금 1억원이상, 자본금이사업비의자부담금이상확보, 법인설립후운영실적 1년이상,

조합원(농업인주주)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농업인지분 1/10 이상등

- (거점) 유통센터(거점/복합가공) : 국비 5∼10억원(총사업비 10∼20억원)

* 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 미만은 0.5일 계산하여 연간 200일 이상 가동

* 총출자금3억원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법인설립후운영실적3년이상,

조합원(농업인주주) 30명 이상인법인

- (보완) : 건축물을 제외한 시설 장비(총 사업비 1/3 이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4’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에 따라 기계·장비 사후관리 기간경과 후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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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선정기간
국 지 융 자

생산자단체
외부전문기관
(한국임업진흥원)

공모 50 20 - 30
전년도
4∼8월

○ 사업 목적

- 단기소득임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2차 가공 시설·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지원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가공활성화
임산물 가공전문업체 육성을 위한 전문화 규모화 가공시설,
위해요소 중점관리 제도(HACCP)의 생산 가공시설, 체험시설 등

건축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부속시설 등

가공장비 분리기, 발효기 등 가공장비, 세척실, 가공라인 등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등

위생·판매시설 오폐수정화·건물위생시설, 홍보·전시·교육장 및 판매

* (우선순위) :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우선선정

재료의 단순건조, 컷팅, 분말 등 1차 가공사업은 지양

○ 지원 구분 및 한도

- 단기소득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 등 가공․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한 법인, 국비 10억원 이내(총사업비 20억원 이내)

* 법인운영 실적 2년 이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 확보

* 농업인 조합원(농업인 주주) 5인 이상인 법인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지분 1/10 이상인 법인

* 최근년도 임산물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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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떫은감 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선정기간
국 지 융 자

생산자단체 지방자체단체 자체 50 20 - 30
전년도
4∼8월

○ 사업 목적

- 떫은감의 소비활성화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통체계의 현대화·규모화로

품질 향상 등 산업화 유도 및 경쟁력 강화

○ 지원 내용

- 떫은감을 활용한 곶감 등 가공식품 생산을 위한 저장·가공·건조·선별·포장 등

동시처리를 위한 거점형 공동 가공·유통시설

* 재래식으로 곶감 등을 생산하는 영세임가 및 생산자단체 등 기후이변에 따른 곶감 등

생산피해 예방 및 떪은감 산업화를 위한 거점별 규모화·현대화 시설 구축 등

- 품질안전성 확보를 위한 GAP*, HACCP**에 적합한 위생시설 도입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우수관리인증(GAP) 시설 기준’ 적용

** 식품위생법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 (예시)세부 사업 내역 >

내 역 사업량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비 고

계 500,000

◦ 실시설계 1식 25,000 25,000 총사업비의 5%

◦ 떪은감 가공시설(건축)
- 집하·선별·포장
- 생산·가공
- 냉동·저온저장고

400㎡(118평)
200㎡( 58평)
100㎡( 30평)
100㎡( 30평)

2,000
2,000
3,000

265,000
115,000
60,000
90,000 GAP, HACCP

적합 위생시설
도입

◦ 기계장비
- 선별기
- 포장기
- 냉동탑차
- 건조기

1 조
1 대
1 대
1 대

110,000
40,000
30,000
30,000

210,000
110,000
40,000
30,000
30,000

○ 지원 구분 및 한도

- 재래식 건조시설 현대화 및 거점별 규모화 집약화 시설이 필요한 생산자 단체

국비 2.5억원 이내/개소(총사업비 5억원 이내/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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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선정기간
국 지 융 자

기초
지자체

외부전문기관
(한국임업진흥원) 공모 50 50 - -

전년도
4∼8월

○ 사업 목적

- 단기소득임산물 주산지의 생산·가공·유통산업 및 학교·연구기관 등을 연계한

지역단위 산업 육성

○ 지원 내용

-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가공·유통시설

및 업체, 대학교, 연구기관 및 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소비활성화를 위한

먹거리 산업화 육성

구 분 세 부 내 용

사업규모

- 설계 감리 5% 이내
- 생산기반조성 20% 이내
- 가공 유통시설 장비 30% 이상
- 연구시설 20% 이내
- 연구개발비용 20% 이내
- 체험 관광사업 5% 이내

추진방향
클러스터
(지역단위
산업화)

〓
기반
집약화
(생산·유통)

＋
전문가공
업체참여
(육성·지원)

＋
고부가가치
연구개발
(학·연연계)

＋
체험·관광
(축제, 행사
등)

* 다만,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토목 공사비는 기반 조성비의 10% 이내로 가능하며,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

(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자체 생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지원 구분 및 한도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79개)’의 주산지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국비 10억원/개소(총사업비 20억원/개소)

* 최근년도 ‘임산물 생산조사’에 따른 생산량·액 시·군별 10위 이내 우선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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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임산물 상품화 지원(소액)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선정기간
국 지 융 자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

지방자체단체 자체 20 20 20 40
전년도
1분기

○ 사업 목적

- 임산물의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통한 상품 경쟁력 강화로 임산물

고부가가치 창출

○ 지원 내용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포장재, 포장디자인개선 사업, 내·외부 포장재 지원

* ‘임산물 표준규격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7-15호(2017.2.10.) 참고

-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은 총사업비의 50%이내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가능

○ 지원 구분 및 한도

- 임산물 상품화 : 국비 10백만원/건(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 상품화 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연도의 다음연도는 지원 불가능(격년 지원)

바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소액)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선정기간
국 지 융 자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체단체 자체 20 20 20 40
전년도
1분기

○ 사업 목적

- 임산물 유통체계의 현대화·규모화로 직거래 활성화 및 홍수출하 방지 등

유통 조직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지원 내용

- 임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홍수출하방지를 위한 저장·건조시설 지원

- 전처리(세척·살균·예냉) 및 부가가체 제고를 위한 가공장비 지원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버섯류, 수실류, 산나물류 등)과 저장기간 연장을

위해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저온 유통차량 및 물류기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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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 부 내 용

임산물

유통차량

(화물차량)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 대하여 재배경력 5년
이상이고, 노지재배 면적 10ha 이상(도서지역 5ha
이상) 또는시설재배 면적 3,300㎡ 이상인 경우

* 적재함 길이 2,500㎜ 이상 / 냉동탑차 중복지원 불가

(냉동탑차) 신선도유지필요임산물(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

유통기자재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저장 건조시설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 시설
농업용 공기교반기, 건조선풍기 및 건조장비·시설 등

가공장비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세절기 등 단순 가공장비
및 임산물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등

* 지자체별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운영 및 통합하여 자율적 집행 가능

* 저장·건조시설, 가공장비 등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설보완으로 지원 가능

* 시설 사업 등과 연계되지 않은 개별 기계 장비·기자재 구매 지원은 2/4분기 이내에

지원 및 예산 집행 완료

(단, 해당연도 사업 중 2/4분기 이전 재선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3/4분기 이내 집행)

○ 지원 구분 및 한도

- 화물차량 : 국비 3백만원/건(총사업비 15백만원) 이내

- 냉동탑차 : 국비 4백만원/건(총사업비 20백만원) 이내

- 유통기자재 : 국비 4백만원/건(총사업비 20백만원) 이내

- 저장·건조시설 : 국비 20백만원/건(총사업비 100백만원) 이내

* 저장 건조시설은 100㎡까지 가능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가공장비 : 국비 10백만원/건(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 검증된 기계·장비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을 받은 장비

우선 구매(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조정)

* 탈삽제 : 국비 4백만원/㎘ 이내

3.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단가적용 기본원칙 : 각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사업별 평균단가 및 지역 실정

등에 따른 지자체 건의 등을 근거로 하여 단가 적용

*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서류 제시 시 단가 조정가능(농협 등 구매 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

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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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 사업신청

산림청(전년도 1월초) 시·군(전년도 1월) 임업인 등(전년도 1월말)

가. 산 림 청

○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산림소득분야(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월초까지)

나. 지 자 체

○ 시․도는 산림소득분야(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시․군 등의

총괄부서로 시행지침을 즉시 통보

○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산림소득분야(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농림사업에 대하여 공고

-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사용방법을 안내

- 시․군의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 농림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등

-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대상자의 신청은 수시로 접수

-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1.20일까지 제출

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대체선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서를 받을 수 있으나, 사업성검토, 농림

축산식품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지원이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

대행 지원, 교육 홍보 등을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지자체별 산림소득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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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신청자

○ 산림소득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

-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및 동 규정 제27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

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1.20까지 제출

- 제출서류 :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시·군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제

35조제6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사업대상자가 정보취약계층 등 e나라도움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정보취약계층 업

무대행 지침’을 참조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제출

      
사업희망자

사업신청
(2018.1.20)
⇒

시․군
신청

(2018.2.28)
⇒

시․도
신청

(2018.3.31)
⇒

산 림 청

라.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산림조합중앙회(신용사업부)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전문지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1월말)

- 사업의 목적, 신청 절차 및 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등 상세하게 공지

○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체사업 또는 산림조합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검토

의견서를 취합하여 산림청에 신청

  
산조중앙회장,
생산자협회장

신청
(2018.1.20)
⇒

산 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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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 선정단계

[온ㆍ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ㆍ군, 시ㆍ도)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시·군(전년도 1∼2월) 시·군, 시·도(전년도 2∼3월) 시·군(3월)

가. 산 림 청

○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시․도, 시․군 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검토

○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9.15일까지 시․도, 시․군 등별 정부 예산안 배분계

획을 시․도에 통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산림소득분야(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에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기준을 시달

(전년도 12월 말)

- 농림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사업 등

나. 지 자 체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ㆍ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1) 재무안정성 :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신용도 조사 등 실시(e나라도움 검증)

2) 사업능력 : 농업법인의 경우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교부조건)을 성실히 준수
할 수 있는 능력, 과거 보조사업의 실적(오프라인 검증)

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등(e나라도움 검증, 오프라인)

4)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당해 연도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
도움, 오프라인)

5)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과거부정수급여부, 농업경영체등록여부등검토(AgriX, e나라도움)

○ 시․군은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림조합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

○ 시․군은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 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의 서류로써

산림조합에 신용조사를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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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대출신청자료

-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 명단

○ 시․군은 사업신청자에게 산림조합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받도록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 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시․군 등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선정시 사업성 검토서 및 신용 조사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사전 사업부지 확보여부, 자부담 능력 및 경영

능력, 임원회의 승인의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시․군 농림축산식품심의회)

○ 사업포기 또는 업종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영농규모 등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금지원우선

순위를 변경할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2조)

○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 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 등의 총괄부서에 10일 이내에 제출

○ 시․군 등에서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보고(예산요구 : 전년도 2.28일)

- 시․군에서는 시․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홈페이지, 홍보지 등에 공지

( 기본규정 제52조)

○ 시․도는 시․군 등 지자체에서 보고받은 사업별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가 사업계획보다 많을

때에는 공정성을 위하여 우선순위 평가표를 근거로 심의하여 대상자 선정

(도 농림축산식품심의회)

○ 시 군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

지원대상자 명단을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

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 기본규정 제52조제2항)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 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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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를 근거로 산림청에 예산요구(전년도 3.31일)

및 사업신청

○ 시․도에서는 예산안에 따라 시․도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 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15일까지 시․군에 통지

다.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산림조합장은 시․군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농림

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한「시․군 농림축산식품심의회」에

준하여산림조합장을포함한 5인 이상의위원으로구성된자체「융자심의회」를 구성

○ 시․군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융자한도액을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기초 지자체(1월) 민간보조사업자(연중) 기초 지자체(연중)

가. 산 림 청

○ 산림청은 연도별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지

○ 사업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승인 후 사업을 시행(당년 1월)

나.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

-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산림청에 보고

- 최종 사업 시행은 산림청에서 예산배분 확정 후 사업을 시행

○ 시 군은 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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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경우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

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

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제재부가금) 보조금 부정 수급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 시 군은 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시 군은 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

움에 등록

다. 사업자(생산자, 법인체 등)

○ 사업자는 시 군으로부터 사업자 선정 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서를 e-나라

도움에 등록

-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서식(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호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작성

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년도 1.20)

○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자부담금(융자금 포함)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주거래

은행을 통해 해당 보조사업용 계좌 설정 및 e-나라도움 등록

- 사업자는 보조사업 전용 신용카드를 발부 받아 집행 가능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사업자가 e-나라도움 이용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수의

농업인 등의 사업을 집행 관리하는 경우 등에 따라 e-나라도움 사용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 IT취약계층 : 시 군이 판단하여 농업인 등이 직접 e-나라도움을 사용하지 못

하는 개별 사업자의 집행관리를 대리수행

- 간접보조사업자 직접 집행관리 : 지역농협, 지방공공기관 등(위탁기관)이 다수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위탁기관이 e나라도움에 직접 집행관리

* 이 경우 농업인 등은 e-나라도움에 직접 가입하여 집행되지 아니하며, 간접보조

사업자가 수행한 집행결과서를 직접입력(엑셀서식 등)하는 것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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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자치단체보조사업(시ㆍ군ㆍ구가 사업시행 주체)

- 사업계획수립 신청(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

대상자 확정(시ㆍ군ㆍ구) → 사업시행(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 → 보조사

업비 신청(생산자단체 등) → 현지 확인 및 보조금 교부(시ㆍ군ㆍ구)

라.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시․군 또는 산림조합장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융자한도액을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4. 자금배정단계

가. 산 림 청

○ 지자체별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자금을 배정

- 월별 자금소요내역을 파악 매월 20일까지 다음 달의 집행자금에 대하여 신청

- 매월 초 신청된 자금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시․도로 자금을 배정

나. 지 자 체

○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집행자금을 수립

하고 소요액을 산림청으로 제출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조금의 실집행 내역을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연중) 기초 지자체(연중)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가. 산 림 청

○ 산림청에서는 사업지에 대하여 확인․점검․관리

-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 진도, 운영상황 등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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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및 사업법인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 상 자 : 사업자 및 생산법인 등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반 : 산림청(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산림청은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나.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

○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경영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사업 등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홍보, 지도․점검 등 실시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미리 추산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추가 투자 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되,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이고 연간 자부담 비율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착수시 100분의 50을 집행하고

이후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기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ㆍ점검을 실시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실시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

○ 보조금으로 시설된 시설물을 사후관리 기간 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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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기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및 협회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결산

실적 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이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산림청 승인 후 시행

 다.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 및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

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시․도)는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시․도의 사업 총괄부서는 관리대장의 형식을 정하여 시․군 사업부서에 통지

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 시 군은 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한 서류를 확인 한 후 교부확정

-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결산서가 시장․군수로부터 제출이 되면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결산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라. 자금관리주체(산림조합중앙회)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하여 추진

○ 점검항목

- 유통자금 운영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자금, 인센티브자금, 홍보사업비 등

자금내역별 적정 집행내역, 자금 관리현황 등

- 재무건전성 : 자산내역, 부채현황, 손익현황, 자금관리 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마. 사업대상자

○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 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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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경우사업비의이월은원칙적으로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등)의 타당성이인정될경우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 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제재》

가.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매분기별로 확인하여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고, 산림청에 그 내용을 보고

* ‘단기소득임산물 경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국립산림과학원 개발)’을 적극 활용(표준

진단표 작성)하여 경영 컨설팅 및 성과분석 환류

* 홈페이지 접속 경로(산림청>분야별 산림정보>산림자원>산림소득지원>단기임산물

경영지원 : 회원가입 후 사용)

○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 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됨

사 유 지원제한기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5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4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3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2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1년

* 지원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 적용

○ 시 군은 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

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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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림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통보

-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 관리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정으로 인해 부도, 폐 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시행기관은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하고, 같은 규정 제79조에 따라 환수금액에 따른 지원제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 기준은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5]에 따름

나.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을 징수(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는 정부지원금

전액을 회수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미만일 경우는

총사업비와 실제 사용액의 차액 중 정부지원금 전액을 회수

* 농업법인의 경우는 연간 사용실적이 정부지원액의 125%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액에

대한 차액

- 자금지원이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을 징수

<(참고) 보조금사업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사항 안내>

1. (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자체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인
토양개량사업, 유기질비료 지원,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제33조의2 및「동법 시행령」제14조의2
2. (보조금의 범위) 자부담을 제외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보조금 전체 금액
3. (기준) ① 거짓신청에 따른 교부금액의 5배 이내, ② 용도 외 사용 금액의 3배 이내,

③ 교부 자격요건 미달에 따른 교부금액의 1배 이내
4. (사유) 조사결과 거짓신청(정산, 위장공모 등),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교부조건 위반
5. (유의사항) 동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처분시 산림청 통보 의무화(지자체),

선물용품·노래방 등 시혜성(사행성) 경비 및 정산시 종이계산서 불인정(※
계좌이체로 지급하세요!)

6. (절차) 제재조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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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과측정단계

가. 성과지표 측정

○ 당년도 사업실행결과에 따른 사업실적을 성과지표에 의하여 측정

- 평가기관 : 산림청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시․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후 확정(1월)

- 주요평가지표 : 사업추진 실적, 영업이익, 취급물량 및 규모, 경영성과 등

- 평가일정 : 상․하반기 평가

- 성과지표 측정 : 각 사업별 종합평가를 토대로 동 사업의 성과지표별 성과

지표를 측정

나. 만족도 조사

○ 사업자 또는 전문조직의 운영실태, 운영자금 적정성, 사업평가의 만족도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10일간)

- 조사대상 : 생산자, 생산자 단체, 법인 등 관련 종사자 약 100명

- 조사방법 :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주 최 : 산림청(시․도 협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별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평가를 시행하는지 여부 등

- 평가원칙,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관 등 상세한 설명

《환 류》

가. 원 칙

○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지자체에 대하여 매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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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 산림청, 시․도 평가(협조기관 : 시․도)

○ 평가기간 : 매년 1～3월말까지

○ 평가대상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자 또는 조직

○ 평가기준 : 별도 배부되는 사업평가표 기준으로 하되 현실에 맞게 조정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 산림청 및 시․도에서는 사업별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

(1월말까지)

- 해당 조직은 평가에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고, 평가자료를

산림청, 시․도에 제출(2.15까지)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서면 심사 후 제출한 평가기준표의 평점을

심사․분석하여 시․도에 제출(3.15까지)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전년도 사업성과를 심사 분석하여 산림청에

제출(4.30까지)

- 심사․분석은 전체 평가대상 조직의 10%에 대해 지역별·조직형태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하여 현지확인 등을 통해 평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평점 조정 등을 반영한 후 제출

- 사업별 운영실적보고서에는 사업성과 변화, 우수사례, 문제점, 개선방안 등

기술하고 차기 평가지표 개선 등에 반영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시․도는 종합평가결과 부진한 시․군에 사업독려를 실시하고 매년 정기적

(7월, 익년 1월)으로 산림청에 보고(8월, 익년 2월)

- 시․도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을 조정하여 배정

○ 산림청에서는 시․도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사업추진이

늦거나 문제점이 발생된 지자체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 배정에 반영

○ 산림청에서는 단체(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농촌경제원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평가하고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결

책을 모색하여 다음연도에 적용하고, 사업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 될 때에는

사업의 존폐여부를 검토

* 산림청 평가전담부서의 재정성과평가 및 주요사업평가 대상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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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시․군)는 2019년 예산을 사업계획에 의하여 산림청에 신청

○ 산림청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배분

2.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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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훈령 제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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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시행 2018.1.2]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73호, 2018.1.2, 전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혁신행정담당관), 044-201-13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사업"이란 농식품사업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식품사업자금"이란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예산, 기금,

자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집행

운용ㆍ관리하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재정을 말한다. 농식품

사업자금은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

가. "보조금"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

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수행

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ㆍ지급하는 농식품사업

자금을 말한다.

나. "융자금"이란 특정 대상이나 부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대출 가능한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이하 취급기관에 따라 ‘대여금’, ‘대출금’ 등으로

칭한다.

다. "이차보전금"이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

기관이 농식품사업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

손실을 보전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라. "기타자금"이란 보전금, 출자금 등에 해당하는 농식품

사업자금을 말한다.

3. "총괄부서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ㆍ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

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자치구(이하 "시군 등"

이라 한다)의 과단위로서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4. "사업부서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 등의 과

단위로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사업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5. "사업시행기관의 장"이란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이하 "사업

시행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사업의 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의 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 등, 농업협동조합(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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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포함. 이하 같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

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 등의 장(개별 지침 등에 명시된

사업주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사업대상자"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가.「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자조ㆍ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

동조직 및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10522호) 부칙 제

6조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및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

(법인을 포함한다)

마. 그 밖의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자

7.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

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등은 「보조금법」

제2조에 따른다.

8. "사업지원과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

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을 감독하는 과장을 말한다.

9. "사업자금과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과 단위

보조기관(직제상 과장과 같은 급의 담당관을 포함하며, 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장을 말한다.

10. "사업자금관리자"란 농식품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 외의 기관을 말한다.

11. "공모(公募)"란 사업시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농림축산

식품사업을 안내(공고)하고, 농식품사업자금을 사업대상자

로부터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으며, 자격검증, 사업성검토

등을 통하여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할 사업대상자를 선정

하는 등의 절차를 말한다.

12. "보조금통합관리망"이란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

하기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13. "예탁교부"란 사업시행기관이 교부하고자 하는 보조금을

한국재정정보원의 별도계좌(가상계좌)로 교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14. "정보취약계층"이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이용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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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통신제품 등을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사업대상자로서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15. "사업평가"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 등을 점검하고,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며,

환류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직접 집행 운용ㆍ관리하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농림

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세부사항은 그에 따른다.

②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컨

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금 우

선집행, 제58조제4항에 따른 대출 실행, 제67조에 따른 융자

한도액의 배정 요구, 제69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대여금

반납, 제70조에 따른 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 반납, 제79

조에 따른 지원 제한 등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분류 및 공개) ①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

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공모사업에 해당

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

지침이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홈페이지, 농림사업

정보시스템(Agrix), 보조금통합관리망 등을 활용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시행지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

서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

서장이 정하는 서식(별표1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프로

세스를 반영)에 따라 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 작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

시행지침안을 제6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20일까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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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30일 이내 출판물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사업시행기

관의 장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에 대하여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신청 자격,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청의 경우에는 자체 심의기구로 갈음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 중 제6조제2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총괄

부서장 및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재정사업관리위원회

제6조(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농림

축산식품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소속 하에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훈령 중 중요사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지침 중 신청 자격,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

사항의 변경

3.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

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

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각 국장 및 국장급 보좌

기관(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청의 정책기획관

2.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8조(심의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제6조제2항 각 호의 심의요구가 있는 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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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건 심의가 긴급하거나 심의안건과 관계가 없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의 정책기획관 또는 제7조제2항

제2호의 위원은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이 된다.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실무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기획관이 된다.

④ 실무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장인 위원 소속의 직제상

가장 상위과의 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의 관련 업무를 담당

하는 자가 된다.

⑥ 의결조건 및 의견청취 등은 제9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

하여 운영한다.

제12조(전문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신규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실ㆍ국별로 전문가위윈회를 둔다.

② 전문가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서 소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사업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문에 관한 사항

4.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사업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자를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는 경우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40조부터 제42조의 규정에 따른다.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전문가위원회 구성) ① 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각 국·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 주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국·관 사업부서장

2. 해당 사업부서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14조(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전문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68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전문가위원회 간사) 전문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6조(준용규정) 의결조건 및 의견청취 등은 제9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17조(자체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업무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

다)를 설치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

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

하며, 평가위원은 평가 또는 농림축산식품업무와 관련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이 된다.

제18조(자체평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9조(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자체평가계획 및 자체평가

결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제도의 개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회의)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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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장 및 소위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되, 소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한다.

④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⑤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소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소위원회의 회의) 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

한다.

②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소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의결권한을 위임받아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용

제24조(보조금통합관리망 운용원칙) ①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

여야 한다. 다만, 통신망두절, 천재지변 등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24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1.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예산안 및 예산의 통지

2. 제32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공모, 제34조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또는 사업등록)

3.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의 결정

4. 제58조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5. 제59조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검증

6. 제60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등록 및 공개

7.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에 따른 보조금 확정, 이월, 집행잔액

등 반납

8. 제64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정보공시

9. 제76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10. 제87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 관리

②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보조금 지출을 위해 제54조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계좌의

온라인 뱅킹이 가능하도록 해당 금융기관의 인증서 등을 발급

받아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민간보조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의

계좌에 예탁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전용

계좌(이하 ‘자부담계좌’)에 교부할 수 있다.



- 70 -

1.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3.「보조금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에게 보조

금을 교부하는 경우

4.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 보전하여 지급하는 실적급 집행

사업인 경우

5. 보조사업이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6.「보조금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7.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탁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인정한 사업인 경우

④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는 보조사업자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제39조의3에 따라 보조금

통합관리망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농업인, 농업법인 등 민간

보조사업자에 대한 시스템 사용자 교육지원,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업무지원, 이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 관련 업무를 지원

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보조금법」제26조의6에 따라 보조금

통합관리망의 보조금관리정보 등을 보호해야 되고,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목적 범위에서 사용해야 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예산편성 등) ① 농림축산

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예산안이 확정되면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9월15일까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통

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

정된 금액 내역을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12월

31일까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

2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보조

사업자를 지정하여 조기에 사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제26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공모 등)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

고문을 등록·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일간지 등을 통해 공고문을 게시

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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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행일정

6. 그 밖에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모된 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

식품부 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보조사업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등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을 접수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은 그에 따른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의 자격요건의 검증을

위해 「보조금법」 제26조의3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자격검증 항목을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의 제35조에 따른 사업

신청서 검토, 제36조에 따른 사업성검토, 제37조에 따른 신용

조사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전문가위원회 또는 제40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처야 한다. 심의결과는 선정위원회 명단,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선정된 보조사업자에 대해 선정결

과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통지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지할 수

있다.

⑥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의 변경,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즉시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보조금통합관

리망을 통해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27조(정보취약계층의 보조금통합관리망 이용 지원) ① 사업

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정보

취약계층에 대하여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대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개인정보유출, 보조사업 부정등록, 부정집행 등으로 업무

대행 지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2. 보조사업자와 계약한 시공·납품업체

② 정보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사업 관리 업무대행을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업무대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사업시행기관의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대행자는 업무대행자

지정등록, 사업등록 또는 변경, 교부결정, 집행정보등록, 정산

보고, 중요재산 등록, 정보공시 등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에

관한 사무를 대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취약계층이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처리 위임장 작성 및 제출

2. 자부담계좌 및 보조금 전용카드 개설

3. 보조사업 추진과 관련된 계약

4. 보조사업과 관련된 거래처 자금 이체

5. 집행잔액, 이자 등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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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업무대행자가 개인정보유출, 보조사업

부정등록, 부정집행등록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즉시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 또는 사업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집행) ① 보조사업

자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교부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57조에 따른 계약 업무를 보조금통합관리

망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예탁계좌로 교부된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보조

사업 전용 카드, 기타 증빙자료 등 전자증빙자료를 보조금통합

관리망에 등록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지출구조는 기본적으로 3자 이체방식

(지출승인과 동시에 자동으로 예탁된 보조금이 보조사업자

자부담계좌로 이체된 후 자부담과 합쳐져서 거래업체로 총

지출금액이 이체)을 따른다.

⑤ 인건비 지급, 자부담 우선집행, 해외송금, 보조사업 전용

카드 지출 등과 같이 제4항에 따른 3자 이체방식으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탁된 보조금을 자부담계좌로 우선 이체

후 지출할 수 있다.

⑥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자는 증빙서류 없이 예탁계좌의 보조

금을 자부담계좌로 이체할 수 없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보조

금을 먼저 자부담계좌로 이체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시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에 반드시 집행증빙서

류를 등록하고 집행잔액 및 자부담계좌에서 발생된 이자는

예탁계좌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정산보고 등) ① 보조사업

자는 제59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농림축산식품사업이 완료

되었을 때,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자치단체는 3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일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되어 있는 감사인에게

정산보고서의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가 별도로

감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정산보고서의 검증

보고서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그 보조사업에 대해 교부조건의 이행 여부, 사업추진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집행잔액 및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산정하여 반환을 명

하여야 한다. 만일 실적보고의 내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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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항에 따라

보조금 확정 통지를 받은 경우 제63조에 따라 보조금 집행

잔액, 불인정액, 이자, 사용 승인받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을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반납하여야 한다.

제30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사업관리 모니터링, 중요

재산 등록 등)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부정집행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으로부터 메시

지를 받은 경우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검토 또는 조치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

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60조에 따른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15일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중요재산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1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중요재산에 대해

사후관리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반기별(6월, 12월) 현재액, 증감액

등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61조제4항에 따라 농식품사업자

금에 대한 교부확정을 한 후, 「보조금법」 제26조의10에 다른

정보공시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⑥ 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제61조제4항에 따른 보

조금 교부확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는 공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2. 보조사업의 수입 및 지출 내역

3. 정산보고서

4.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5. 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6. 재무제표 및 결산서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정하는 사항

⑦ 제59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자는 감사보고서 제출일

부터 1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감사보고서에 대한 정보

공시를 하여야 한다.

제31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자 관리)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78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또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중도회수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보조금 환수, 지원제한의 처분명령을 한 경우 즉시 보조금통

합관리망에 등록을 하고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

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은 제83조에 따라 보조금 환

수 등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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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

가금 부과 등에 대해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여야

한다.

제4장 계획수립 및 신청

제32조(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방법의 공고 및 홍보) ① 사업

시행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시군 등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중 사업예정

연도의 자금지원계획

2.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3.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

정절차

4. 그 밖에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할 경우 홈페이지ㆍ

게시판ㆍ반상회보 게시, 지역설명회 개최하는 등 농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 공모를

할 경우 사업 신청 시 최소 15일 이상 접수기한을 두어야

한다.

제33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 등) ① 시장ㆍ군수 등, 읍ㆍ

면ㆍ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협동조합장, 산림조합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지부장, 한국

농어촌공사 지사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장은 해당

기관의 직원 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원은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규모, 보조금통합관리망 등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34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신청 등) ①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농림축산식품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를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모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모 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해당 보조사

업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

관리망을 통해 사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예정지 관할

외의 기관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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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신청서의 내용과 사업신청

서를 제출할 기관을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신청서의 접수기관은 사업예정지를 관할

하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36조에 따른 사업성검토서,

제37조에 따른 신용조사서 및 제39조에 따른 신청자의 자금

지원우선순위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어업

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등록하여야 한다.

⑥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농식품사업자금

중 대출금이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대출 신청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요청자금(농식품사업자금과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자금 모두를 포함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5조(사업신청서의 검토)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사업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신청한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사업성검토를 의뢰하

여야 한다.

1.「농촌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인 경우 해당

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소장

2. 농ㆍ축ㆍ인삼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업협동조합장

3. 임업과 관련된 사업은 산림조합장

4. 사업시행지침에서 별도 정한 경우는 해당하는 기관의 장

5. 제40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융자금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6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6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대출신청자료

2. 제1호 외의 경우는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지원

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자 명단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성검토와 신용조사의 경우 사업시행

기관의 장이 해당기관에 일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대출취급기관에 대출

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의 경우, 대출취급기관에서

사업성공가능성, 회수가능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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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3.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4.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⑦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식품사업

자금 지원신청을 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을 확인하

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 결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제34조제6항에 따른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여야 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자격검증,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ㆍ편중지원

방지

2.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수혜이력, 제34조제7항에 따른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

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3.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

나. 제7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안정사업자금(계약재배), 수매사업자금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재해복구 자금 및 가축예방접종(의무예

방접종) 등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자금 등

다.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등 1년 단위 단기 운영

자금

라. 산지유통활성화(원물구입, 운영자금 등) 관련 자금

마. 토양개량제와 같이 일정기간 경과 후 반복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

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 등

⑨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별표6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

여야 한다.

제36조(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업성검토) ① 농업기술센터 등의

기관은 사업시행기관의 장 또는 제34조제4항에 따른 접수기관

으로부터 사업성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별지 제

5호 서식에 따른 사업성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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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ㆍ동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요청자금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① 대출취급기관은 제35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용조사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은 제35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대출신청자료를

생략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서 대신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부

적격자 명단을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제38조(사업신청서의 심사) 사업시행기관은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사업성검토 및 신용조사 결과와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자치단체 등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2.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농업경영체 유형별ㆍ발전단계별

지원방향 및 당해 자치단체 등의 주요 육성품목(주산지)과의

적합성 여부

가. 농업경영체 유형별 지원방향 : 전업농(첨단ㆍ수출 등),

중소농(6차 산업화, 규모화·공동생산 등), 영세ㆍ고령농

(소득안정, 복지 등)

나. 농업경영체 발전단계별 지원방향 : 초기단계(교육ㆍ훈련,

기초 시설ㆍ장비의 보조지원 등), 성장단계(규모화를 위한

융자ㆍ보조지원 등), 기업화 단계(첨단ㆍ수출농업 등 농

산업 전문 기업화를 위한 융자지원 등)

다. 주산지 여부 : 사업을 신청한 지원 대상 품목(분야)이

당해 시군 등의 주요 육성 대상(주산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자치단체 등의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4.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의 현황

5. 자치단체 등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의 자체 지원계획

6. 자치단체 등 전체계획과의 조화

7.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8. 전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9.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자치단체 등의 수시점검

또는 정기 합동점검에서 지적을 받은 자의 현황

제39조(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 등)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제38조에 따른 사업신청서의 심사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

순위안을 작성할 때에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1호

내지 5호의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할 수 있고, 다음

6호의 경우에는 후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73조에 따른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성실하게 기록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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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개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

3. 산림청·통계청에서 시행하는 농림통계조사의 표본농림어가

로써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

4.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및 2년 이상의 장기 농림축산식품

교육(농업마이스터대학 등)을 수료한 자

5. 농림축산관련 자조금 성실 납부자, 친환경 농업·축산 또는

GAP 인증농가, 동물복지형 및 깨끗한 축산농장, 재해보험

가입자, 생산자 단체 가입자, 계약재배사업 가입자, 공동경영

주로 등록한 자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령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춘 농업경영체에 해당하는 자

6. 가축질병 발생 농가, 인증제도 위반 농가, 무허가 축사 보

유농가, 축산법상 교육 미이수 농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방역ㆍ검역의무 미준수 농가 및 소독설비 미구비ㆍ소독 미

실시 농가, 허용되지 않은 농약사용 또는 과다사용 등 농림

축산식품분야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농업

경영체에 해당하는 자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

순위안을 작성할 때에는 신청자가 사업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의

가액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업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자격요건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5조에 따른다. 다만, 외부전문가는 위원의 3

분의 2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기관이 자체심의기구를 운영

하거나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우선

순위안에 대하여 제2항에서 구성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

아야 한다. 다만, 제35조제8항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정위원회에서 현지조사, 사업자 발표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선정위원회의 구성원은 선정 심의결과에 대해 공개될 때

까지 비밀준수의 의무를 진다.

⑧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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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

히는 경우

제4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

사업 대상자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

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심사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2조(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결과의 공개) ① 사업시행

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선정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대상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의 최종 심의결과는 선정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개별 심의결과를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

시행기관의 장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모한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장 예산편성

제43조(예산 및 기금 요구안 편성원칙)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에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해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

재정부에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은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라 예산안편성지침이 통보되면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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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요구서에는 제95조에 따른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또는「보조금법」제15조에 따른 보조

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총 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신규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기획

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적격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사업

2.「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

성조사 대상사업

3.「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예비타당

성조사 대상사업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은 사업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한 수립 시 사업시행기관의 예산편성요구에 따른 의견

수렴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기획

재정담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요구안 작성시 고려사항) ① 다음 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 수립시 각 사업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1. 융자사업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가. 회임기간이 5년 이하 융자사업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이차보전 방식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성상 재정융자

사업으로 운용하는 기금사업의 경우 예외로 한다.

나. 회임기간이 6년 이상 융자사업은 재정융자방식으로 하되,

금융기관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2.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은 지방재정력 지수(행정안전부 지방

교부세 배정기준)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3. 사업의 특성상 전문적인 사전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은 경영

인력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육 및 컨설팅 관련 보조

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고보조

율을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ICT 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 및 통계 관련사업의 경우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의 사전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R&D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은 과학기술정책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개별사업의 내역으로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정책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홍보 관련사업(내역사업 포함)의 경우 홍보담당관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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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그 밖에 전문적으로 사전 심의가 필요할 경우, 기획재

정담당관과 협의하여 부내 담당부서 및 외부기관의 사전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재정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지침

대상사업은 예산 요구 전에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5. 한시적 사업(일몰사업)은 원칙대로 폐지해야 한다. 단, 여건

변화 등에 의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6. 유사ㆍ중복사업은 통폐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업간 공동사업시행지침을 마련

하여 적용하는 등 통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하여야 한다.

7. 실불용(집행잔액 제외)이 2년 연속된 사업은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근 3개년 실집행 수준으로 반영한다.

8. 30억원 이상의 민간 시설사업은 총사업비의 1% 이내에서

사업계획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비용을 반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

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③「보조금법」 제7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량과

소요예산액을 정하여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4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신규사업의 제안) ① 자치단체의 장은 신규로 농림축산

식품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

할 수 있다.

② 자치단체의 장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과의 유사성

3. 전문가 등의 경제성 분석 및 지역여론

4. 농업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마쳤거나 공청회를

거친 경우는 그 결과

5.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서를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제안한

신규사업에 준용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

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

성을 분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신규사업일 경우

에는 해당 시군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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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심사)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기획재정담당관은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 요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

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자치단체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한 후

사업별 예산요구안에 자치단체에 조정명세서를 붙여 이를

예산편성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군 등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및 시군 등의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2.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3.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결과

4.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안된 신규사업 중 보조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및「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적격성심사를 거쳐야 한다. 기획재정담당관은 보조

사업 적격성심사 결과 및 면제사업을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전임자문관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제46조에

따라 채택된 신규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하 "전임

자문관제"라 한다)

제48조(시범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신규

사업으로 채택된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2년간 시범

사업을 실시하여 해당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는

등 충분한 검증을 한 후 본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도상연습으로 갈

음할 수 있다.

제49조(정부예산안의 통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예정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농식품사업

자금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9월 15일까지 사업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의 예산안을 조정하여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군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정부예산의 통지 등)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

부서장은 사업예정 연도의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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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및 시군 등에 대한 예산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사업시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① 사업시행기

관의 장은 제50조에 따라 정부예산 확정 통지를 받은 경우

사업별 자금지원계획안을 수립하고 제39조에 따른 자금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포기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영농ㆍ영림

규모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금 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39조에 따른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2. 제1호에 따른 차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농림축산식품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제38조에 따라 사업신청서의 심사가

완료된 사업대상자 또는 제40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된 자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확정 공지)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1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한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

기관의 장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별 지원대

상의 명단이 모두 확정되면 전체 명단을 사업별로 일괄하여

사업시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지를 할 때에는 해당

시군 등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 등,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수혜자 및 금액,

보조시설물 관리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집행관리

제53조(농식품사업자금의 예산배정)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2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사업시행

기관의 농식품사업자금 소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지침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기관에서

소요되는 농식품사업자금에 대해 검토한 후 기획재정담당관실

또는 기금관리자에게 분기별 예산배정을 요청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예산배정계획을 입력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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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매월 농식품사

업자금이 확보되면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농

식품사업자금 지급(보조금은 교부, 융자금은 대여)을 신청할

수 있다.

제54조(별도 계정) ① 사업대상자는 사업별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보조사업 전용 계좌‘라 한다)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사업1계좌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는 민간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 자

부담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예탁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

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 보전하여 지급하는 실적급 집행

사업인 경우

3. 전년도 사고이월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

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

(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

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 교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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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

기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

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

하여 보조금을 교부 신청한 경우

6. 사업시행지침서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제57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약)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민간보조사업자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1.「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으로 인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의 대행을 요청

할 수 있다.

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

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공사 준공 이전에

현장조사 등 집행점검을 위해 조달청의 참여를 요청(이하

‘조달서비스’라 한다)할 수 있다.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한다.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항에 따른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공사

2.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

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 단

공사계약 체결은 제2항에 따른다.

3. 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

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시공ㆍ납품

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ㆍ수행한 사실을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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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2년간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시공ㆍ

납품업체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상기 사실을 확인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에게 통지

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체 제재확인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식 참조)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등록 및 공개하여야 한다.

⑤ 사업대상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 계약 또는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자치단체 또는 조달청에 계약을 위탁하여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3.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체결을 한 경우

제58조(농식품사업자금 집행 등) ① 사업대상자는 농식품사업

자금 및 자부담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집행증빙자료 형태로 증빙하여야 한다.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는 민간보조사업자는 아래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조금

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54조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를 통한 이체 및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

2.「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3. 제54조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와 연계된 보조사업 전용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4. 제57조에 따른 보조사업 계약에 대한 선수금 또는 정산금

요청관련 서류 일체

5.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

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공급자가 판매하는

품목이 적시된 자료 및 자필로 서명한 거래영수증.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 거래자료. 다만, 이 경우 1천만원 이내의

농산물로 제한한다.

6.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자의 자가시공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ㆍ비속 중 1인에 한함)을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자료

나. 계약당사자로부터 직접노무에 대한 용역비를 받은 경우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관련한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

자료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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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은 사업

착수 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고, 연간 사

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③ 제69조제4항에 따라 대출금을 반납한 경우는 제2항에 따른

지원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자부담금에 따른 사업의 실적(세부

사업 내용 또는 세부 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업

시행지침과 제54조에 따른 전용 계좌 사용, 제58조제1항제6

호에 따른 직접노무비 증빙자료,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금

우선집행원칙 등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이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으로 통보하여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별표2의 표준단가에 해당하는 공종,

시설, 설비 등에 대하여는 사업자금의 집행이 표준단가 내에서

집행되도록 사업계획수립을 검토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가

표준단가를 초과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

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시공사례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에 따른 입찰계약 및 제57조

제2항에 따른 조달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리스금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농식품사업자금 실적보고 및 검증) ①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인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보조

사업자’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사업

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

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58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 등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농림축산식품사업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

증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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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

3. 그 밖에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산보고서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보조금법」 제27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

3에 따라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이하 ‘특정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제

61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확정일부터 4개월 이내 감사

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정사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제3항의 감사보고서를

갈음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다.

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별표4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15일 이내 보조금통합

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중요재산에 대

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대국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민간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별지 제9호 서식)를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발부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기등기를 하고, 제59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에 부기등

기를 한 등기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

금통합관리망으로 등록된 재산에 대해서는 보조금통합관리

망을 통해 부기등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61조(농식품사업자금 확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제5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그 보조사업의 실적에

대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정산보고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 지출내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제8조에 따라 공사계약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공사원가 중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

험료ㆍ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제 경비는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 89 -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실적보고서의 검토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만일, 보조사업

자가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실적이 적합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하여야 할 농식품사업자금을 확정

하고 사업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9조제1항 및 제59조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적보고서 또는 감사보

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연기

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참고하여 실적보고서가 제

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농식품사업자금 지원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9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증

보고서 및 제59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오류나

누락이 외부 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될 경우 농림축산

식품부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총

괄부서장은 검증기관의 귀책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검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검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간 농림축산식품 사업에 대하여 검증업무 수행을 제한한다.

2.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간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검증업무자격을 제한한다.

3.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 조서의

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번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1년 간

검증업무 수행을 제한한다.

제62조(농식품사업자금의 이월) ① 사업대상자는 사업자금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제70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농협중앙회 등에 이미 대여된 금액은 제외한다)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

상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하여 사업자

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

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

되는 경비.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재이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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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인정

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제63조(집행잔액 등 반납)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61조제

4항에 따른 농식품사업자금 확정을 한 경우 사업대상자로부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등을 반납 받아야 한다.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이자산정이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민간보조사업자인 경우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

2.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식품사업자금 확정을 한 경우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반납을 명해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납부기한이 명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국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

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환수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가 자치단체인 경우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

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

수입으로 계상하여 정산 시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

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한다.

제64조(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① 보조사업자 등은「보

조금법」 제26조의10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정보공시하

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2. 보조사업의 수입 및 지출 내역

3.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4. 제59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관련 감사보고서

5. 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6. 보조사업자가 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②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기획

재정부의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

기준」을 적용한다.

제65조(융자 조건의 결정) ① 융자 조건은 사업자금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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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결정 또는 변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받은 자로부터 대출 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지원과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융자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

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사업지원과장과 사업

자금과장과의 합의를 거쳐 직접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자금과장은 미리 사업자금의 세입을

담당하는 과장 및 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지원과장이 융자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금과장과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6조(융자의 방법) ① 융자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자금관리자(사업자금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

자금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

은행, 산림조합중앙회, 그 밖에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융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농협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신

청에 따라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한다.

② 농협중앙회등은 제1항에 따라 대여금을 사업대상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

업종별 협동조합등에 재대여한다.

③ 농업협동조합 등은 제2항에 따라 재대여금을 사업대상자

에게 대출한다.

제67조(융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 ① 사업지원과장은 매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시군 등을 사업시행기관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해당 시군

등을 관할하는 시도

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는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기관

② 시도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

할 때에는 시군 등으로 하여금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파악한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군 등이 사업대상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

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이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이 제4항에 따라 사업자

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사업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제68조(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① 사업

자금과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사업지원과장이 요구한 금

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융자한도액을 배정

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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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 한도액 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제67조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가 제2항에 따라 사업지원과장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분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시군 등에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군 등은 제3항에 따라 배분된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체없이 사업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

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이하 "대출예정금액확정일"

이라 한다) 및 대출예정금액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사업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할 때에 제4

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중 "시군 등"은 "사업시행기관"

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 한다.

⑥ 대출취급기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

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

하여야 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이 제6항에 따라 촉구한 후 3개월 이상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업시행기관에 통지하

여야 한다.

제69조(대여 및 대출의 실행 등) ①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

지원과장으로부터 제68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농협

중앙회등으로부터 제6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융자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68조제4항에 따라서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로서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해당 금액을 대여하여 달

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

하고 그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금 우선 집행을 사업시행기관이

확인한 해당 사업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실적확인전 지급사유"라 한다)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시행기관은 제68조제7항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

내용과 매 분기 말 현재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제78조제2항에 따른 중도회수 사유로 대출

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10일 이내의 반납 기한을 정하여

농협중앙회등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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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농업협동조합등에 한

한다)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사업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대출취급기관은 매 분기말 현재 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기

전에 제78조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등으로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시행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기관은 대출

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

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농협중앙회등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을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율(약정금리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는 약정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

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은 제6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

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융자한도액의 배정 일자별로 구분

하여 대출원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0조(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① 농협중앙회

등은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

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경우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업지원과장은 사업시행기관의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

이월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해당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와 연장승인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

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

연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업지원과장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

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

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은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8월 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업지원이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이루어진 경우 보조금 이월시 동 기간까지 융자금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3. 사업지원과장은 대여된 자금 중에 다음 회계연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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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은 해당 연도말 이전에 회수

하여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사업

지원과장이 사업시행기관 및 농협중앙회등에 제1호의 경우

1월15일까지, 제2호의 경우 대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농협중앙회등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사업자금관

리자는 사업자금과장에게 연장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 중 해당 회계연도말(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연장된 금액은 대출마감일)까지 대출

되지 아니한 금액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농협

중앙회등, 사업자금관리자 및 사업시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농협중앙회등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대출마감일로부터 10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농협중앙회등이 제3항에 따라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1월 20일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출마

감일 경과 10일(1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반납할 경우는 반

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반납일의 전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 금리율이 이보다

높을 경우는 약정 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반납 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

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1일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

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 현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

액을 말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이자의 납부) ① 대여금(대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개별규정에 납부 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출금(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취급기

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사업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

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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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사후관리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 ①「보조금법」 제38조에 따른

위임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으로 교부된 농림축산식품사

업의 관리책임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

고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

② 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ㆍ

설비ㆍ장비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

통합관리망에 시설등을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된 농식품사업

자금이 3천만원 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점검ㆍ보완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사업시행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의한 시설등에는 별표3의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

문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등의 입구·몸체 또는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ㆍ

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농업협동조합 등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에 참여한 기관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획과 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에 참여한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 등의 공무원과 농업협동조합등

(중앙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모든 관련 자료에 실명을

표기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3조(경영장부의 기록 등) ① 자치단체의 장은 국고와 지방

비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

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의 장은 국고와 지방비의 합계가 3천만원 미만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경영일

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

축산식품사업의 체계적인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실ㆍ국별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 및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부처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매 분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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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

2.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조건 이행사항 및 관련 규정 준수여부

3.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집행, 사후관리 개선 및 관리감독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기타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 등

④ 정책기획관은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이 제출한 점검결과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7조의2에 따라 설립

된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에 송부

하여 점검결과에 대한 검증 등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등 사후

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75조(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농식품사업자금의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융자 및 이차보전의 경우에는 「농업ㆍ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농업

정책보험금융원장이 수행할 수 있다.

③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제2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78조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등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에 대하여 대출금을 회수토록 하고, 이차

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

치할 수 있다.

④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제3항에 따라 대출금 회수 또는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 조치를 한 때에는 조치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조치한 내용을 농림축산

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시행지침서

및 여신 관계 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항에서 같다)의 사용 실태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 ① 민간보조사업자는 제60조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별표4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또는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한 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반기별(6월, 12월) 현재액을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하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으로 한다. 이 경우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란 자산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재평가는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공정가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차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60조제3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중요재산이 제7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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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반환 명령된 보조금의 전부를 반환

하거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경우에 민간보조사업자는 농림

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 또는 시도지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8호나목에 따라 시도

지사에 위임)에 부기등기 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민간보조

사업자가 부기등기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①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시행기

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제77조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환수

명령된 보조금 전부를 국가에 환수한 경우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농림

축산식품부 사업부서장이 정하는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교부조건에 처분 제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는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간주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승계취득은 포함되지 않음). 다만 제2호에 따른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7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도회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별표5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라 보

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한 보조금 환수를 명하는 경우

납부기간은 제63조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승인 및 환수에 대한

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8호

가목에 따라 시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다.

제78조(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등)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부정수급

사유’라 한다) 지원된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3호,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교부 또는 지급받은 경우, 허위자료를 사업시행기

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대출받은 경우

2.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1호, 제30조제2항1호, 제3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 또는 지급목적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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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에 사용한 경우,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목적

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 제30조제2항제2호, 제33조

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사업시행

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중도회수 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농식품

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

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

2.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3. 제75조에 따라 사업시행기관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

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

③ 사업시행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을

환수 및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일 또는

대출금의 대출실행일

2. 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부정수급 사유 또는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한 개시일. 다만,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시행기관 또는 대출

취급기관 등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일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계규정에

정한 기한의 다음 날

④ 보조금을 환수할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의 취소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반환을 명령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수일의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 대출이자를 포함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부정수급 사유 등(제1항의 부정수급

사유와 제2항의 중도회수의 사유를 말한다)을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 각 호에 따라 부정수급 등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고,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79조(지원의 제한) ①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식품

사업자금의 부정수급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사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등으로 해당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안정

사업자금(계약재배), 수매사업자금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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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재해복구 자금 및 가축예방접종(의무예방접종) 등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부정수급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2. 부정수급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3. 부정수급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4. 부정수급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5. 부정수급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② 둘 이상의 사업 또는 2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정수급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지방비 및 자부담금 등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부정수급

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는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부정수급 사유 등의 금액을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사유 등의 금액으로 한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8조

제2항에 따른 중도회수 사유에 대하여는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제한 기간을 100분의 50으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부정수급 사유 등으로 지원제한이 2회 이상

반복된 때에는 지원제한기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은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정수급 사유 또는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한 개시일. 다만,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

시행기관의 장 또는 대출취급기관 등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일자로 한다.

⑥ 제5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원제한 기산일 이전에 이미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시설물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진행중인

사업은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융자금이 포함된 보조사업은 사업시행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및 지원제한 행정처분 등)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농식품사업

자금의 환수 또는 회수, 지원의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법」제37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2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부정수급 등에 따른 환수 관련 환수명령 및 납부기한은

제63조제2항을 적용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78조에 따른 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또는 회수의 명령을 한 경우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사유 등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별도 법령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81조(강제징수)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민간보조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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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환금, 제77조에 따른 중요재산에

대하여 임의처분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금, 제80조에 따른 부정

수급 등으로 명령이 된 보조금의 환수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납부하도록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

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2.「보조금법」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

수 할 수 있다. 강제징수 할 경우 반환금 또는 환수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제82조(대여금 등의 반납) ① 농협중앙회등이 제78조제1항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부정수급 통지를 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한까지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부정수급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는 부정수급 사실을 통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② 농협중앙회등이 제78조제2항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중도회수 통지를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여

금을 중도회수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농협중앙회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여금을 반납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통지 받은 날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에 따른 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83조(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

사업 수행배제 등,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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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사업시행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4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은 제80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의 장으

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환수명령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장은 위반여부, 위반종류 등을 결정

하기 위하여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받을 수 있다.

1.「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

급의 위반여부, 제재부가금 산정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

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

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보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환수명령 금액의 적정성 여부

3.「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부정

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보조금법」 제39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보조금법」을 위반한 자로 결정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 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에

대해 보조사업자에게 행정처분 전 통지 후 20일 이내에 서면

으로 이의신청을 받아야 한다.

제85조(제재부가금 등 납부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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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장은 제84조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을 밝혀 보조사업자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통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를 당사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보조금법」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가산금 부과는 「보

조금법 시행령」제14조의2제8호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86조(과오납의 환급)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대한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7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87조(보조금 부정수급자 등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은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제80조제3항에

따라 부정수급 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법 시행령」 제19조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 제88조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

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공시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자

2.「보조금법」 제3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④ 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하는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한다.

제88조(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한다.

② 명단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제

36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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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다.

④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해 명단을 공표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해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8장 평가 및 환류

제89조(평가원칙) 사업평가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0조(사업부서의 점검 및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별표1의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사업이행 및 점검을 연 3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이 훈령에 따라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사업 효율성 및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 농림축산

식품사업에 대해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

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91조(자율평가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

부서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

의를 거쳐 확정된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

사업 자율평가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

도록 한다.

1. 해당 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자율평가 대상, 절차, 방법, 일정 등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평가보고서 작성요령 및 양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포함토록 권고한 사항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을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92조(자율평가대상 선정) 총괄부서장은 기획재정부 성과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 해당 회계연도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

중에서 자율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제93조(자율평가 절차)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총괄부서장은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 수립 후 사업부서장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하 ‘사업부서장’

이라 한다)은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에 따라 해당 재정사

업별 자율평가보고서와 근거서류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3.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이 제출한 평가 관련 자료를 취합

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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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재정사업별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5. 총괄부서장은 자체평가위원회가 실시한 재정사업별 평가

결과를 해당 사업부서장에게 공개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 접수한다.

6.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이 제출한 이의신청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이를 재평가한 후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7. 총괄부서장은 재정사업별 평가결과를 취합·정리하여 자체

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8. 자체평가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제94조(자율평가결과 후속조치) ①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으로 평가받은

재정사업의 사업부서장은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

중에서 환류계획을 마련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1. 성과관리개선대책

2. 지출구조조정

② 총괄부서장은 제출받은 후속조치계획을 검토한 후 자체

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③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여 환류

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④ 총괄부서장은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된 재정

사업 자율평가 결과 및 환류계획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95조(자율평가결과 환류) ① 사업부서장은 자율평가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재정사업 운영에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사업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사업 운영에

반영해야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사업 운영방식 개선 및 대안 제시

가. 성과목표·지표 조정

나. 성과목표·지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등의 조정

다. 성과목표·지표의 달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안의

제시

라. 그 밖에 총괄부서장이 정하는 사항

2. 예산편성방향 제시

가. 증액 : 재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사업의 효과성이나

시책 및 정책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현수준 유지 : 재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사업의

효과성 및 정책기여도가 보통 정도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 감액 : 재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정책의

효과성이나 시책 및 정책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통폐합ㆍ폐지 : 재정사업의 성과목표·지표달성이 불가능

하거나 정책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재정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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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이미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해당 재정사

업의 대체가능성, 정책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통합,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로 구분)

② 사업부서장은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성과목표ㆍ

지표 등을 달성하지 못한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예산편성방향 대신 재정사업의 효과성이나 정책기여도

등을 감안한 예산편성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제96조(재정사업 평가대응) ① 총괄부서장은 기획재정부 등

외부기관에서 우리 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추진실태 및 개별

재정사업 평가 등을 실시할 경우 해당 재정사업 사업부서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외부기관 평가대응을 위해 필요시 사업부

서장에게 자료 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부서장은 동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7조(자율평가결과 공개) ① 우리 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는 외부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 공개는 홈페이지 게시 등 농업인

이나 국민이 알기 쉬운 방법을 선택한다.

제98조(모니터링 등) ① 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해당

회계연도 성과계획서에서 제시한 성과목표ㆍ지표의 달성도,

예산집행실적, 사업방식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성과목표·지표 달성을 위해 재정사업별로

성과관리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9조(전담기관 활용) 총괄부서장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환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지정된 농식품정책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100조(정부사업 집행관리) 사업자금과장은 사업자금의 효

과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산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하는

시점에 맞추어 사업자금관리자가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하는 방안

2. 사업대상자별 사업자금의 집행 실적 및 사용 실태를 관계

기관이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 106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별표1 : 제5조제1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프로세스

프로
세서 대상 시기 주  요  내  용 e나라도움

(보조사업)

[ 기초 및 계획단계 ]

사업
지침
안내

농식
품부

N-2
12월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시달

농식품
사업
수요
조사

자치
단체

N-1
1~4
월

▪지자체는 농식품사업에 대한 민간수요조사 실시
▪N-2년도 기준으로 내역사업별 예산 계상신청(e-호조)

▪다음 해 
사업에 
대한 공모

예산
요구

농식
품부

N-1
5월

▪자치단체 사업수요 및 예산반영여부 검토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부처안)

내역
사업
확정

기재
부

농식
품부

N-1
9월 ▪신규사업, 통폐합사업 등을 반영 내역사업 확정

▪내역사업 
확정 및 
정보입력

가내시 농식
품부

N-1
9월

▪내역사업별 정부안에 맞추어 자치단체 사업계획 
통보 ▪가내시

자치
단체
예산
편성

자치
단체

N-1
12월

▪가내시된 내역사업에 맞추어 자치단체 예산편성
(e-호조)

확정
내시

농식
품부

N-1
12월

▪사업시행 예산 확정내시 및 통보
▪e나라도움과 e-호조 간 사업 매핑완료 ▪확정내시

사업
등록
접수

농식
품부
자치
단체

N-1
12월

▪공공기관, 단체, 협회 등 N년도 사업계획 등록
▪자치단체는 민간보조사업자 안내 및 사업등록

▪공모결과등록
▪사업등록
  접수ㆍ확정

사업
지침
안내

농식
품부

N
1월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시달

[ 추진단계 ]

자금
배정

농식
품부
자치
단체

사업
연도 ▪분기별 또는 일괄적 자금배정 ▪예산배정, 

사업배정

자금
신청

사업
대상자

사업
연도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자 보조금 등 
교부신청

▪교부결정, 
지출 등

사업
시행

사업
대상자

사업
연도 ▪사업추진 ▪보조금 

집행

이행
점검

농식
품부
자치
단체

사업
연도

▪감독기관 사업 추진 모니터링 및 온･오프라인 
점검결과 등록관리

▪집행모니터
링 
결과등록

사업
실적
보고

사업
대상자

사업
연도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집행잔액, 이자 등 반납

▪실적(정산)
보고서 
제출

[ 관리단계 ] OFF-LINE

성과
점검

농식
품부
자치
단체

사업
연도 ▪사업 성과지표 달성여부 판단

사업
평가

농식
품부

N+1
3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환류 농식
품부

N+1
4월 ▪평가결과 환류(예산편성 방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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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 제58조제5항 관련]

표준단가 적용대상 및 단가

구분 기준단가

냉난방시설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구분
단가
(㎡)

지원내용

다겹보온
커튼

수평권
취식

13천원
이하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

◦ 보온자재(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은 보온율
(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 보온효과 향상을 위해 보온율은 점진적으로
강화

예인식
외부권
취식

11천원
이하

알루미늄
스크린

11천원
이하

◦ 보온율(항온법 기준) 42% 이상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5천원
이하

◦ 순환식의 경우만 지원하며, 일반 비순환식 수막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열회수형 환기장치 ◦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자동 보온덮개 2.5천원
이하

◦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자동 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 지원

배기열 회수장치

* 검증된 장비의 구매,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보온자재의 열효율 측정은 공인시험기관의 자료 활용

<공기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 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부하용량
(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은 재배작물 온도조건 및 필요온도를 검토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적용단가

설비형식 적용단가(천원/kW)

공기-공기(공급) 617

공기-물(공급) 865

* 신청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부하용량의 90% 용량까지
지원
* 검증된 장비의 구매,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구분 기준단가

냉난방시설
<지열 지중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 지열 냉난방시설 : 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 산출된
시설부하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은 재배작물 온도조건, 양계, 양돈 필요 온도를 검토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적용단가

설비형식 적용단가(천원/kW)

수직밀폐형 1,638

수평밀폐형 1,260

개방형(SCW형) 1,508

* 신청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부하용량의 90% 용량까지
지원

* 적용단가를 반영한 사업비 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업대상자의 요구로 추가
사업비 발생시, 초과분은 사업자 자부담으로 시행

○ 지중열 냉난방시설 : 880천원/kW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적용단가
* 신청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부하용량의 90%까지 지원

○ 폐열 재이용시설 : 1,250백만원/ha

- 사업비 : 설치면적(ha) × 지원한도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사업>

구분 단가(천원/661㎡) 열효율 설치비 지원 내용

온수형 3,000
80%
이상

◦ 온실외부
-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인건비, 축열탱크(필요시)

◦ 온실내부
- 급수분배기(헤더), 배관, 팬코일,

송풍기, 온도센서, 순환모터

온풍형 1,500
70%
이상

◦ 온실외부
-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인건비

* 단가는 난방기가격과 설치비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온실내 미설치된 목록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 검증된 장비의 구매,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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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 제72조제4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자 ○ ○ ○

나. 준공후 안내문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라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관리하는 경우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설치한) 것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110㎝

80㎝

21㎝

21㎝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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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티커형 표지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라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관리하는 경우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된 것입니다.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대 상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표4에 따라 정한 중요재산

< 예시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

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직거래 판매시설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

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 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ㅇ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규격 110cm×80cm)

ㅇ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

(규격 30cm×21cm)

- 경지정리등정부지원사업이확실하거나표시의실익이없는사업은제외가능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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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 제60조제1항 관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부동산 : 농림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 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

환경 등 고려 ±3년)

* 해당 중요재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대상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 장비는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

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 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

환경 등 고려 ±2년)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별표5 : 제77조제2항 관련]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

가. 담보제공 승인한도

담보제공 승인 한도 = 담보제공 대상물 감정평가액 - 보조금 - 기담보 설정액

* 담보제공 승인액은 등기서류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함

ㅇ 담보제공 승인한도 산출할 경우 교부된 보조금(국고+지방보조금)은 담보의

제공대상에서 제외

ㅇ 담보제공 승인한도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에서 업체의 신용상태,

경영상황, 사후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가감 가능

- 자치단체가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는 승인한도 차감 대상에서 제외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조재산을 담보

제공하여 운영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재대출은 추가 승인

불필요(다만, 기 담보제공 승인 이후 당해 재산에 대한 추가 근저당 설정

등 권리․의무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승인 필요)

나. 보조금 환수기준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보조금 환수금액 = 보조율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감정평가액 +재산상의 이득금)
사후관리기간(개월수)

<시설의 개보수, 사전철거 등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 환수금액 = 보조금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재산상의 이득금 × 보조율)
사후관리기간(개월수)

ㅇ 양도ㆍ양수할 경우 양수인 제3자가 잔여사후관리기간 동안 당초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추진하고,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이 당초 사업대상자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조금 환수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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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 제35조제9항 관련]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하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
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
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③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
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
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
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사업별 지원요건

① 공통지원요건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
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② 공통지원요건은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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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공통지원요건의 1. 출자금 및 3. 운영

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 집행 및 사후관리 기준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의

각 사항과 같다.

1. 개별사업의 근거법에서 별도의 준공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법인

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은 근거법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한다.

2.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3.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4.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를 위하여

각 목의 사항 추진(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

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가.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할 것.

나.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

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별지 제1호서식 : 제34조제1항 관련]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
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사업시행지침에따로정한경우외에는지원금액이1천만원이상인경우만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있음

4.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91조 관련 별표 10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 113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 ㎡ 대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 개소
( 톤)

식 대
( 톤)

㎡

(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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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
◦ 사업명 :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

비

자

담계 보조 대출

계

농
가

○○○○
○○○○
○○○○

생산
자단
체등,
회
사,
기
타

공동시설
○○○○
○○○○
기타시설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 ”로 표시

<작성요령>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 제27조제2항 관련]

[앞면]

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처리 위임장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업무대행자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위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임사항
보조금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처리 업무를 업무대행자를 통해 처리합니다.

단, 은행이체 관련한 업무는 제외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유 의 사 항

※ 신청인은 보조금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보조금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조금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
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
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조금시스템은 회원가입 및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항목 
     가.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법인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공인인증서, 주민번호 
       - 선택항목 : 일반전화번호, 이메일수신여부, SMS수신여부 
  (2) 수집방법 
     가. 업무용 포털 
     나.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에 의한 오프라인 청구서 시스템에 입력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 수집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전자정부법 제9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보유기간 : 탈퇴 후 5년까지 
  (2) 주민등록번호 수집고지 
     - 보존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전자정부법 제9조 
     위와같은 근거로 주민번호 수집, 이용을 관리합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보조금시스템에서 수집하는 고유식  

   별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회원가입, 업무시스템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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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정보제공 동의 내용

거 래 은 행 계 좌 번 호 정 보 내 용 비고

 입출금 정보

 잔액 정보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서 유효기간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정보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정보를 제공받을 자
한국재정정보원(보조금시스템 운영기관)

보조사업 관리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고보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을 위하여「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

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계좌에 대한 정보제공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유 의 사 항

※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 동의자의 금융정보는 국고보조 사업의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

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 제34조제6항 관련]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비고
(기설정
금액)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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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 제34조제7항 관ㅋㅋ련]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별지 제5호서식 : 제36조제1항 관련]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 업
예정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구 역 지 구 구 역 지 구

3. 사업검토

구 분
평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영농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영농기술 또는 경영능력
◦영농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 ○ 장 (인)



- 117 -

[별지 제6호서식 : 제37조제1항 관련]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등·회사.
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천원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조사기준일현재) : 천원

☞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협동조합장 (인)
( ) 시군지부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 제56조제3항 관련]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 양식은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모두에 적용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 보조비율 : OO%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 교 부 목 적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3 3000 3031 306 330-01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0000 0000 0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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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결정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

다.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라. 중앙관서(또는 시 도지사)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 년 ㅇㅇ월 ㅇㅇ일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 아래 내용은 부처별 업무 참고를 위한 샘플로서 각 사업시행기관에서는
보조금법, 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 등을 반영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수정․활용하여 교부조건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
자가 포함됨)는 보조금법 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ㅇㅇㅇ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
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
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금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금이 전체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하 ‘우리부’) 또는 자치
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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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

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

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

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2억원 이상의 시설공사 등 및 5천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

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

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

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

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

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

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집행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 또는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증빙서류, 첨부
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
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보조금으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부동산의 등
기서류에 정산완료 전까지 부기등기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중요
재산 현황을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자치단
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
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
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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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 제58조제4항 관련]

(     )사업 사업실적(기성고)확인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규모(㎡) 구 조

사업실적

사업내용
총투자
계획 (A)

자부담
(B)

보조금
(C)

융자금
(D)

사업실적
(E)

공정률
(F=E/A)

100천원 50천원 30천원 20천원 100천원 %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 사업실적은누계로기재하고, 증빙자료및현장답사내용등을종합적으로
검토하여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사업대상자 결정 년 월 일

현장 점검자 (직 급) (성 명)

위와 같이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내용에 대한추진실적(착공준공(예정), 공정율)이 사실과다르지않음을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

※ 대출 가능금액 산출(금융기관에서 작성)

배정금액
(G)

기 대출액
(H)

금번 대출취급 가능금액

1. 자부담이 2억원이상이고 자부담비율이 20%이상인 경우로서 사업 추진비율이 50%
미만 시 = (E-B×50%)×D/(C+D)×F-H

2. 1호 이외의 경우 = (E–B)×D/(C+D)×F-H
* E = Min(E,G)

천원 천원 천원

[별지 제9호 서식 : 제60조제3항 관련]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자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의 장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

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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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 제68조제2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배분 통지서 (사업지원과 용)

수신 :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
사업자금관리자,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접수확인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농림축산식품부
(또는청)◦◦ 과

◦◦◦◦ ◦◦◦

피확인자

사업주관기관
(또는 시·도)
◦◦과

˙
˙
˙

˙
˙
˙
˙

˙
˙
˙
˙

발신 : 사업지원과

1.사 업 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 배정 : ② 천원

3 .事業資金課의
배정일 20 . . .

4 . 事業資
金 課의
배정액

이번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 .事業支援課의
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6. 사업주관기관(또는시도)별재배분액명세

(주) ◦ ①=②+③+④, ③= 합계 :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

하고, 사업지원과는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75-011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 제68조제3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재배분 통지서 (시도 용)

수신 : ◦◦시·군·자치구

접수확인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시도 ◦◦과◦◦◦◦ ◦◦◦

피확인자

ㅇㅇ시·군·자치구
ㅇㅇ과

˙
˙
˙

˙
˙
˙
˙

˙
˙
˙
˙

발신 : ◦◦시도

1.사 업 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연간예산액 ① 천원

4 . 事業資
金 課의
배정액

이미 배정 : ② 천원

3 .事業資金課의
배정일 20 . . .

이번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 .事業支援課의
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6. 시 도 의
재배분일 20 . . .

7. 시·군·자치구별 재배분액 명세

(주) ◦ ①=②+③+④, ③= 합계 :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시·군·자치구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시도는
시·군·자치구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75-012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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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 제68조제4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의 대출예정금액 확정 통지서

수신 : 대출취급기관, 지원대상자

접수확인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사업주관기관
◦◦과

◦◦◦◦ ◦◦◦

피확인자

◦◦조합
◦◦부서

˙
˙
˙

˙
˙
˙
˙

˙
˙
˙
˙

발신 : 사업주관기관

1. 사 업 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4 .事業資
金 課의
배정액

이미 배정 : ② 천원
3 .事業資金課의
배정일 20 . . .

이번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 .事業支援課
의 배분일 20 . . .

6. 시 도 의
재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7. 대출예정금액
확 정 일 20 . . .

8.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 확정 명세

(주) ◦ ①=②+③+④, ③= 합계 :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대출취급기관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

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출취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6”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3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 제69조제4항 관련]

(사업자금명)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통지서

경유 : 대출취급기관
수신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접수확인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시·군·자치구

◦◦과
◦◦◦◦ ◦◦◦

피확인자

◦◦조합
◦◦부서

˙
˙
˙

˙
˙
˙
˙

˙
˙
˙
˙

발신 : 사업주관기관

사업명 주 소
연 간
예산액
(천원)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일

사업지원과의
융자한도액
배정일

시·도의
융자한도액
재배분일

대출예정금액
확 정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확정일
확정금액
(천원)

금 액
(천원)

반납
기한

사 유성 명

◦◦◦◦
사 업 10,000,000 ’9 8 . 5 .2 0 . ’ 9 8 . 5 .2 1 . ’9 8 . 5 .2 2 . ’9 8 .5 .2 3 . 5,000,000 5,000,000 ’98 7 . 3 . 사업포기

김삿갓

◦◦◦◦
사 업 500,000 ’9 8 . 7 .2 1 . ’ 9 8 7 .2 2 . ’9 8 . 7 .2 3 . ’9 8 .7 .2 4 . 100,000 80,000’98 .10. 5. 폐업

김개동

합 계

(주) ◦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주관기관은 대출

취급기관의 접수 여부를,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시도의 융자한도액 재배분일” 난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4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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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 제70조제2항 관련]

(사업자금명) 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통지서

수신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사업자금관리자, 접수확인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조합
◦◦부서

피확인자

◦◦중앙회
◦◦과발신 : 사업주관기관

대출취급기관 사업자금관리자
◦◦과

1. 사 업 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4 .事業資
金 課의
배정액

이미 배정 : ② 천원
3 .事業資金課의
배정일 20 . . .

이번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 .事業支援課
의 배분일 20 . . .

6. 시 도 의
재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7. 대출예정금액
확 정 일 20 . . .

8. 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⑤ 천원

9. 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명세(사업주관기관외의 기관에 통지할 경우는 생략 가능)

◦◦면 : 김삿갓 10,000천원, 홍길동 20,000, ·······

◦◦동 : 김개동 15,000천원, 박문수 100,000, ·······

(주) ◦ ①=②+③+④ ⑤= 합계 :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농·축·임·삼협중앙회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및 사업자금

관리자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6”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5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 제70조제5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대출 마감 통지서

주 소
시

시 읍

군 면 번지 통 반
도 구 동

성 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20○○. ○○. ○○. 귀하에게 대출하기로 확정한 바 있는 ○○○○

사업의 융자한도액 ○○,○○○,○○○천원중 ○○,○○○,○○○천원은

회계년도가 종료되어 귀하에게 대출하지 아니함을 통지합니다.

20 . . .

( 사 업 주 관 기 관 의 장 ) (직인)

275-016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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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 제73조제1항 관련]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성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 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젖소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
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별지 제17호서식 : 제73조제2항 관련]

경   영   일   지

월일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월 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지원금액이 15백만원이상 3천만원(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경우는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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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 서식 : 제76조제4항 관련]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별지 제19호서식 : 제77조제1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처분 승인신청서

□ 목적외 사용 □ 양도 □ 교환 □ 대여 □ 담보의 제공
1. 신 청 자

구분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개인
(법인대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2. 보조내역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융자 보조 융자

지원시설 현황 용도 또는 명칭 규격(단위) 사후관리기간

토 지 ㎡ yyyymmdd～yyyymmdd

시 설 ㎡ yyyymmdd～yyyymmdd

설 비 식 yyyymmdd～yyyymmdd

장 비 대 yyyymmdd～yyyymmdd

3. 승인신청내용

(예시) 일시적 경영난 해소를 위한 원료구입 등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 300백만원 근저당
설정 * 승인신청 목적 및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도록 작성

4. 지자체 검토의견

시군구 ○ 보조사업자의 발전가능성(재무현황, 경영능력), 보조시설 관리․운영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
하여 의견 제시

시도 ○ 시군구 검토의견 등을 종합검토하여 의견 제시

5. 첨부서류
① 보조사업 정산결과

②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등록증(시설, 장비) 등 소유자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내역(당해 사업에 한함) 및 승인신청 대상 재산 상세현황(관련 사진대장 포함)

④ 시설물의 감정평가액(담보제공시 해당하며, 금융기관의 감정결과도 가능)

⑤ 승인에 따른 향후 계획서

* (예시) 담보제공 승인시 대출금 활용계획 등

⑥ 신청자의 신용평가서 또는 별지 제4호 신용조사서(담보제공시 해당)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

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 시도지사) 직인



- 126 -

※ 자료작성시 참고사항

< 지원시설 현황 >

ㅇ 시설 : 공장, 창고, 축사, 퇴비사, 온실 등과 같은 건축물, 구조물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

ㅇ 설비 : 시설 내 고정․설치되어 있거나 인력으로 이동이 어려운 기계류(예: 숙성탱크, 발효탱크,

관정, 공조시설 등)

ㅇ 장비 : 자체동력 또는 바퀴 등이 달려있어 인력으로 이동이 가능한 기계류(예: 광역방제기, 트랙터,

트레일러, 트럭 등)

< 용도․명칭 >

ㅇ 토지는 주요 용도(체험관 등)을 기재하고, 시설, 설비, 장비는 각각의 명칭 기재

< 규격(단위) >

ㅇ 시설 : 바닥면적(㎡)을 기재하되, 필요시 층수, 연면적 등 병기

ㅇ 설비․장비 : 설비, 장비를 대표하는 단위(대, 식 등)를 기재

ㅇ 토지 : 면적(㎡)으로 표시하되, 필요시 필지수 등 병기

※ 승인 및 사후관리 절차

ㅇ 승인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확인 및
검토의견 제시

→ 승인요청 →
승인검토 및
결과통보

(보조사업자) (시군구) (시도) (농식품부)

* 결과통보 절차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구 → 신청인(보조사업자)

ㅇ 사후관리 절차

- 보조사업자는 농식품부 승인결과에 따른 타용도 사용, 양도ㆍ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최종 처리결과를 시군구에 보고

-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식품부에 결과를 송부

< 처리결과보고(안) >

승인신청내용 승인내용 처리결과 비 고

[별지 제20호 서식 : 제80조제3항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자 제재 검토 요청 서식

제재부가금 부과 관련 정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환수금액

천원(국고 , 시도 , 시군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환수금액
결정 내역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환수금액을 결정한 구체적 사유 등을 기재

제재부가금
감경․면제사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감경․면
제사유가 있는 경우 기재

보조사업 수행 배제 관련 정보

보조사업
수행배제 조치에
대한 의견

보조사업
수행배제 예외

사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베제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기재

명단공표 관련 정보

명단공표 조치에
대한 의견

명단공표 제외
사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예외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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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ㆍ시행령





- 129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보조금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보조금법 시행령)
[시행 2017.5.8.] [대통령령 제28011호, 2017.5.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7.25.>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
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
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
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
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
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
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1장 총칙 <개정 2011.7.25.>

제1조(목적)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2조(급부금의 지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부담금 외의 급부
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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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보조금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보조금법 시행령)
[시행 2017.5.8.] [대통령령 제28011호, 2017.5.8., 일부개정]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
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8.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 중 "행정
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8., 2017.7.26.>
③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1.4.>
[전문개정 2011.7.25.]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개정 2011.7.25.>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
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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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
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ㆍ
군수인 경우에는 그 시장ㆍ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
지사(광역시의 군인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
다)가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신
청서 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일은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전문개정 2011.7.25.]

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
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6조(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경우
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더라도 그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대부분의

제3조(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
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전문개정 2011.10.2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보조금법)
[시행 2017.1.4.] [법률 제14524호, 2017.1.4., 일부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보조금법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543호, 2016.10.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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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없이 총액으로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보조사업에 대하
여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내용과
중앙관서의 장의 조정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
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
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
정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7.25.]

제8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자료 제출 등) ① 보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요구할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보조금의 예산
요구액을 조정할 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보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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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8.>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8.>
[전문개정 2011.7.25.]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
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적용
할 수 있다.
②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
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차등보조율의 적용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추가적인 소요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4.28.>
②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준
보조율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상보조율"
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더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서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
트를 각각 빼고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과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상보조율의 적용을 요구한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2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보조금법)
[시행 2017.1.4.] [법률 제14524호, 2017.1.4., 일부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보조금법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543호, 2016.10.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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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①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해당 관할구역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 예산액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시한 의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전문개정 2011.7.25.]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통지하
여야 한다. <개정 2017.1.4.>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ㆍ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제26조의2제
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4.>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해당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인 경우에는 기획
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1.4., 2017.7.26.>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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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4.>
[전문개정 2011.7.25.]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7.25.]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
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
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
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ㆍ
운영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8.]

제6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 제외대상 사업)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2016.4.28.>
1.「국가재정법」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
2.「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
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 사업타
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
3.「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
4. 그 밖에 존속기간의 설정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
으로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1.10.26.]
[제목개정 2016.4.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보조금법)
[시행 2017.1.4.] [법률 제14524호, 2017.1.4., 일부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보조금법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543호, 2016.10.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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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조사업평가위원을 선정하여 보조
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4.28.>
1. 보조금의 운용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
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그 밖에 보조금 사업 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평가단은 평가대상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
에게 그 보조사업의 평가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26.]

제6조의3(보조금관리위원회)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5.8.>
1. 보조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결정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등의 타당성 확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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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금의 중복 또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ㆍ운영과 보조사업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조금통합
관리망"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추천하여 기획재정부장
관이 임명하는 사람
2. 보조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
재정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2명 이내의 민간
위원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4.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4.28.>
[본조신설 2015.7.2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보조금법)
[시행 2017.1.4.] [법률 제14524호, 2017.1.4., 일부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보조금법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543호, 2016.10.18., 일부개정]

- 138 -

제3장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개정 2011.7.25.>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7.25.]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서) ①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0.26.]

제7조의2 삭제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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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
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보조금법)
[시행 2017.1.4.] [법률 제14524호, 2017.1.4., 일부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보조금법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543호, 2016.10.18., 일부개정]

- 140 -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단위
사업별ㆍ보조사업자별로 작성한 교부 결정 내용을 즉시 기획
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7.25.]

제20조(보조금의 통합 운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할 때 보조사업의 명세를 세분함으로써 보조
금의 규모가 영세하여질 경우에는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
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중앙관
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
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제8조(보조금의 통합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단위
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
여야 하는 금액의 기준은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이 연간 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각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성, 보조사업 예산을
통합 집행하는 경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 범위,
구체적인 집행 방법 및 절차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9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21조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
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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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일부 취소할 경우에 수정하여 교부하는 보조
금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개정 2011.7.25.>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간접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0.26.]

제10조(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비로 한정한다.
1. 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2.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전문개정 2011.10.2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보조금법)
[시행 2017.1.4.] [법률 제14524호, 2017.1.4., 일부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보조금법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543호, 2016.10.18., 일부개정]

- 142 -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
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전문개정 2011.7.25.]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
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제10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는
「감사원법」 제25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한다.
[본조신설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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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명령)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
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
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①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
리망(이하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6.1.28., 2017.1.4.>
② 중앙관서의 장(제38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은 소속 관
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
에서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
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ㆍ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
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

제10조의3(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1조에서 이동 <2017.5.8.>]

제10조의4(보조금관리정보) 법 제26조의2제3항제7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조금을 교부, 집행 및 정산하는 사업의 단위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유사·중복 여부의 검증 및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단위별 보조사업의 정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7.5.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보조금법)
[시행 2017.1.4.] [법률 제14524호, 2017.1.4., 일부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보조금법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543호, 2016.10.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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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제외한다. <신설 2017.1.4.>
③ 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조금관리정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7.20., 2017.1.4.>
1.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하 "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선정 및 자격확인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이력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급부금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통합적인 관
리가 필요한 급부금의 수급 이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4.「국가재정법」제8조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5.「국가재정법」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
6.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7. 그 밖에 보조사업의 효과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7.25.]
[제목개정 2017.1.4.]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
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제10조의5(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법 제26조의3제1항
제6호가목 및 같은 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각각 별표 4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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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5부터 제26조의9까지에서
같다)할 수 있다.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3.「부동산등기법」제2조제3호에 따른 등기기록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5.「주민등록법」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가.「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나.「국세징수법」제6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라.「소득세법」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마.「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바.「지방세징수법」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또는「지방
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7.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8.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보조금법)
[시행 2017.1.4.] [법률 제14524호, 2017.1.4., 일부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보조금법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543호, 2016.10.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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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효율
적인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관련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집행 및 중복ㆍ부정 수급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보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1.4.]

제26조의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에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
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
청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10조의6(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중앙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
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사업자등"
이라 한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
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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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
하는 경우 해당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명의인의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서면은 전자적 형태로 바꾸어 제출할 수 있다.
③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
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및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4.]

제26조의5(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①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유한 자는 그 정보를 보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다.
②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한 자는
자격 검증 등 처리 목적을 달성한 즉시 수집한 자료 또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거나 증거자료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1.4.]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범위, 조회
기준일 및 조회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보조사업자
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내용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
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5.8.]

제10조의7(5년 초과 보유대상 자료 또는 정보) 법 제26조의5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 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법 제30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
행대상 배제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보조금법)
[시행 2017.1.4.] [법률 제14524호, 2017.1.4., 일부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보조금법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543호, 2016.10.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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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6(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
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하는 행위
3.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위조ㆍ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목적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보조금
관리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조치를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법 제35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법 제36조의2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본조신설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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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4.]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운영
및 유지ㆍ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정보가 금융
정보 또는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으로 본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재정정보
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재정
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ㆍ개선 등 운영에 관한 업무
2. 보조금관리정보 및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신청, 접수, 결정, 교부 및 사후
관리의 전자적 지원에 관한 업무
4.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
재정정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보조금을 예탁
(預託)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되는 보조금의
범위, 구체적인 예탁 방법, 예탁된 보조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4.]

제10조의8(보조금의 예탁 및 지급) ① 법 제26조의7제5항
전단에서 "한국재정정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6조의7제5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관
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
금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각각 교부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기관(이하 "예탁기관"이라 한다)이 지
정한 계좌에 예탁(預託)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에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예탁에 대하여 특별한 규
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1.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예탁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행과 관련된 증빙자
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예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2. 보조금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
카드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금 전용카드의
거래승인내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보조금법)
[시행 2017.1.4.] [법률 제14524호, 2017.1.4., 일부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보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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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8(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조금통합관리망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
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지방재정법」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3.「초ㆍ중등교육법」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
5.「영유아보육법」과 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전산시스템
6.「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7.「아이돌봄 지원법」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
8.「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정보망
9.「고용정책 기본법」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② 제1항 각 호의 시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연계를 통

3. 그 밖에 보조금의 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예탁기관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요청한 보조사업자등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⑤ 예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예탁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대신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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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보조금 집행내역
및 보조금 집행 적절성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개
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다만,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의9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
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4.]

제26조의9(운영기관 협의회 설치 등) ①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과 제26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스템과의 연계 및
정보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
(이하 "운영기관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운영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정책
2. 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체계
3. 악성프로그램 방지 등 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항
③ 그 밖에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4.]

제11조(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의9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이하 "운영기관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기획재
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거나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법 제26조의8제1항 각 호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
4.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5. 보조금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사람
② 운영기관 협의회의 의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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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보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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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운영기관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6조의2제3항의 보조금관리정보 및 법 제26조의3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의8제1항 각 호의 시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법 제26조의9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운영
계획
4.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개선 등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5. 그 밖에 운영기관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운영기관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과 의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⑧ 운영기관 협의회의 회의는 제7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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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보조금통합
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
호는 제27조의2에 따라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
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ㆍ지출 내역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삭감
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운영기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운영기관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
기관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 협
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5.8.]
[종전 제11조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7.5.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보조금법)
[시행 2017.1.4.] [법률 제14524호, 2017.1.4., 일부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보조금법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543호, 2016.10.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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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보공시, 시정명령 및 보조금 삭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4.]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
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
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
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
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
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
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8.>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정산 및 검증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8.>
[전문개정 2011.7.25.]
[제목개정 2016.1.28.]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
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
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보조사업 수행
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법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에는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결정에 따른 사용내역 및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3억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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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
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
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
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
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8., 2017.10.31.>

③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
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검증 관련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정산보고서
및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
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4.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보조금법)
[시행 2017.1.4.] [법률 제14524호, 2017.1.4., 일부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보조금법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543호, 2016.10.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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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정산 및 검증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8.>
[전문개정 2011.7.25.]
[제목개정 2016.1.28.]
[시행일 : 2018.11.1.] 제27조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업자"라 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
보고서"라 한다)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
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
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특정사업
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다시 교부
하는 등 그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제12조의3(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① 법 제27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정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
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 선정
절차 및 감사보고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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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해당 특정사업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회계감사의 기준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8.]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업자"라 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사업자
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자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
어야 한다. <개정 2017.10.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특정사
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다시
교부하는 등 그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기에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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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를 거쳐 해당 특정사업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회계감사의 기준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8.]
[시행일 : 2018.11.1.] 제27조의2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
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
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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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개정 2016.1.28.>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
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
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
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
1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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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
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
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
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
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 기한을 연장받으려는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적은 서류에 해당 보조사업에 관련된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치한 사항, 그 보조금을
반환하기 곤란한 이유와 그 밖에 필요한 참고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3조의2(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 ①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2. 원래 예정된 공정 및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사업비를 절
감한 경우
3. 일상 업무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한 경우
4. 보조금을 절약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31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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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자
연적으로 지출이 감소된 경우
2. 원래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라 지출이 감소된 경우
3. 예측한 수요와 실제 수요의 차이로 인하여 지출이 감소된
경우
4.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경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
사한 사업"이란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같은 부문에 속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규사업
2. 별표 2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초과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액"이라
한다)의 사용대상, 사용금액(사업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제외한다), 사용시기 등이 포
함된 사용계획을 세워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초과액은 원칙적으로 초과액이 발생한 해당 연도에 사용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사용계획에 구체적인 사용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초과액의 사용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초과액의 발생사유 및 산출근거
2. 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명세 및 집행액
3. 그 밖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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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
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
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
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
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
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
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
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제13조의3(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중앙
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1. 보조사업자등의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보조사업자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법인명·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3.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나 보
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등을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
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이
제한된 보조사업자등이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자등의 주민등록
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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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
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자등을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ㆍ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ㆍ간접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ㆍ기준과 이와 관련된 정보의
통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8.]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
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의 통보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
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4.28.]

제14조(보조금 반환명령 사실 통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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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
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
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8.]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중앙관
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의 성명ㆍ상호, 나이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
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반환명령의 구체적 사유
3.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금액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반환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4.28.]

제14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의 기준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재
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5.8.>
②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등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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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
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ㆍ확인한 후 제재부
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급여
2.「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ㆍ
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1.28.]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
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이 조
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는 경우를 말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과태료등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반환
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
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
실을 지체 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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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강제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
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
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31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
서의 장
2. 보조금수령자가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보조사업자등이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
권에 우선한다.
[본조신설 2016.1.28.]

제6장 보칙 <개정 2011.7.25.>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산금에 더한 금액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
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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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
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
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
(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
관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명확하게 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6.4.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보조금법)
[시행 2017.1.4.] [법률 제14524호, 2017.1.4., 일부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보조금법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543호, 2016.10.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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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8.>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1.7.25.]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
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취득ㆍ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의 현재액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현재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해당 중요재산의 현재가치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재산의 현재가치 평가에 소요된 비용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4.28.>
[전문개정 2011.10.26.]

제16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전문개정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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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
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
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양도ㆍ교환ㆍ대여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
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8조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
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본조신설 2016.1.28.]

제17조(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보조금법)
[시행 2017.1.4.] [법률 제14524호, 2017.1.4., 일부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보조금법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543호, 2016.10.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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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검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
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
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
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전문개정 2011.10.26.]

제17조의2(명단 등의 공표방법) ①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등의 성명ㆍ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
주소를 말한다)
2.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 내용
3.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및 제재
부가금 부과내역
4. 그 밖에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공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
자등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게재기간을 연장



- 171 -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4.>
1.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2.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
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에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

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려는
경우 공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법 제36조의2제3항에서 "공표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4.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보조금법)
[시행 2017.1.4.] [법률 제14524호, 2017.1.4., 일부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보조금법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543호, 2016.10.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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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
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제37
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등의
공표 방법,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8.]

제17조의3(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표심의위
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차관(차관이 없는 중앙
관서는 해당 중앙관서의 부기관장을 말한다)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지명
하는 차관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1. 해당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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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이의신청)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②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28.>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

3명 이내
2. 보조사업에 대한 전문적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
문가로서 5명 이내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6조의3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중앙
관서의 장"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심의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4.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보조금법)
[시행 2017.1.4.] [법률 제14524호, 2017.1.4., 일부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보조금법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543호, 2016.10.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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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
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
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8.>
[전문개정 2011.7.25.]

제38조(사무의 위임)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
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
부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39조(회계 관계에 관한 규정)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9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8.>
1.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2.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의
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8.>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6.4.28.>
③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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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대국민 이용 지원)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
또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국민에게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검색, 조회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정보취약계층이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사용 지원 대책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1.4.]

제3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의7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1.4.]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
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26.]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관서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보조금법)
[시행 2017.1.4.] [법률 제14524호, 2017.1.4., 일부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보조금법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543호, 2016.10.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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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벌칙 <개정 2011.7.25.>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7.1.4.]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관리 및 이를 이용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3.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5.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33조의3에 따른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35조에 따른 재산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무
8. 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 등의 공표에 관한 사무
9. 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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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8., 2017.1.4.>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1.7.25.]

제42조(벌칙) ①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전문개정 2016.1.28.]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보조금법)
[시행 2017.1.4.] [법률 제14524호, 2017.1.4., 일부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보조금법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543호, 2016.10.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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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4839호, 2017.7.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제28011호, 2017.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
령령 제2711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보조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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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개정 2017. 5. 8.>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4조제1항 본문 관련)

사업
기준보조율
(%)

비고

1. 일반여권 발급
2. 119구조장비 확충
3.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
장비 확충

4. 재해 위험지역 정비
5. 소하천 정비
6. 농어업기반 정비
7. 배수 개선

100
50
30

50
50
80
100

8. 방조제 개ㆍ보수
가. 국가관리
나. 지방관리

100
50

9.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
10. 토양개량사업

80
70

11.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가. 정착촌 구조개선
나. 개별시설
다. 공동자원화시설 퇴비화
(堆肥化)ㆍ액비화(液肥
化) 시설

라. 공동자원화시설(에너지
화시설)

50
20
40

50

12.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13. 연근해어선 감척(减隻)

14. 농기계임대사업

50
연안: 80
근해: 100
50

농공단지조성지원사업은정액보조

15. 농업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
16. 유기질비료 지원
17.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
18. 소규모 바다목장
19. 농가경영안정 재해 대책비
(공공시설)

100
정액
50
50

국가관리: 100
지방관리: 50
한국농어촌공
사관리: 70

20. 풋거름 작물 종자대금 50

21.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나.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22.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23. 농산물유통 개선
24.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25.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30
계속: 40
신규: 30
50
40

수도권: 50
그 밖의 지역:

70

일반: 50
추가: 70
우선: 100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은 수익자부담 5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
호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구분
에 따라 지원

26. 폐기물 처리시설 서울특별시: 30
광역시: 40
시ㆍ군 및
도서지역: 50

서울특별시ㆍ광역시는 공동
시설만 지원하고, 시ㆍ군의
단독시설 및 도서지역의 매
립시설은 30퍼센트 지원

27. 삭제 <2016.4.28.>

28.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29.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30. 비위생매립지 정비
31. 하수처리장 확충

70
정액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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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광역시
나. 광역시(총인처리시설)
다. 시지역(읍 이상)
라. 군지역(면 이하)
마. 주한미군공여구역, 방

폐장 주변지역
32. 분뇨처리시설 확충
33.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34.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3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가. 광역시
나. 광역시(군지역)
다. 시·군·구
라. 지역단위 통합관리 센터
(전지역)

36.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37.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38. 경전철 건설
39. 항만배후도로 건설
40. 해양 및 수자원 관리

41. 대중교통 지원

42. 지역거점 조성 지원

43. 화물자동차휴게소건설지원
44. 지방하천 정비
45. 해양보호구역 관리
46. 도시철도 건설

47. 산림병해충 방제
가. 약제대금
나. 기타

48. 산불방지 시설·장비 확충

10
50
50
70
80

50
70

광역시: 30
도청소재지: 50
일반시·군: 70

60
80
80
70

정액
정액
정액
정액
50

90

100

30
50
70

서울: 40
지방: 60

100
50
40

공사비만해당(용지보상비제외)
공사비만해당(용지보상비제외)

내역사업 중 연안보전사업은
보조율 70%
내역사업 중 화물차공영차고
지건설 지원 사업은 70%
내역사업 중 혁신도시 비즈니스
센터지원사업은 보조율 50%

민간투자경량전철건설사업은제외

및 운영

49. 조림사업(造林事業)
가. 장기수(長期樹)
나. 큰나무

60
50

50. 숲 가꾸기 50

51. 사방사업 70

52.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53. 임산물(林産物) 유통구조개선
54.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
55. 산림경영자원 육성
56. 임도시설
57. 산림서비스 증진
58.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59. 시·군농업기술센터 육성·
운영 및 시설장비 보강

60. 원원종(原原種) 및 원종 생산
61.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62.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사업
63. 지역농업특성화기술 지원
64.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65. 관광자원 개발
66. 전국체육대회 운영
67. 국제경기대회(동계대회 포함)
지원
가. 도로(동계)
나. 경기장

68. 체육진흥시설 지원
69. 전국체전시설 지원
70. 청소년시설 확충

71.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

50
50
20
80
70
50
50
50

100
50
100
50
40

50
50

50(70)
30
30
30

서울: 30
지방: 70 ～ 88

50

문예회관 건립지원 사업은
정액보조, 농어촌 공공도서
관 건립사업은 보조율 80%
용지매입비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지방은 재정자주도(財政自主
度)에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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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73.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74.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75.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소아
환자 관리

76. 한센환자 보호시설 운영

77. 한센양로자 지원
78. 국가예방접종 실시

50
70
50

서울: 30
지방: 50
서울: 50
지방: 70
50

서울: 30
지방: 50

79. 방과 후 돌봄서비스

80.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8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급여

82.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활급여

서울: 30
지방: 50
서울: 50
지방: 80

서울: 50
지방: 80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
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
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
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
체는 10%p 인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
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
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
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
체는 10%p 인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

8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급여·
장제급여

84. 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급여

85.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료급여

86.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87.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88.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서울: 50
지방: 80

서울: 50
지방: 80

서울: 50
지방: 80
서울: 50
지방: 70
서울: 50
지방: 80
서울: 50
지방: 70

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
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
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
체는 10%p 인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
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
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
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
체는 10%p 인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
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
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
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
체는 10%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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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

수당 지원

서울: 35

지방: 65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

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

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

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는 10%p 인하

90.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91. 사회복지보장시설및장비지원

92. 어린이집 기능 보강

93.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화장로

94. 긴급복지지원

서울: 50

지방: 80

50

50

70

서울: 50

지방: 80

재가노인복지시설개수·보수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의 신축·증축·개

축만해당(용지매입비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화장로 개수·보수는 50%

95. 보육돌봄서비스, 육아 종합

지원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어린이집

지원 및 공공형어린이집

서울: 20

지방: 5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

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

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

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는 10%p 인하

96.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 정액 서울특별시는 그 외 지방자치
단체의 3분의 2 수준으로 지원

97. 장애인활동 지원

98. 장애인연금

99.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울: 50
지방: 70
서울: 50
지방: 70
서울: 50
지방: 70

성장촉진지역:
80

100.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101.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102. 사회적기업 육성

103.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
104. 가족관계등록사무
105. 위험도로구조 개선
106.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07.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108.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109.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지원
110.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 조성
111.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사업비의 3분의2
80
75

50
100
50
50

50
50
50
60

50

내역사업 중 사업개발비지원
사업은 70%

회전교차로 설치 시범사업은
정액 지원

112. 하수관로 정비 광역시: 30
도청소재지: 50
시ㆍ군: 70

가. 개량(교체ㆍ보수)의 경우
광역시는 20%, 도청 소
재지는 30%, 시ㆍ군은
50%

나.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
도는 도청 소재지의 기
준보조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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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6. 8.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113. 비점오염저감사업 일반: 50
비점오염원관
리지역: 70

114. 우수저류시설 설치 50

115.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6.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7.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8. 양로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9. 정신요양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20.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50

121. 학대아동보호쉼터 설치
및 운영

40

122.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
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 수행의
근거 법령·성
격에따라정률
(100%, 80%,
70%, 50%,
40%, 30%,
20%) 또는정
액보조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예
산안 편성지침에 대상사업
명칭과 기준보조율을 분명하
게 밝히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사 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초ㆍ중등학교 학생 중식 지원

초ㆍ중등학교 인터넷통신비

민간개발소프트웨어

사이버 가정학습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

전문계 고교 확충 등(경상)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경상)

주요 교육정책 홍보

교육정보화우수기관 지원

실업계 고교 확충 등(자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자본)

농어촌 실업계 고교 학과 개편

저소득층 고교생자녀 학비 지원

중학교학력 인정시설 수업료 지원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利差補塡)

지역정보화 지원

자전거도로 정비

전통향교문화 전승 보존

공공도서관 운영

농어촌공공도서관 지원(자료 구입)

문화의 집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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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5.

26.

27.

28.

29.

30.

31.

32.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종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문화시설 운영평가 인센티브

관리책임자대회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유명예술인 기념조형물 설치

조각공원 조성

통영국제음악제

문화학교 운영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지역별 특성화 사업

문화인물 기념사업

노량해전 재현

문화의 거리 조성

조선통신사행렬 재현

근대문인 탄생 100주년 기념

예술창작공간 조성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공주미술제

청소년문화의 집(리모델링만 해당함)

청소년상담실 운영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농촌 PC 보내기 사업

농산물유통시설 보완

지방자치단체 종자 보급

시ㆍ도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삭제 <2015.7.24.>

사회복귀시설 운영

공공보건인력 개발

공공보건사업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지역봉사사업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공동생활가정 운영

의료재활시설 운영

장애인체육관 운영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68.

69.

70.

71.

72.

73.

74.

75.

청각장애인 한국수어통역센터 운영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터 운영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비)

편의시설설치 시민 촉진단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수술 지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장애인생활시설(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영유아거주시설은 제외한다) 운영

76.

77.

78.

7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장애인체육관 기능 보강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차량 지원



- 185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닛

경로당 운영

경로당 활성화 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노인건강진단

치매상담센터 운영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시설(양로시설은 제외한다) 운영

노인복지회관 신축

아동시설 운영

결연기관 운영

입양기관 운영

삭제 <2015.7.24.>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소년소녀가장 지원

가정위탁양육 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결식아동 급식

삭제 <2015.7.24.>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103.

104.

105.

106.

107.

10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

사회복지관 운영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

노숙인 등 보호(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운영은 제외함)

쪽방생활자 지원

중소도시보건소 신축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방센터 운영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

노인복지회관 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수ㆍ보수

결연기관 PC 구입비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차보전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이차보전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재활용기반시설 이차보전

나눔장터생활문화 정착 지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시ㆍ도 주최 여성주관사업 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선계획 후개발 국토이용체계

산업단지문화재 조사비

환승주차장 건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벽지노선(僻地路線) 손실보상

오지(奧地)ㆍ도서(島嶼) 공영버스 지원

김 유기산처리제 구입

불가사리 구제(驅除)

자영수산과 급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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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11.10.26>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제5조제1항 관련)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의 지표와 보조사업 해당 지역의 발전도

및 국가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지 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1. 재정자주도

가. 계산식: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 일반회계 예산규모｝× 100

나.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의

재정자주도를 사용한다.

2. 분야별 재정

지출 지수

가. 계산식: ｛분야별 세출예산 순계(純系) 규모(일반회계+특별

회계) / 세출예산 순계 규모(일반회계+특별

회계)｝× 100

나. 분야별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기능

분류에 따른 13개 분야(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및 기타) 각각의 예산

규모를 말한다.

다.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의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를 사용한다.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장보고축제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

내수면환경조사, 어도시설(魚道施設) 등 지원

내수면시험장 개수ㆍ보수

연어 치어(稚漁) 방류

재래어종 치어 방류

수산물유통시설 보완

수산물 위생안전

잔류물질 통제계획 이행

수출주력상품 개발

국제수산산업전(부산광역시)

양식기반시설

마을어장 개발

현충시설(顯忠施設)

시ㆍ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시ㆍ도 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과학영농기술 현장문제해결기술 개발비 지원

원격영농상담시스템

도 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사업

친환경 화장실

개발기술소득사업 및 지역특성화시범사업

영농4H시범 영농사업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지원

보호수(保護樹) 정비

임산물 유통ㆍ가공

인권교육시범학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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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신설 2017. 5. 8.>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10조의5 관련)

구분 요청 자료또는정보

법
제26조의
3제1항제
6호가목
관련

1.「부가가치세법」제55조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2.「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3.「법인세법」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4.「소득세법」제1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5.「소득세법」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6.「소득세법」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자료

법
제26조의
3제1항제
8호 관련

1.「고용보험법」제4조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휴가 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2.「고용보험법」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과 관
련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3.「고용보험법」제21조에 따른 근로자의 휴직정보

4.「국가기술자격법」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정보

5.「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33조에 따른 장기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1조,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자료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지급에 관한 자료

8.「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자료

9.「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
2에 따른 지원사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
업에 관한 자료

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
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훈대상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자료

11.「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제대군인 사회복
귀 지원에 관한 자료

12.「군인연금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 지급에 관한 자료

1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4조에따른확정일자부여에관한 자료

14.「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1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적공부

16.「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정보

17.「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자금지원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18.「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정보

19.「상업등기법」 제2조에 따른 등기기록

20.「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
원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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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개정 2017. 5. 8.>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법 제33조의2제1항
제1호의사유에해당
하는 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
부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
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법 제33조의2제1항
제1호의사유에해당
하는간접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다. 법 제33조의2제1항
제2호의사유에해당
하는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
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
추지 못한 경우 1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1.「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에 따른문화이용권지급에관한 자료

22.「별정우체국법」 제24조에 따른 장기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23.「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자료

2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른 사망자정보

25.「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정보

26.「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27.「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2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정보

29.「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에 따른 부정당 제재정보

30.「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등록정보

31.「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어선 등록정보

32.「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행
정처분에 관한 자료

33.「주민등록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 성명 및 세대
원 주민등록번호

3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에
관한 자료

35. 그 밖에 보조금의 중복·수급 방지를 위하여 운영기관 협의
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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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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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

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관리,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보조금법」제2조제1호의 보조

금과 제2조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중 정당 보조금, 국제기구 지원, 해외

긴급구호, 개도국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남북협력 등 이

지침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

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는「보조금법」제2

조의 정의에 따른다.

2. ‘상위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목적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해주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

자를 말한다.

3. ‘내역사업’이란 세부사업의 하위단위로서「보조금법」제12

조에 따른 예산의 통지,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정산 등

보조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단위를 말한다.

4.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

이란「보조금법」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

망을 말한다.

5. ‘부정수급’이란 「보조금법」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하는 경우를 말한다.

6. ‘별도 계정’이란 「보조금법」제3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단위를 말한다.

7. ‘중요재산’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8. ‘정산’이란 「보조금법」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사

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9. ‘검증’이란 「보조금법」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

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검증기관’이란 「보조금법」 제27조과 「보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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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감사인을 말한다.

11. ‘통합예탁관리기관’(이하 ‘예탁기관’이라 한다)이란 「보조

금법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보조금을 하위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 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업

무를 위탁 및 예탁 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2. ‘업무대행자’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전담기관이나 상위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시스템 사용을 대리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법 제2조

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①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

보조사업부서,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 수령

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담당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보조금 관리체계에 관한 사전 검토

2. 부정수급 실태점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계획 수립 등 총괄

3.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의 제·개정

③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보조사업부서’라 한다)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정기준

마련 및 공모제도 운영

2.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보조사업

집행점검,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3.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지침 마련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2. 보조사업 수행사항을 산림청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고

3. 사업 완료 시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정보 공시, 감사

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

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⑤ 보조금수령자는「보조금법」및「보조금법 시행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산림청장의 처분에 따라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의2(보조금 예산의 관리)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을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내역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내역사업의 분류, 명칭, 속성정보는「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제4조의2제2항에 따른다.

③ 내역사업 중 하단계의 내역사업은 신설, 변경, 삭제 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보조금을 민간위탁금, 민간대행

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출연금, 출자금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수행자를 보조사업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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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3(보조금 예산의 통지)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ㆍ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시

스템을 통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제5조(보조사업의 선정 기준)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을 신

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1. 사업의 타당성 : 사업 목적의 타당성, 사업 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유사 중복 여부,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2. 사업관리체계: 보조사업자 선정 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

부적정 지출에 대한 대응체계, 수혜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사후평가계획

제6조(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① 신규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의

타당성, 유사 중복 여부,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 관리 체계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조사업부서가 주관하여 적격성

심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세부사업 기준으로 하되 하위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중 적격성 심사 요건에 해당하는

내역사업에 대하여도 실시한다.

②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는 총 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사업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적격성 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③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적격성 심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결과 및 적격성 심사

면제사업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보조금관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기획

재정부의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표준모델」을 적용한다.

제7조(보조사업의 시행 공고) 기획재정담당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

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계획 수립

여부,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 시기, 공고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외교, 통일, 안보 등과 관련된 사항

으로 공고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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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제8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보조금법」제1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해당 보조사업자의 재무 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 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부서는 동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시 수혜

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보조사업부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 영향 평가

결과, 부지 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여부 등을 고려

해야 한다.

④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 받은 경우

2. 제9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 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9조(보조사업자 공모) ① 보조사업부서는 2개 이상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법」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시스템 및 홈페이지, 일간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사업 추진 기본 방향

2. 지원 대상 사업

3. 지원 사업 대상 기관 및 응모 방법

4. 지원 및 선정 절차

5. 수행 일정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의2(중복수급 확인ㆍ점검) ① 산림청장 및 상위보조사

업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중복 수급 여부를 보조사업자 선정

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및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

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사후에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ㆍ

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사회보장기본법」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중 복수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보조금 수령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외교, 안보 등 국가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업은 제1항 및 제2

항의 중복수급 확인ㆍ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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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수급자격 확인ㆍ점검) ① 산림청장, 상위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수급 자격의 적격 여부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

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수급 자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가 하위보조사업자,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 확인·점검하는 경우에 민간보조사업

자는 필요한 정보를 당해 보조사업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를 거쳐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선정위원회는 공모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심의내용을 해당 보조사업부서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

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부서는 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

내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⑤ 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선정위원회의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보조

사업자 선정을 포함한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보조금 교부 조건)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 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산림청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

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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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

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②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부서에 교부신청 시 보조사업별

계좌 정보를 포함하여 교부 신청 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 교부 방법)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 대상이 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지방비 부담 능력,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부지 확보 여부, 인허가 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실적)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 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는 보조

금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아닌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는

그 보조금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탁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관에 예탁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

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의1(청렴이행 서약서 제출) 보조사업부서는 민간단체나

임업인 등 보조사업자에게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보조

사업자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4호 서식의 청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제13조(보조금 사용 방법) ① 보조금 사업 방식은 보조금 입ㆍ

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만을

인정한다.

② 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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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 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

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3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 3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5조(별도 계정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

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

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③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계좌를 사용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 제3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조

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5조의2(업무처리의 대행) ① 보조금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

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

사업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① 보조사업부서는 민간보조사

업자 등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

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 공사, 연구 결과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

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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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제17조(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① 제16조에도 불구

하고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제3조 제3호에 의한 내역

사업을 말한다)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 적정성 검토

2. 공사 계약 체결, 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 체결에

한한다.

3. 공사비가 계약 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설계 적정성

검토, 계약 체결, 설계 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 공사

2.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 분야 전문인력이

관리ㆍ감독(기획, 설계 등) 하는 사업. 단 공사계약 체결은

제1항에 따른다.

3. 그 밖에 조속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산림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산림청장은 공사 준공 이전에 현장조사 등 집행 점검을

위해 조달청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산림청장은 보조

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

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 한

한다)

4. 그 밖에 보조사업부서가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③ 산림청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

기부담분 확보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보조금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방비 미확보 시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

거나 차년도 예산편성 시 감액 조치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8조의1(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회계연도 기준으로 100

억원 이상 보조금을 수령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

자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을 따른다.

제19조(예산절감액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의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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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31조제4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라 초과

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보조금법 시행령」제13조의2

제1항제4호의 소액은 5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20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

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⑤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 잔액 반납) ① 보조사업

부서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보조금법」제27조와「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 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 목적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

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

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 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반납 받아야 하는 ‘보조

사업의 수익금’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④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

익금의 반납 기한을 반납 금액, 결산 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

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민법」제379조의

법정 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⑥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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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곤란한 때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다만, 반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자는「보

조금법」제31조제2항과「보조금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다.

⑦ 제1항과 제6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2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① 보조사업부서는 제22

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제28조에 따라 심사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부서는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에는 「보조금법」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

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

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보조사업부서는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 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 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 이내 보조금 삭감

④ 제1항과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3조(정산보고서 작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

접보조사업의 실적을 보고할 때「보조금법」제27조제2항에

의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정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일반 현황

2. 보조사업의 개요

3. 당해연도 보조사업비

4. 보조사업비 사용 실적 및 보조금 반환액

③ 정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

부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보조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정한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정산보고서에는 보조 비목 및 보조 세목별 사용

명세서를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자기부담금으로 구분

하여 작성하며, 일자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를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는

경우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내지 제5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4조(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

사업자 등의 정산보고서 검증은「보조금법」제27조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른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

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중「보조사업 정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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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지침」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보

조금법」제27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보고서의

형식, 작성 방법, 검증 항목 등은 보조사업부서에서 달리 정

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지급하는 사후 보조의 경우

2. 그 밖에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등의 특성으로 인해 이 지

침에 따른 검증이 곤란한 경우

제25조(검증기관의 책임) 산림청장은 검증기관의 정산 결과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중「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과「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 오류나 누락이 외부 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된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간 해당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해당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3.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 조서의 작성·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번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1년간 제한

제26조(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보조금법」제27조의

2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

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등(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은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이하 ‘재무제표 등’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회계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정 사업자가 국제기구인 경우

2. 특정 사업자가 보조금의 대부분을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게 다시 교부·지급하여 특정사업자가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3. 그 밖에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특정 사업자의 특성상 감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계감사를 위한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의「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④「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3제2항의 회계연도가 보조사

업자 등의 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사업

연도를 회계연도로 간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회계

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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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자료 보관) ①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 보관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28조(보조사업 집행 점검) ① 보조사업부서는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 상황을 점검

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의

경우

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보조사업의

경우

3. 동일·유사 보조금을 2회 이상 수급한 보조사업자가 수행

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4.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의

경우

5. 그 밖에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집행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부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사업 실태 점검

계획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 점검 결과를

당해 회계연도의 2월말까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부서는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 징수, 제재 부과금 부과, 보조

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보조사업점검평가단) ① 제28조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실·국별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이하 ‘점검평가단’이라

한다)을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실ㆍ국별 점검평가단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야별 점검평가단의 집행점검 총괄업무는 주무 부서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며, 점검반은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해당 부서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반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④ 민간위원은 해당 사업의 전문가 및 보조금 전문가로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제30조(보조사업점검평가단의 운영) ① 점검평가단은 보조사업

부서의 분기별 보조사업 점검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점검반은 점검 대상 보조사업이 다수인 경우 대상 사업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 이내 감사, 수사 등에서 지적을 받은 사업

2. 최근 3년 이내 보조사업 관련 점검을 받지 않은 사업

③ 점검반은 현장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점검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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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집행점검결과서를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점검평가

단에 제출하고, 점검평가단은 기획재정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추진 계획 대비 실적

2. 보조금 교부 조건 이행 사항, 자부담 이행 여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준수 여부

3. 사업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제4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제31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 절차) ① 산림청장은 「보

조금법」제33조의2 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보조

금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보조금법」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

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

사업자는「보조금법」제33조제3항과「보조금법 시행령」제1

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에 대한 사

항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보조사업자

등에게 위반 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 제출 등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재판 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 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금법」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2조(과오납의 환급) 산림청장은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33조(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결정 절차) ① 산림청장은 보조

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보조금법」제

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 제한과

지급 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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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림청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사업 수행

배제에 관한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재판 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 제한

또는 보조금 수령자 수급 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보조금법」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산림청장은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 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 제한과 지급 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

하거나 타 기관에서 통보되어 부정수급으로 인지된 사항을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① 산림청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제98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보조사업부서의 요청(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을 위하여 심의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보조금법」제39조의2와「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 위원

장이 정한다.

제35조(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①「보조

금법」제36조의2 제2항 및「보조금법 시행령」제17조의3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재정법」제98조 및「국가재정법 시

행령」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내부위원은 3인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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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표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

으로 한다.

③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명단 공표가 필요한 사

항에 대하여 공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별지 제8호서식)

할 수 있다.

④ 명단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는「보조금법」제36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제17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⑤ 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부정수급 점검) ① 보조사업부서는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보조금법」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2.「보조금법」제36조의2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

3.「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

4.「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제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5. 기타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보조사업 관련 정책 수립

및 부정수급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의1(부정수급 모니터링) ① 산림청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

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해당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

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해당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해당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부정수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점검(부정수급심의위원회 심의

포함)을 실시한 후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명단 공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해당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한 즉시,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보조사업자 정보공시) ① 보조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보조금법」제27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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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 내역

3.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 사항

5.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기획

재정부의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제5장 보조사업 사후관리

제38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

재산 보고는「보조금법」제35조제1항과「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9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 현황을 보

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보조금법」제35조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 업무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 현황을「보조금법」제35조제2항과「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조금관리시스

템에 공시해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3. 항공기의 경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중요재

산을 관리하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처분

제한과 반환은「보조금법」제35조와「보조금법 시행령」제1

5조에 따른다

② 산림청장의 승인 없이 재산 양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르며「보조금법시행령」제16조

제2호의 산림청장이 교부조건 등을 통해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 재산 처분을 제한

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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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

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 ①「보조금법」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에는 산림청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금법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

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산림청장은「보조금법」제39조의2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

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

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

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2016.12.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보조금법」부칙(제13931호) 제1조 내지 제10조와「보조금

법 시행령」부칙(제27113호) 제1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한 사

항은 그에 따른다.

제2조(정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경과 규정) 2016회계연도 보조

사업의 정산보고서는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예에 따라 작성

하고, 제23조 제3항의 정산보고서는 2017회계연도 보조사업

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정산보고서의

검증은 2017회계연도 보조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 2.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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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보조사업 선정 기준(제5조 관련)

기준 세부기준 검토사항

사업의
타당성

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보조사업 관련 법령과 규칙 등이 해당 보조사업과의
연계성이 강한가?

- 보조사업 관련 법령과 규칙 등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업의 내용과의 일치성을 보이는가?

- 보조금 지원목적이 국가적으로 타당한가?

사업 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 사업내용이 확실한가?
- 보조사업의 구성이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사업대상, 범위, 사업성과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충분하고 정확한가?

유사중복여부

-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가?
- 타 부처의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가?
- 사업목적 및 수혜대상의 유사성이 외부 기관 및 내
부평가에서 지적된 적이 있는가?

재정 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율이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는가?
-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보조율 산정기준
또는 사업비 산출 근거가 있는가?

사업
관리
체계

보조사업자
선정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

- 보조사업자의 법적합성, 적정성, 자부담 능력을 검토
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 선정계획을 수립하였는가?

부적정 지출에
대한
대응체계

- 부정수급 방지체계를 마련하였는가?

수혜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해당 보조사업자의 범위를
넘어 광범위한 수혜자가 있는가?

- 보조사업 수행이 직․간접적인 보조사업 수혜자에게
그 혜택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가?

사후 평가
계획

- 효과성 검증 및 성과관리계획을 마련하였는가?

【별표2】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제8조 관련)

기준 검토사항

법령 및 예산목적의 적합성 법적 근거 및 예산 목적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세부 내역사업 검토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사업계획 예산 검토

재무적 안정성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부담능력 유무

사업능력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전년도 사업 성과

(집행점검서 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

* 신규 사업자의 경우, 유사실적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부정수급방지대책 여부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사항

중복․편중지원 여부

최근 5년간 보조사업 지원이력

(보조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내용, 사업규모,

보조금액,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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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제14조 관련)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

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별지 제1호서식】(제7조 관련)

20  년도 보조사업 총괄표

Ⅰ. 총괄표

1. 공모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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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공모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Ⅱ. 세부 사업계획

□ 사업명(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 등)

ㅇ 지원예산: (예산금액)

ㅇ 지원내용: (정률/정액, 자부담, 지원기간 등 기재)

ㅇ 지원대상: (민간/지자체 지원 구분하고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재)

ㅇ 사업일정: (공모일 경우, 공모기간, 선정일자, 사업기간)

ㅇ 사업담당: (보조사업 담당자 연락처 기재)

【별지 제2호서식】(제10조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요청서

소관
부서

ㅇㅇㅇㅇ국.관 ㅇㅇㅇ과

회계
연도

예산액
(천원)

보조
사업명

사업
기간

선정일로부터～
20 . . .까지(0년)

수행
기관
공모
기간

응모
기관수

신청
기준

○
○

사업
내용
(요지)

○
○

기타
○ 수행기관의 자부담 조건 등
○

산림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9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보조사업자 선정심의를 의뢰합니다.

20 . . .
과장 (서명)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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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제10조 관련)

사업별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결과

○ 사업명 :

20**년 제*차 (분야(실)명)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위 국고

보조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ㆍ의결 합니다.

○ 보조사업 수행기관명 :

기준 세부 기준(배점)
심의결과

적합여부 비고(점수)

사업
타당성
(30점)

사업 목적의 명확성 (10)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구체성 (10)

보조금 규모 산정의 적정성 (10)

사업
수행
능력
(30점)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 (10)

보조사업 전담 인력 유무 (10)

유사 보조사업 수행 경력 (10)

사업
관리
체계
(40점)

부정수급 방지대책 여부 (15)
*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방지대책 등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유무 (10)

보조금 지원 중복ㆍ편중 여부 (15)
* 보조사업 성과관리 방안 포함

종합 결과(100점)

※ 각 항목별 검토 결과를 ‘적합’ ‘부적합’으로 표기하고 종합결과에 최종

결과를 표기, 종합결과는 부적합 항목이 1개라도 있을 경우 ‘부적합’

- 각 항목별 점수가 배점기준의 50% 미만일 경우는 부적합으로 판정

- 단, 2개 이상의 사업자 신청으로 공모하는 경우 각 항목별 점수를

산정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세부 기준은 각 분야별 특성을 고려

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별지 제4호서식】(제11조 관련)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수신 : ㅇ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ㅇㅇ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ㅇ 국고 보조 비율: 00%

ㅇ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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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산 과 목: ㅇㅇㅇ 회계(ㅇㅇ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00

농림수산

102

임업ㆍ산촌

000

ㅇㅇㅇㅇ

000

ㅇㅇㅇㅇ

000

ㅇㅇㅇㅇ

000-00

ㅇㅇㅇㅇ

□ 교부결정내역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세부사업명 A+B

(△△사업) A

(ㅇㅇ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0000년 00월 00일

산  림  청  장

보조금 교부조건(예시)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

사업자가 포함됨)는「보조금법」과「보조금법 시행령」,「국고보

조금 운영관리 지침」, 그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ㅇ

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

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ㅇㅇㅇ」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

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에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
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산림청장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213 -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자치단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교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
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직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나. 2억 원(전문공사는 1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 공사 계약

3.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보조사업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산림

청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폐지의 승인을 받

았을 때는 그 때로부터 2개월(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검증받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

고를 외부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제출이 일정기간 늦어질 경우 보조금중

일부가 감액되어 교부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산림청과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

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5.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

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

하여야 합니다.

7.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

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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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으며, 보조금 정산시 재산 목록을 제출하

여야 합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다.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

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을 부기등기(附記登記)해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각 회계연도 예산 및 기

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자 회

계감사 세부기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농림축산식품분

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산림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의

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제28조 관련)

보조사업 실태점검 계획서

Ⅰ. 총괄

1. 점검방법

□ 대상선정

ㅇ 선정기준

- 주요사업(100억 원 이상), 지적사업(국회, 감사원, 내부감사 등),

ㅇ 점검대상

-

□ 각 분야별 점검 주요내용

분야별 점검대상 주요 점검내용

2. 향후 추진일정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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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분야별 실태점검 총괄표

구분 사업명
예산 회계/

기금
예산
성격

집행기관 유형
’17 ’18

Ⅱ. 실태점검 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목적

ㅇ

□ 사업내용

구분 내용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조건(재원분담비율)

사업시행주체

□ 사업예산

구분 2016 결산
2017 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 지원근거
ㅇ

□ 부정 및 부적정 수급 관련 지적사항
ㅇ

□ 사업추진절차

일정 사업 추진 내용 절차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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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검 추진 계획

□ 점검대상 및 기간

ㅇ 점검대상:

ㅇ 점검기간:

□ 점검방법

ㅇ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검토 방안

-

ㅇ 현장 조사 계획

-

ㅇ 정산내용 검토 계획 및 방안

-

ㅇ 기타 점검방법

-

□ 중점 점검내용

ㅇ

3. 향후 조치계획

□

ㅇ

【별지 제6호서식】(제28조 관련)

보조사업 집행점검 결과서

1. 보조사업 현황

분야 사업명 지원근거
예․결산 현황(억원)

'00 '00 '00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집행

2. 보조사업 점검결과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ㅇ 사업내용
* 지원형태(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매칭여부, 바우처, 기타 등) 기재
-

□ 점검결과
ㅇ 기존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
ㅇ 금번 발굴된 문제점
* 금번 조사 결과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발생원인, 부정수급 규모,
제도개선 방안 등을 기재
-

□ 기존 조치사항
* 그간 당해 보조사업 효율화를 위해 추진 중인 대책을 기재
ㅇ
-

□ 향후 대책
* 기존지적사항및금번발굴문제점에대한대응방안의내용과일정을기재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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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보조사업 점검평가단 점검평가 체크리스트

점검대상 기준 점검항목 비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

사업자

추진계획

대비실적

­ 지정기간 내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 여부

관련 법령

및 규정준수

여부

­ 교부조건 이행사항: 사업계획변경시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지 여부

등 교부조건 이행 여부

­ 자부담 조건 이행 여부

­ 융자금 등 타재원 확보 여부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목적외 사용

여부, 횡령 및 전용 여부, 보조금

구분계리 여부 등

­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준수 여부

­ 중요재산 부기등기 여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

등의 목적외 사용여부

사업

담당자
사업관리감독

­ 사업진 도에 따른 검사 실시 여부

­ 사업자 임의로 사업을 변경한 경

우에 행정 조치 태만 사항에 여부

­ 부당한 승인 내역 확인

[참고2] 보조사업 중점 점검사항(예시)

단계별 점검 항목 비고

선정
단계

ㅇ 보조사업 선정의 적정성

-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지급제외 사업에 대한
교부 여부 등 포함)

- 보조사업의 부담능력 유무(매칭비 확보 여부)

ㅇ 보조금액 산정의 적정성

ㅇ 보조금 수급자의 적정성
-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 제도미비 등으로 무자격자에게 보조금을 교부 했는지
여부

- 거짓 신청․제도미비 등으로 보조금․출연금 등을
복수로 수령했는지 여부

집행
단계

ㅇ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 교부 목적(용도), 교부조건 등 준수 여부

- 계좌간 이체등을 통한 이자수익 부당편취 여부 등

ㅇ 보조사업 계획 변경시 승인절차 준수 여부 등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 등의 목적외 사용
여부

ㅇ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의 적정성

ㅇ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의 적정성

정산
단계

ㅇ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업무 등 적정성

- 실적보고·정산서 제출 및 제출 시기의 적정성

- 보조금 실적보고시 적정서류 구비여부 등

- 회계감사, 정산보고서 검증 등 실시 여부

ㅇ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정보 공시 여부

ㅇ 보조금 반환 업무처리의 적정성

ㅇ 보조금 중요재산 관리의 적정성

- 중요재산 취득 보고 및 부기등기 실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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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제34조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의뢰서

부의안건 ㅇㅇㅇㅇ사업의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사항

주요내용

○ 부정수급 점검사항

-

○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계획

-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34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보조금 부정수급심의를 의뢰합니다.

20 . . .

국(관) (서명)

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제35조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심의의뢰서

부의안건 ㅇㅇㅇㅇ사업의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공표에관한사항

보조사업자

성명
(법인 대표자)

나이 세(1900생)

주소ㆍ법인명칭

위반행위
주요내용

○ 부정수급 점검사항
-

○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계획
-

보조금 반환
및 제재

부가금 부과
내역

기타 처분
사항

○ 국고보조금 교부 감액 0% 등

산림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35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심의를 의뢰합니다.

20 . . .

국(관) (서명)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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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제38조 관련)

중요재산 현황

중앙관서명

세부사업명

재산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ㆍ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

현재가액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별지 제10호서식】 (제40조 관련)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의 장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산림청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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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제40조 관련)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

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림청장 직인

【별지 제12호 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41조 관련)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②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고접수번호 제    -    호 통보서 수령일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청인

(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관서의 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

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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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제15조의2 관련)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정보제공 동의 내용

거 래 은 행 계 좌 번 호 정 보 내 용 비고

 입출금 정보

 잔액 정보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서 유효기간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정보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정보를 제공받을 자
한국재정정보원(보조금시스템 운영기관)

보조사업 관리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고보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을 위하여「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

장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계좌에 대한 정보제공을 동

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유 의 사 항

※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 동의자의 금융정보는 국고보조 사업의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업무대행자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위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임사항
보조금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처리 업무를 업무대행자를 통해 처리합니다.

단, 은행이체 관련한 업무는 제외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유 의 사 항

※ 신청인은 보조금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보조금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조금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
입니다.   

 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
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
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조금시스템은 회원가입 및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처
리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항목 
    가.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법인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공인인증서, 주민번호 
      - 선택항목 : 일반전화번호, 이메일수신여부, SMS수신여부 
  (2) 수집방법 
    가. 업무용 포털 
    나.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에 의한 오프라인 청구서 시스템에 입력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  
  (1)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 수집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전자정부법 제9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보유기간 : 탈퇴 후 5년까지 
  (2) 주민등록번호 수집고지 
     - 보존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전자정부법 제9조 
     위와같은 근거로 주민번호 수집, 이용을 관리합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보조금시스템에서 수집하는 고유식

별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회원가입, 업무시스템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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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제12조의2 관련)

국고보조금 청렴이행 서약서(예시)

이번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보조금 신청, 집행 및 정산 등의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보조사업자】

1.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2. 만일 관계 공무원의 불법 및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부
하고 아래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3. 본 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향후 보조
사업 선정 배제 등 귀 기관의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1. 보조사업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만일 보조사업자가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불법을 묵인하도록 회유하는 경우 이를 단호히 거부
하고 아래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3. 본 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업무 배제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 부정비리익명신고 : 산림청 홈페이지(배너) / 부패비리익명신고센터

◇ 부정비리고발센터 :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전화 042-481-4032

20 년 월 일

서약자(보조사업자) : 기관 또는 단체명 대표자 (인)

서약자(담당공무원) : 소속       담당자 (인)

산림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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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 사업별 실행요령 및 지침
1. 산림소득 유통ㆍ가공 공모사업 계획변경 승인기준 / 225
2. 산림소득 생산분야 공모사업 계획변경 승인기준 / 225
3. 밤나무 간벌 및 정지전정 작업 지침 / 226
4. 수실류 재배임지 토양개량 지침 / 229
5. 조경수 관정시설 지원사업 실행요령 / 230
6.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지원사업 실행 지침 / 231
7. 관상식물ㆍ묘포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 234
8. 잔디재배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 236
9. 송이산 가꾸기사업 실시요령 / 237

10. 산림소득작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 시설지침 / 245
11. 친환경 밤 생산 지원사업 실행요령 / 249
12. 임산물 주산단지 지정ㆍ관리지침 / 251
13. 수액채취 및 관리사업 실행요령 / 252
14.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일부개정 / 256
15.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 

(산림청고시 제2016-85호) / 257
16.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시설 관리지침 / 262
17. 산양삼 표준재배지침 / 265
18. 임산물 표준규격 /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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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소득 유통·가공 공모사업 계획변경 승인기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680(2018.2.12.)호)

 대상사업(공모사업 기준)

❍ 유통․가공분야 공모사업(산지종합유통센터, 가공산업활성화, 임산물
클러스터,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사업 등)

 관련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승인기준

❍ 공모사업 사업대상자 변경 등 중대한 내용 변경 : 산림청장
* 전문기관 위탁을 통하여 선정된 대상지의 사업대상자 변경 시 전문기관에서 재심의하여 승인여부 결정(한
국임업진흥원)

❍ 품목, 사업대상지, 사업규모 등 변경 승인 : 시․도지사
* 단, 품목변경 시 시설·장비 등 변경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시·군·구

❍ 총 사업비 비율 조정 승인 기준
구분

승인권자
시장․군수․구청장 광역시장․도지사 산림청장

조정범위 30%이내 30%초과～ 50%이내 50%초과

*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유통·가공분야 사업별 공
모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사업별 구성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공통 적용 >
☞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처리
☞ 조정 범위는 당초 계획의 구성 비율을 기준으로 변동되는 비율의 범위임
☞ 사업별 공모계획에서 정하는 세부사업별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각 항목별 어느
하나라도 조정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단계별 검토를 거쳐 해당 승인권자의 승인 필요

☞ 산림청장 승인 시에는 관련사업 계획, 평가 등 관련서류 제출 및 사업설명(지자
체 담당자, 사업자 등)

☞ 자부담 추가로 사업비 증액 및 건축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는 미적용
☞ 품목, 대상지, 사업규모 등 지자체 변경 승인사항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그 결과를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통보

2. 산림소득 생산분야 공모사업 계획변경 승인기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1618(2014.3.28.)호)

 대상 보조사업(공모사업) :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관련 근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3조(보조사업의내용변경등)

 사업계획 변경 승인 기준

❍ 품목 및 사업대상지, 규모 등 변경 승인 : 관할 시․도지사
❍ 총 사업비 비율 조정 승인 기준
<산림작물생산단지>

구분
지침상
구 성
비 율

공모사업 선정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범위 및 승인권자
조정범위 승인권자 조정범위 승인권자 조정범위 승인권자

인건비 15%
이내

30%
이내

시장․군수․
구청장

30% 초과 ～
50% 이내

광역시장․
도지사

50%
초과

산림청장
기반조성비 40%

이상 〃 〃 〃

종자․묘목
구입비

30%
이내 〃 〃 〃

기타운영비 15%
이내 〃 〃 〃

<산림복합경영단지>

구분
지침상
구 성
비 율

공모사업 선정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범위 및 승인권자
조정범위 승인권자 조정범위 승인권자 조정범위 승인권자

총 계 100%
숲가꾸기 30%

이상
30%
이내

시장․군수․
구청장

30%초과～
50%이내

광역시장․
도지사

50%
초과 산림청장

소 계 70%
(100%)

인건비 (15%
이내)

30%
이내

시장․군수․
구청장

30%초과～
50%이내

광역시장․
도지사

50%
초과 산림청장

기반조성비 (40%
이상) (〃) 〃 (〃) 〃 (〃) 〃

종자․묘목
구입비

(30%
이내) (〃) 〃 (〃) 〃 (〃) 〃

기타운영비 (15%
이내) (〃) 〃 (〃) 〃 (〃) 〃

<공 통>
☞ 기타 경미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처리
☞ 조정범위는 당초 계획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변동되는 비율의 범위를 말함
☞ 각 항목별 어느 하나라도 조정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승인권자의 승인
☞ 산림청장 승인시 관련사업계획, 평가등관련서류제출및사업설명(지자체담당자, 사업자 등)
☞ 자부담 추가로 사업비 증액 및 건축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는 미적용
☞ 품목, 대상지, 사업자 변경시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그 결과를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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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밤나무 간벌 및 정지전정 작업 지침

Ⅰ. 간벌

1. 간벌의 필요성

◦ 울폐된 밤나무재배지의 일조 및 통풍 조건 개선

◦ 밤송이진딧물, 탄저병 등 병충해 방지

◦ 수확량 및 과실품질 향상

2. 간벌시기

◦ 나무를 심은 후 7～8년 후의 인접한 나무와 서로 수관이 맞닿기
시작할 때 1차 간벌 실시

◦ 1차 간벌을 실시한 밤나무림에서 다시 주위의 나무와 수관이
맞닿게 되는 경우에 2차 간벌 실시

3. 간벌대상목 선정

◦ 1차 간벌 시는 총 생육본수의 30～50% 범위 내에서 인접한
나무와 수관이 맞닿지 않도록 제거하되, 수세불량목과 불량
품종목은 우선적으로 간벌대상목으로 선정

잔존목  간벌목

<예 : 밤나무 간벌방법>

◦ 간벌후 10～20m 내외의 거리에 반드시 수분수(화분을 공급하여
주는 나무)를 존치하고, 간벌예정목은 낙엽기 이전에 미리 선
정하여 간벌목을 작업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흰색페인트
또는 노끈으로 표시

4. 작업공정 : 붙임 을 참조하여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실행

Ⅱ. 정지전정(저수고 유도)

1. 노령목 수형유도(정지전정) 대상

◦ 수령이 많고 수관이 울폐되었으며, 수관내 줄기에서 발생된
가지의 고사현상이 적은 나무

◦ 과실 생산량 및 품질이 낮은 밤나무

2. 수형조절 방법

◦ 수관 울폐도가 심한 경우는 간벌작업과 병행하여 수형 조절을
위한 정지전정을 실시하고, 울폐되지 않을 경우 바로 수형조절을
위한 정지전정을 실시

◦ 가지의 발달이 양호한 경우에는 1회(1년차)에 단간을 해주어
수형을 조절하는 방법과 주지의 발달이 불량한 곳에서는 2～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수고 및 수관의 높이를 줄임

◦ 간벌을 실시하지 않고 수형을 조절하는 방법

<1년차(1회)에 수형조절을 완료>

- 수관내부의 가지 발달이 양호한 밤나무림을 대상으로 실시
- 원칙적으로 간벌을 실시하지 않지만 병해충 피해목 및 형질
불량목은 제거

- 지상 70～80㎝ 높이에 주지 2～3개를 남기고, 수간을 단간하여
수고를 축소시키고 주위에 있는 나무와 일정한 수관간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지 및 측지를 일정한 길이에서 절단하여
수관폭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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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적으로 수고는 4.0m내외로, 낙엽시기에 인접한 나무와

수관이 0.7m이상 유지되도록 조정

<간벌을 하지 않고 1～3년간 연차적으로 수형조절을 하는 경우>

- 수고가 비교적 높고, 수관내부의 가지 발달이 불량한 밤나

무림을 대상으로 실시

- 원칙적으로 간벌을 실시하지 않지만 병해충 피해목 및 형질

불량목은 제거

- 1년차 정지전정

․ 나무의 상태와 수간에서의 가지발달을 고려하여 수간, 즉

줄기를 절단하여 수고를 일정한 높이에서 축소

․ 수관모양을 고려하여 주지 2～3개를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

․ 아주지 및 측지발달을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에서 주지를

절단하여 수관폭 축소

- 2년차 정지전정

․ 1년차 정지전정 후 수간, 주지, 아주지로부터 발생한 맹아지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한 높이에서 수간을 재 절단

․ 수고와 수관폭 유지에 필요할 경우 일정한 길이에서 주지

및 아주지를 재 절단하여 수고 및 수관폭 축소

․ 수고 4m내외, 주위나무와 수관간격 0.7m을 유지함

- 3년차 정지전정

․ 2년차 수형유도 후에도 수고의 높이를 4m 내외 유지가

곤란할 경우 2년차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

- 수형조절이 완료된 이후 정지전정

․ 줄기 및 가지를 잘라내는 절단전정

․ 수고 4.0m내외와 낙엽기에 수관간격이 0.7m이상유지

․ 수관 점유면적 1㎡당 6～8개의 결과모지를 남김

- 저수고재배시 유의사항

․ 강한 정지전정을 실행 시 수간에 상처가 많아져 병해충

발생원이 되기 쉬우므로 절단 및 상처부위에는 반드시

발코드(톱신도포제) 등을 발라주어 융합 촉진

  
수형유도 전(33년생)

 
1년차 수형유도 후

  
2년차 수형조절 전

 
2년차 수형조절 후

3. 단비 : 붙임 을 참조하여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실행

4. 행정사항

◦ 밤나무 간벌 및 정지전정 사업계획 보고 : 사업연도 2월말까지

◦ 밤나무 간벌 및 정지전정 사업실적 보고 : 익년도 1월 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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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당 단비표

(단위 : 인)

구 분
간 벌 정지전정(저수고 유도)

공 정 비 고 공 정 비 고

1. 노 무 비

가. 간접노무비 0.8 직접노무비의 5% 1.05 직접노무비의 5%

나. 직접노무비

․ 일반인부

․ 기술인부

15.5

15.5

21.0

13.7

7.3

2. 자 재 대

가. 휘발유 5.6ℓ 1대/1일 5.6ℓ

나. 오 일 2.3ℓ 1대/1일 2.3ℓ

다. 유합도포재 0.5ℓ 발코트 등

3. 경 비

가. 산재보험료 0.021 노무비의 2.1% 0.021 노무비의 2.1%

나. 수수료 0.07 노무비의 7.0% 0.07 노무비의 7.0%

4. 부 대 비 0.02 사업비의 2.0% 0.02 사업비의 2.0%

※ 일반인부는 산림시책단가를 적용하고 기술인부는 건설품셈노임단가(특별인부)를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실정에 맞게 단비를 조정하여 실행

〈붙임 2〉

밤나무 간벌 및 정지전정 사업계획

□ 시ㆍ도별 :
(단위 : ㏊,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계

간 벌

정지전정

밤나무 간벌 및 정지전정 사업실적

□ 시․도별 :
(단위 : ha,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획 실적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간 벌

정지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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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실류 재배임지 토양개량 지침

< 목 표 >

산성화된 수실류 재배임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이용

하여 토양산도를 개량(pH 4.7 → pH 5.5)

※ (수실류) 밤, 감, 호두, 대추, 은행,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석류 등

1. 추진방침

◦ 지자체 여건에 맞도록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수실류별 주산단지 위주로 우선 선정․실시

◦ 토양개량제인 입상소석회를 살포하여 토양산도를 개량

◦ 산성화방지를 위하여 화학비료 대신에 유기질 비료 시비

◦ 토양개량제 살포요령 준수로 효과 극대화

2. 추진단가

◦ 밤 : ㏊당 총사업비 504천원

◦ 밤 이외 수실류 756천원(밤의 1.5배)

3. 추진요령

◦ 대상지 선정

- 수실류별 주산단지 중 토양개량이 시급히 요구되는 토양산도 pH

5.0이하 지역을 선정하되, 상수원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살포시기 : 농한기 등 지역실정에 맞게 살포

◦ 석회공급

- 시․군별로 자체실정에 맞게 공급계획을 수립시행

- 석회는 입상소석회(마그네슘 함유)를 사용

※ 토양개량제의 살포 시기는 지방의 기후 등 조건에 맞추어 실시하며, 기비

(基肥, 밑거름)와 동시에 살포하여도 무방함.

◦ 살포방법

- 경사가 급하여 유실 등의 우려가 있는 곳은 밤나무 주위에 10㎝길이의

골을 파고 석회살포 후 흙으로 덮어주어 유실을 방지

- 경사가 완만하여 유실 등의 우려가 없는 곳은 살포 후 토양개량제가

유실되지 않고 토양 속으로 용해되어 들어 갈 수 있도록 낙엽과 겉

흙으로 피복함

※ 지형조건과 노동력 등 지역실정에 따라 알맞은 방법을 적용

◦ 석회 살포량(토양산도 pH 4.7 → pH 5.5로 교정하고자 할 때)

- 토성 사토, 부식함량 5%미만 : ㏊당 0.9톤

- 토성 사양토, 부식함량 5%미만 : ㏊당 1.8톤

- 토성 양토, 부식함량 5%미만 : ㏊당 2.7톤

※ 석회살포량은 토양산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살포량을 조정하여

실행하되, 상수원오염 우려지역과 토양조건을 판정하기 어려운 지역은 토양

개량제 살포 전에 기술 지도를 받아 실시

※ 석회살포량 산정 방법 : 붙임 참조

◦ 붕소는 석회와 길항작용이 있어 석회를 살포하면 붕소 결핍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붕소결핍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전문가의

기술 지도를 받아 ㏊당 30㎏의 붕소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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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석회살포량 산정 방법

□ 석회질 비료 시용 기준
(단위: ㎏)

구 분
부식함량(%)

5% 미만 5～10% 10～20% 20%이상

사 토 56 113 150～225

사양토 113 169 225～300

양 토 169 225 300～375

식양토 225 281 375～450

식 토 281 338 450～525

부식토 450～750

※ 토양깊이 10㎝까지 10a의 pH 1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석회량

□ 석회 소요량 계산식 및 예제

(가) 계산식 : C×(A-B)×D/10

C : pH를 1단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석회량

A : 개량하고자 하는 pH

B : 개량전 pH

D : 개량하고자 하는 토양 깊이

(나) 예 1

토양을 분석한 결과 pH가 4.7, 토성이 양토, 부식함양이 5%미만인

토양을 토심 20㎝까지 pH 5.5로 교정하고자 할 때 석회소요량은?

169×(5.5-4.7)×20/10 = 270.4㎏/10a(2,704㎏/㏊)

(다) 예 2

pH가 4.7, 토성이 사양토, 부식함양이 5%미만인 토양을 토심 20㎝까

지 pH 5.5로 교정하고자 할 때 석회소요량은?

113×(5.5-4.7)×20/10 = 180.8㎏/10a(1,808㎏/㏊)

※ 산림토양의 개량은 최소한 토심 20㎝까지는 실행하여야 함

5. 조경수 관정시설 지원사업 실행요령

□ 사업목적
◦ 조경수 재배지의 관정시설 지원으로 가뭄 등 한해(旱害) 극복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임가 소득증대 도모

□ 추진방침
◦ 조경수 생산포지의 기반시설 지원으로 임가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 우량 관상자원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기계화 촉진으로

관상자원산업의 선진화 도모

◦ ’06년부터 지자체에서 선정한 일반생산자 및 법인경영체로 지원 범위 확대

□ 지원 사업계획
◦ 사업내용 : 조경수 생산포지 관정시설 지원

◦ 사업단가 : 20,000천원/개소(국고보조 4,000천원)

◦ 보조비율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 사업주관 기관 : 시․군․구 산림부서

□ 추진요령
◦ 지원대상자 선정

- 관정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조경수 생산자 중 대면적 자가 포지를

소유하고 조경수 묘목․이식수목을 많이 생산하는 자

- 기타 사업주관 기관에서 자체 우선순위 요건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

◦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사업경영 및 종사여부, 사업실적(경영면적, 생산량 등)

- 자부담 능력 및 사후 장비 활용․운영 능력

- 시설장비의 관리 능력 등

◦ 지원사업 범위 : 관정개발비(대형), 전기시설비, 배관시설, 관정보호시설

등 관정시설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일체의 사업비

기준(개소당 2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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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규모(대형관정) 기준 : 1일 양수량 30T이상, 굴착심도 100m내외,

수중모터 3HP이상, 굴착구경 150㎜이상

※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관정규격 및 시설구성 등 조정 가능

◦ 지원방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 검토 후 자체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요건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확정시 신청자에게

지원 확정사항 통보

- 시설장비 선정, 시설 규모(양수량) 등은 상기 지원 사업범위 기준

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 현지 사업자의 사업규모, 경영여건, 시설사업비 변동 등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의 타당성 검토 후 사업예산 및 사업량

범위 내에서 적정기종, 규격 및 부속장비 등 조정 지원 가능

      ※ 총사업비에서 지원비율(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준수

- 사업비 집행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이

완료된 때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한 계산서

등 증빙서류 첨부하여 사업주관기관에 보조사업 정산신청 및 정산 확정

      ※ 사업완료시 시설사업비 집행에 따른 영수증 또는 시설확인서, 계약서,  

지하수 준공확인증 등에 의한 집행 확인서류 및 시설완료 사진첩 보관

◦ 사후관리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5년)를 하여야 함

- 지원자의 명부, 시설완료내역, 관정시설 활용 및 사후관리 등을 기재한

사후관리대장 비치

□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국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농림사업

자금 집행 관리 기본규정 , 농림수산 사업시행지침서 등 관련법규에

의함

6.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지원사업 실행 지침

□ 사업목적

o 단기간 규격화된 우량 조경수 대량 생산․공급기반 구축

o 조경수 시장수요 대응 및 임가의 소득 증대

□ 추진방침

o 조경수의 노지양묘에서 시설양묘 시스템으로 전환 유도

o 비닐하우스, 노지재배, 관수시설, 컨테이너 등 패키지로 지원

o ’10년 시범사업을 거쳐 연차적으로 확대

o 컨테이너 재배시설에서 생산된 수목의 관리체계를 마련

□ 지원 사업내용

o 사업내용 :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지원

o 사업단가 : 50,000천원/개소(국고보조 10,000천원)

o 보조비율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o 사업주관 : 시ㆍ군ㆍ구 산림부서

□ 추진요령

o 지원대상자 선정

- 조경수 생산자 중에서 컨테이너 대묘 생산이 가능한 자

ㆍ 비닐하우스 내의 4～6ℓ컨테이너 생산묘를 노지의 지중 대형컨테이너로

이식하여 대묘 생산이 가능한자

- 컨테이너 생산이력관리가 가능하고 컨테이너 재배 생산통계를 관리

할 수 있는 자

- 기타 사업주관부서에서 자체 우선순위 요건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

o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컨테이너 재배 시설지원 사업을 이해하고, 컨테이너 재배 생산 의지

- 자부담 능력 및 자체적으로 추가 시설 부담능력

- 재배시설(시비 및 관수) 관리 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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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원범위

- 비닐하우스, 노지재배, 전기시설, 관수․시비시설,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받침대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일체 사업비를 기준

- 시설규모 기준

표 1. 시설양묘용 비닐하우스(07-단동-4) 형태 및 규격(예시)

온실

종류

비닐하우스 규격 설계강도
시설비 비고

폭 높이 길이 서까래 가로대 적설심 풍속

07-단동-4 8.0 3.6 97
31.8Ø×1.7t

@50㎝

9개

(25.4Ø×1.5t)
48㎝ 37㎧

21.6

천원/㎡
단동

- 주요 시설 및 자재

가. 비닐하우스

폭설, 강풍 등 자연재해에도 잘 견디는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규격시설로

반드시 SPVHS(비닐하우스 내재해 구조용 파이프) 마크가 있는 파이프를

사용

※ 국내에서 2017년부터는 내재해시설이 아닌 비닐하우스는 폭설이나

강풍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농가가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음.

비닐하우스 신규 설치 시 반드시 내재해형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함

 

〈그림 1. 시설양묘용 비닐하우스(07-단동-4형) 형태 및 규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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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컨테이너

조경수 재배용으로 개발된 용기로 뿌리돌림 현상 방지는 물론 세근발달

을 촉진할 수 있는 컨테이너이어야 함.

표 2. 조경수 시설 재배용 컨테이너(예시)

용 기
용기 규격

(윗면*밑면*높이,㎝)
총용적
(ℓ)

수량
(개)

비 고

플라스틱 또는 천 용기
Ø32×Ø21.5×25 또는
Ø40×Ø25×30 전후

4～6 5,000 공인제품권 장

      

〈그림 2. 조경수 재배용 플라스틱/천 4～6ℓ용기(예시)〉

① 공기단근, 수분배출 및 측면 뿌리 유도용 개구선

② 뿌리발달 촉진용 개구선

③ 용기내부와 지면분리용 턱

④ 비이상적인 측면 뿌리방지선

⑤ 최하단부 뿌리 유도선

다. 용기받침대(필요 또는 설치 시)

시설양묘시 용기를 놓을 수 있는 용기받침대는 용기내에서 자란 뿌리가

공기단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용기받침대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않게 배수가 잘되어야 하며 공기의 유동이 자연

스러워야 함.

용기받침대는 최근에 시설양묘용으로 개발된 플라스틱 팔레트를 사용

하여야 하며, 시설양묘용으로 제작된 칸살의 두께를 7㎜(최대 9㎜)로

최소화함으로써 받침대로 인한 뿌리돌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함.

〈그림 3. 시설양묘 용기받침대용 팔레트(예시)〉

(규격 W: 1,200㎜ × D: 1,000㎜ × H: 180㎜)

라. 관수 및 시비시설

시비시설은 관수시설에 연결하여 관수시 수압에 의하여 액비가 자동으

로 혼합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가격이 경제적인 반자동시스템

시비시설은 정밀․견고하여야 하며 강제관수라인으로 공급배관과 연결

되어 있고 기기가 고장이 나더라도 물만 공급할 수 있어야 함.

〈그림 4. 자동조절 양액 시비기(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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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원방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 검토 후 자체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요건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확정시 신청자에게 지원

확정사항을 통보

- 컨테이너 시설재배는 수목이 정상적인 생육을 하기 위해서는 비닐

하우스, 컨테이너, 컨테이너 받침대, 관수 및 시비시설의 규격 사용이

매우 중요하며, 상기지원 범위 기준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규격 및 기능 요건이 충족되면 현지 사업자의 재량으로 적정기종을

선택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이 완료된

때에는 보조사업에 소용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한 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주관기관에 보조사업 정산신청 및 정산 확정

※ 사업완료시 시설사업비 집행에 따른 영수증 또는 컨텐이너, 받침대, 관수

및 시시시설의 집행 확인서류 및 사진첩 보관

o 사후관리

- 국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관리(5년)를 하여야 함.

- 지원자의 명부, 시설완료내역, 컨테이너 시설 활용 및 사후관리 등을

기재한 후 사후 관리대장 비치

- 컨테이너 재배 생산․공급 통계 관리대장 비치

o 기타사항

- 기타 지원 세부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농림

사업 자금집행 관례 기본규정 , 농림사업시행지침 등 관련법규에 의함

7. 관상식물 ․ 묘포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 목 적

◦ 계속된 연작으로 지력이 약화된 관상수 등 재배포지 토양의 물리성

및 화학성을 개량하고 산성화된 토양의 산도를 교정하여 우량한 관상수

생산을 추진

□ 추진방침

◦ 토양개량제인 목탄을 사용하여 토양 물리성 및 화학성 개량

◦ 입상석회를 사용하여 산성토양의 토양산도 조절

◦ 토양개량제 살포요령 준수로 토양개량 효과 극대화

□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 : 조경수 및 분재 등 관상수 생산자

◦ ㏊당 단비 : 4,750천원

- 입상석회 2,000㎏/㏊(2,500원/20㎏)=250천원

- 목탄분말 4,500㎏/㏊(15,000원/15㎏)=4,500천원

□ 추진요령

＜목탄분말과 입상석회를 함께 지원하는 경우＞

◦ 대상지 선정

- 토양 물리성․화학성 개량 및 토양산도 교정이 필요한 관상수 재배포지

◦ 실시요령

- 토양 물리성 및 화학성 개량이 필요한 포지를 대상으로 목탄분말

살포공종을 지원(4,500㎏/㏊, 4,500천원)

- 토양산도 교정은 토양조사 결과 토양산도 pH 5.5 이하인 포지를 대상

으로 입상석회 살포공종을 지원(2,000㎏/㏊, 250천원)
※ 토양산도 교정은 사전 전문가(국립산림과학원, 시․군 농업기술센타)의 기술

지도를 받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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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탄분말만 지원하는 경우＞

◦ 대상지 선정

- 토양산도 교정이 필요하지 않은 관상수 재배포지

◦ 실시요령

- 토양 물리성 및 화학성 개량이 필요한 포지를 대상으로 목탄분말

살포공종만 지원(4,500㎏/㏊, 4,500천원)

□ 살포요령

◦ 살포시기

- 목탄분말 : 시업 10일전 포지 전면적에 골고루 살포하고 경운한 뒤

파종 또는 정식

- 입상석회 : 시업 1개월 전 포지 전 면적에 골고루 살포하고 경운

◦ 살포량

- 목탄분말 : 10a(300평)당 450㎏

- 입상석회 : 붙임 살포량 산정방법 참조

․ 석회살포량 : 10a당 90㎏

※ 토성 : 사토, 부식함량 : 5%미만, 토양산도 : pH 4.7→pH 5.5교정

․ 석회살포량 : 10a당 180㎏

※ 토성 : 사양토, 부식함량 : 5%미만, 토양산도 : pH 4.7→pH 5.5교정

․ 석회살포량 : 10a당 270㎏

※ 토성 : 양토, 부식함량 : 5%미만, 토양산도 : pH 4.7→pH 5.5교정

□ 토양개량제(목탄 및 입상석회) 공급

◦ 시․도별 자체실정에 맞게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참고 1〉

석회살포량 산정 방법

□ 석회질 비료 시용기준
(단위 : ㎏)

구 분
부식함량(%)

5%미만 5～10% 10～20% 20%이상

사 토 56 113 150～225

사양토 113 169 225～300

양 토 169 225 300～375

식양토 225 281 375～450

식 토 281 338 450～525

부식토 450～750

※ 토양깊이 10㎝까지 10a의 PH 1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석회량임

□ 석회 소요량 계산식 : C×(A-B)×D/10

- C : PH를 1단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석회량

- A : 개량하고자 하는 PH

- B : 개량전 PH

- D : 개량하고자 하는 토양의 깊이

예) 토양을 분석한 결과 PH가 4.7, 토성이 양토, 부식함양이 5%미만인

토양을 토심 20㎝까지 PH 5.5로 교정하고자 할 때 석회소요량은?

169×(5.5-4.7)×20/10 = 270.4kg/10a(2,704kg/ha당)
※ 산림토양은 양토 또는 미사질양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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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잔디재배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 목 적

◦ 계속된 연작과 화학비료의 과다사용으로 산성화 등 토양의 화학성이

악화되고 있는 잔디재배지 토양의 물리성 및 화학성을 개량하고 토양

내 유효규산 함량과 토양산도를 교정하여 고품질 잔디 생산 추진

□ 추진방침

◦ 토양개량제인 규산을 사용하여 토양 물리성 및 화학성 개량

◦ 규산을 살포하여 산성토양의 토양 내 유효규산 함량 및 토양산도 조정

◦ 토양개량제 규산과 수용성 규산염 살포요령 준수로 잔디 생육 증진

□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 : 잔디 생산자

◦ ㏊당 단비 : 1,150천원

- 입상 규산질비료(SiO2, 25%) 2,000㎏/㏊ × 5,500원/20㎏ = 550천원/ha

- 수용성규산염(SiO3, 2.77%, 액비기준) 10,000cc/㏊× 30,000원/500cc = 600천원/ha

□ 추진요령

◦ 대상지 선정

- 규산 결핍(토양 내 유효규산 157㎎/㎏ 이하), 산성(pH 5.5 이하)화된

잔디 재배포지

◦ 실시요령

- 토양조사 결과 토양 내 유효규산이 157㎎/㎏ 이하 또는 토양산도 pH

5.5 이하인 포지를 대상으로 입상 규산질비료 살포공종을 지원

- 잔디의 생육 증진과 토양 물리성 및 화학성 개량이 필요한 포지를 대상

으로 수용성 규산염 살포공종을 지원

※ 토양 내 유효규산 함량과 산도 교정은 사전 전문가(국립산림과학원,

시․군 농업기술센타)의 기술 지도를 받아 실시

□ 살포요령

◦ 살포시기

- 입상 규산질 비료 : 신초발생시기 전(3∼4월) 전량시비, 3년 1주기

- 수용성 규산염 : 잔디생육시기(5∼7월) 2회 살포, 1년 1주기

◦ 살포량

- 입상 규산질 비료 : 붙임 살포량 산정방법 참조

․ 입상 규산질 비료 적정 살포량 : 10a(300평)당 200㎏

- 수용성 규산염 : 10a(300평)당 500cc (1회 살포량)

□ 토양개량제(규산 및 수용성 규산염) 공급

◦ 시․도별 자체실정에 맞게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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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송이산 가꾸기사업 실시요령

Ⅰ. 용어의 정의

1. 송이산(松茸山) : 송이가 발생하는 산 또는 송이가 발생하도록 사업을

하는 산

○ 송이 발생림 : 현재 송이가 발생하는 산

○ 송이 발생가능림 : 앞으로 송이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산

2. 송이균환 : 버섯이 실제로 나는 근거가 되는 땅속 송이균의 모임

3. 적지(適地)판정 작업 : 사업 요청지역의 입지조건, 생태적 조건 등을

점검하여 사업실행의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는 작업

4. 작업종

○ 간벌 : 숲의 밀도조절을 위하여 소나무 및 활엽수를 제거하는 작업

○ 가지치기 : 숲에 들어오는 빛의 양 조절 및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역지(力枝; 줄기에 버금가는 굵은 가지) 이하의 가지를 잘라내는 작업

○ 하층식생 정리 : 송이산 내부에 자라는 관목류(산철쭉, 쪽동백 등)나

전년도 작업 후에 발생한 참나무류 등의 맹아를 제거하는 작업

○ 지피물 제거 : 송이산의지표면에쌓인낙엽, 나무가지등을제거하는작업

○ 산물반출 : 간벌, 가지치기, 하층식생 정리, 지피물 제거과정에서

나온 각종 산물을 대상지역 밖으로 옮기는 작업

○ 관수시설 : 송이산에 수분을 공급하기 위한 스프링클러, 양수기 등의

설치작업

Ⅱ. 운영절차

1. 사업추진 :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항 목 시 기 비 고

① 사업접수 전년 1.20 사업자→시ㆍ군

② 예산신청 전년 3.31 시ㆍ군→도→산림청

③ 예산교부 1월 초순 산림청→도→시ㆍ군

④ 현장 조사, 선정 2월 ～ 3월

⑤ 사전 교육* 4월 중순 ～ 하순 시ㆍ군→사업자

⑥ 사업 실행 5～6월(간벌 등), 11월(지피물제거) (관수시설은 7월 말까지)

⑦ 검수 및 준공 7～8월, 11월～12월

* 교육자료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제공하는 기본자료를 토대로 시ㆍ군의 여건에 따라
편집, 제작

2. 교육자료의 구성

○ 송이의 생리 및 생태(송이 및 송이 발생림의 특성)

○ 송이산 가꾸기(송이산 관리의 원리 및 실행방법)

○ 송이증수 및 품질향상(관수시설 설치ㆍ운영방식, 품질향상 방법)

※ 지역에 따라 지역 여건 설명 등 포함(예: 울진군 영상 교육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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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실행 원칙

송이산(松茸山)

적지(適地)판정

송이 발생림 및 주변
송이가 발생하지 않는 산

(가능성판단)

송이 발생림 발생림 주변 송이발생가능림 송이발생가능성이낮은산

사업 기간 결정 → 사업실행 사업 불실행

[그림 1] 송이산 가꾸기사업 실행 흐름도.

1. 사업적지 판정

1) 적지판정 요건

○ 지 형 : 배수가 잘되는 산등성이 부근이 적당함

- 산중복(中腹) 부분도 배수가 잘되어 토양이 건조한 곳은 가능

- 통풍이 양호하고 햇볕이 잘 들어서 비교적 건조한 곳이 좋음

※ 배수가 잘되지 않고 수분이 많은 곳은 송이가 발생할 확률이

낮음을 감안하여 선정

번호 구 분 지형의 구체적인 모습 적지판정

① 산 정상 부근 토심이 얕아서 소나무 뿌리도 얕게 퍼짐 적 합

② 산등 부근 능선부의 아래 부분으로 건조한 곳 적 합

③ 오목한 지형 토심이 비교적 깊고 습한 지형 부적합

④ 계곡부 토심이 깊고 하층식생이 많음 부적합

⑤ 산복 이하 토심이 깊고 습하여 하층식생이 많음 부적합

[그림 2] 사업적지 판정을 위한 각종 지형의 유형.

○ 임상(林相) :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숲이 가장 적당

구 분 숲의 구체적인 형태
적지판정

발생림 발생가능림

소나무 지배형 숲의 70% 이상을 소나무가 차지한 숲 적합 적합

활엽수 침입형

(30～50%)

상층림은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참나무류 등 활엽수가 침입하여 혼효림을 이루고

있는 숲

적합 부적합

활엽수 지배형
(50%이상)

소나무가 쇠퇴하고 활엽수가 우세한 임상 부적합 부적합

○ 소나무 임령(林齡) : 송이발생이 시작되기 직전의 유령림이나 송이가

발생하기 시작한 숲이 가장 적당

※ 송이 발생시기 : 소나무 임령 20～30년부터 발생

구분 15년생이하 16～35년생 36～55년생 55년생 초과

적지판정
발생림 부적합 적합 적합 부적합

발생가능림 부적합 적합 부적합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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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지판정 순서도

   

대상지 내에 송이
발생림이 있다

아니오 주변 1km 이내에 송이
발생림이 있다.

아니오

부

적

합

판

정

↓

사

업

불

실

행

예

산 정상부～산등 부근
또는 산복부 볼록한
지형이다

아니오

예 예

활엽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내이다

아니오

예

소나무의나이가
16～55년 범위이다

소나무의나이가
16～35년 범위이다

아니오

예 예

사 업 기 간 결 정 → 사 업 실 행

[그림 3] 적지판정 순서도.

2. 송이발생림과 발생가능림의 구분

○ 송이 발생림과 발생가능림을 구분하여 사업실행 타당성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사업 실시방법에 따라 실시

○ 송이가 생산되고 있는 숲 및 주변 숲

- 이미 송이가 발생하는 산이므로 발생을 지속시키거나 생산량을 증

대시키고 발생면적을 주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실시 범위(면적)

및 사업 기간을 결정한 후 사업을 실시

○ 송이가 생산되지 않는 숲

- [그림 3]의 적지판정 순서도에 따라 사업 실행여부 결정

- 송이 발생가능림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기간을 결정․실행

3. 사업기간의 결정

○ 송이 발생림 : 임상 및 소나무 임령에 따라 구분

구 분 소나무 지배형 활엽수 침입형

유령림(16～35년생) 2년(1, 2차년도) 3년(1, 2, 3차년도)

1) 장령림(36～55년생) 3년(1, 3, 5차년도) 4년(1～4차년도)  

○ 송이 발생림 주변 : 3년(1, 2, 3차년도)
○ 송이 발생가능림 : 2년(1, 2차년도)
○ 위 사업기간은 사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으로서, 본 기간동안 사업이 진행되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됨
☞ 1차년도 사업만하고 후속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됨을 명심하여 추진
☞ 동일 필지에 연차별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설정
☞ 1차년도 이후의 작업을 소홀히 할 경우 사업전체가 실패할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결정

4. 세부 사업내용의 결정

○ 송이 발생림 : 임상 및 소나무 임령에 따라 구분

구 분
유령림(16～35년생) 장령림(36～55년생)

소나무 지배형 활엽수 침입형 소나무 지배형 활엽수 침입형

1차년도 간, 하, 지 간, 하, 지 가, 하, 지 간, 하, 지

2차년도 가, 하 간, 가, 하 - 가, 하

2) 3차년도 - 가, 하, 지 가, 하, 지 가, 하, 지

3) 4차년도 - - - 가, 하

4) 5차년도 - - 가, 하, 지 -

※ 간: 간벌, 가: 가지치기, 하: 하층식생 정리, 지: 지피물 제거

○ 송이 발생림 주변
- 1차년도 : 간벌, 가지치기, 하층식생 정리, 지피물 제거
- 2차년도 : 가지치기, 하층식생 정리
- 3차년도 : 하층식생 정리, 지피물 제거

○ 송이 발생가능림
- 1차년도 : 간벌, 가지치기, 하층식생 정리, 지피물 제거
- 2차년도 : 가지치기, 하층식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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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수시설 설치대상지 선정

○ 사업적지 : 송이 발생림 중 송이 환경개선사업을 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함.
※ 구체적인 작업방법은 관수시설 설치사업 실시방법을 참조

Ⅳ. 사업지 선정

1. 유의사항

○ 송이 발생림의 산 전체나 발생가능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님
○ 사업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지점만을 대상으로 선정
※ 송이산 가꾸기사업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명확히 선별하여 작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필요

○ 동일 필지에 연차별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지 설정

2. 사업지 선정방법

○ 송이 발생림 및 발생림 주변

- 송이가 실제로 나고 있는 부근을 중심으로 송이균환이 확대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

- 송이 발생림 : 송이 균환을 포함하고 있는 사면의 산복부 이상 적합한
곳으로 판정되는 곳

- 송이 발생림 주변 : 송이 균환은 없으나 송이 발생림에 인접한 숲으
로서 송이 발생림과 비슷한 형태의 숲

○ 송이 발생가능림
- 35년생 이하의 유령림만을 대상으로 선정
- 소나무가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지닌 숲을 선정
- 산 정상에서 능선으로 연결되는 동일한 사면(斜面)을 하나의 사업
단위로 선정

○ 관수시설 설치사업
- 송이 발생림 중 최근 10년 이내에 송이 환경개선사업을 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함.

- 송이 환경개선을 한 지역으로서 지피물이 많지 않고 송이가 많이 나던
곳을 대상으로 하며, 가뭄에도 일정량의 수량이 공급되는 옹달샘이나
관정(管井)을 통해 수원(水源) 확보가 가능한 곳 선정, 지원

- 저수지(貯水池) 또는 수원(水源) 주변에 과수원이나 전답으로 인하여

수질 오염이 예상되는 곳은 배제

- 건전한 송이 균환이 있는 지역에 집중 설치

※ 송이 균환이 건전하지 않은 지역에 관수시설을 설치하여 수분을

공급할 경우 송이 이외 유해한 버섯이나 미생물이 늘어나 송이

생산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Ⅴ. 도면표시 방법

1. 사용 도면

○ 사업 대상지 위치 : 1/25,000 도면에 표시

○ 세부 작업계획 : 1/6,000의 임야도에 표시

2. 표시 방법

○ 1/6000의 임야도에 작업면적을 표시

○ 사업을 실시하는 구역과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구역을 명확하게 표시

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지는 사각형으로 구획하되 부분적으로는 삼각형

으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함

※ 변의 폭 : 50m, 100m,

150m 또는 200m 등으로

일정하게 하되 최소

10m 단위로라도 표시

○ 작업구역이 다수인 경우

각 작업구역별로 일련번

호를 부여하여 표시

※ 1/6000의 임야도를 사용

하여 사업하고자 하는

지번 산104내에 사업지를

사각형 또는 삼각형의

형태로 표시한 것임

산 102

산 101

190m

①

산 106

생산기반사업 대상지

80m

340m

산 104

②

110m

산 103

산 105

100m

[그림 4] 송이산 가꾸기사업 계획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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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사업별 실시방법

1. 작업종별 작업방법

1) 간 벌
○ 공간조절을 위한 간벌로서 나무 사이의 거리가 나무 키의 35% 수준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상대공간지수가 35 내외)
(예) 소나무림의 수고(樹高)가 10m인 경우에는 나무 사이의 거리가

3.5m내외가 되도록 하며, 수고가 5m인 경우에는 나무사이의
거리가 1.8m내외가 되도록 공간유지를 위한 간벌을 실시

<작업전>

5)

간벌대상

7m

10m

 

<작업후>

6)

7m

2.5m

3.0m

3.1m
3.2m 3.8m

3.0m

참나무류

1-1.5m

싸리류

10m

참나무류

1-1.5m

참나무류

1-1.5m

참나무류

[그림 5] 송이산의 공간조절을 위한 간벌 작업방법.

※ 소나무 간벌은 최대한 억제하되 상대공간지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내의 소나무도 제거하며, 참나무류라 할지라도 너무

간격이 멀게 되는 경우에는 남겨둠. 참나무류는 맹아 발생 억제를

위하여 가슴높이 정도에서 절단시키고, 싸리 철쭉류는 1～2개의

줄기만 남기고 모두 제거함.

※ 상대공간지수(RSI) =
나무 사이의 간격(m)

× 100(%)
숲의 나무 키 평균치(m)

○ 맹아(萌芽)발생이 잘 되는 참나무류는 첫 해에 가슴높이(1.2～1.5m)

에서 잘라내어 나무 줄기가 남아 있도록 처리

⇒ 2～3차년도에는 하층식생 정리작업을 통하여 새로 돋아난 잔가지만

정리하다가 4～5차년도에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

○ 간벌은 산물 반출 작업을 포함하며, 나뭇가지 등과 더불어 반드시

사업대상지 밖으로 반출하여야 함

2) 가지치기

○ 공간조절을 위한 간벌을 실시하여 나무간의 거리를 넓혔음에도 불구

하고 땅에 그늘이 너무 많이 지는 경우에 실시

○ 작업공간 유지를 위하여 지상 2m 이하의 가지를 우선적으로 제거

- 가지가 3번 이상 겹쳐지면서 그늘을 만들 경우에는 2번만 겹쳐지는

수준이 되도록 가지치기를 실시

4) 하층식생 정리

○ 진달래 및 철쭉 종류와 싸리류는 줄기 중에서 2～3개만 남기고 밑동을

절단하여 제거

○ 참나무류를 1.2～1.5m의 높이에서 잘라 새 가지가 나온 경우에는

다시 윗부분을 잘라 1.2～1.5m 부분에서 나무가 옆으로 퍼지는 형태가

되도록 만들고, 처음 자른 지 4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완전히 잘라냄

5) 지피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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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엽층의 두께가 5cm 이상일 경우에는 낙엽층이 모두 없어질 정도로
긁어냄

○ 신선한낙엽이아니라썩고있는낙엽층일경우에는 3cm이상의낙엽층은
모두 지표면(흙)이 나타나도록 제거

○ 초본류는큰영향을미치지않으므로높이 20cm이하의작은초본은무시

- 높이 20cm가 넘는 초본류와 조릿대 등 습지성 초본류는 풀베기
또는 굴취를 통하여 제거

시업전

부적지

부식층을 긁어낸다

지표손질 하는 곳

부적지
(부식층이 너무 두꺼운 곳은
제외한다)

지표손질 하는 곳
(퇴적부식층 긁기)

낙엽부식층

시업후

시업후

퇴적부식층을 완전히 긁어낸다

산복상부, 산정부근 등의
부식층이 얇은 곳은 가볍게
긁어준다.

[그림 6] 지표 손질작업(낙엽긁기) 작업.

6) 관수시실 설치

○ 산 정상부(송이 발생지보다 표고 20m 이상 높은 곳)에 설치한 물탱크
까지 동력을 이용하여 물을 끌어 올린 후, 송이 발생지에 설치된 스프링
클러의 작동은 별도의 동력이 아니라 위치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
하는 방식을 기준으로함(그림 7 참조)

※ 물탱크를 사용하지 않고 수원(水源)에서 스프링클러로 직접 물을

공급할 경우, 배분장치에 과부하(過負荷)가 걸려 호스 및 연결

조인트 파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

저수통

스프링쿨러

동력펌프

간이 저수시설

[그림 7] 관수시설 설치 모형도(예시).

○ 이후 송이산 확대에 따른 관수영역의 확대를 감안하여 동력기는 기준에

비하여 대용량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물탱크는 ㏊당 1,000ℓ 수준을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지원. 호스는 저수지에서 저수통까지의 공급용과

저수통에서 개별 스프링클러로의 배분용을 세분하여 시행하고 각 기자재의

단가는 현실가격을 감안하여 조정, 운영

2. 작업 시기

○ 간벌, 하층식생 정리 및 가지치기는 나무의 종류 판단과 그늘진 정도의

확인이 쉬우며 맹아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높은 여름철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음

○ 송이 발생림의 경우 낙엽 긁기는 송이를 채취한 후(10월 중순～11월)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송이 발생가능림의 경우에는 여름철에 모든 작업을 실시하는 것도

무방하며, 발생림은 송이 채취 후 모든 작업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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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지별 작업원칙

1) 송이 발생림

○ 작업원칙

- 현재 송이가 발생하고 있는 숲이므로 급격한 환경변화를 피하고
소규모로 잘 다듬어 주는 형태로 관리

- 숲의 나이와 활엽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다른 기법을 적용함

○ 유령림(16～35년생)

- 소나무 지배형

∙1차년도 : 공간조절을 위한 간벌을 상대공간지수가 35 수준이 되도록
실시하며 하층식생 정리와 지피물 제거 작업을 실시

∙2차년도 : 가지치기와 하층식생 정리만 실시하면서 전체적으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

- 활엽수 침입형

∙1차년도 : 공간조절을 위한 간벌을 상대공간지수가 30 수준이
되도록 실시하되 소나무는 최대한 남기고 활엽수를 주로
제거, 기타 하층식생 정리와 지피물 제거 작업을 실시

∙2차년도 : 상대공간지수가 35 수준이 되도록 추가 간벌과 하층
식생 정리를 실시하며 가지치기를 통하여 숲의 그늘진
정도를 조절

∙3차년도 : 가슴높이에서 자른 참나무류의 하층식생 정리와 가지
치기를 실시하며 지피물 제거작업을 추가로 실시

○ 장령림(36～55년생)

- 소나무 지배형
∙격년 간격으로 하층식생 정리, 가지치기, 지피물 제거 작업을 실시

- 활엽수 침입형
∙1차년도 : 소나무를 남겨두고 활엽수만 제거하면서 상대공간지수가

35 수준이 되도록 간벌, 하층식생 정리, 지피물 제거
작업을 실시

∙2차년도 : 가지치기와 하층식생 정리만을 실시
∙3차년도 : 가지치기, 하층식생 정리와 더불어 지피물 제거작업을

추가로 실시
∙4차년도 : 하층식생 정리를 통하여 수세(樹勢)가 약해진 참나무류를

완전히 제거하고, 가지치기를 통하여 나뭇가지가 3번

이상 겹쳐지며 그늘이 형성되는 곳이 없도록 함

2) 송이 발생림 주변

○ 1차년도

- 소나무는 최대한 유지하되 상대공간지수가 35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참나무류를 제거하며, 하층식생 정리, 가지치기, 지피물 제거 실시

○ 2차년도

- 숲의 그늘진 정도를 다시 확인,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하층식생을 정리

○ 3차년도

- 하층식생 정리와 더불어 낙엽층을 비롯한 지피물 제거작업을 다시 실시

3) 송이 발생가능림

○ 1차년도

- 강도의 간벌로서 상대공간지수가 35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실시
- 필요한 경우에는 소나무도 간벌 대상에 포함
- 가지치기, 하층식생 정리를 실시하여 숲의 그늘진 정도를 줄이며

지피물 제거는 지표면 흙이 보일 수 있는 정도로 실시

○ 2차년도
- 가지치기로 나무가지가 3번 이상 겹쳐지며 그늘이 형성되는 곳이
없도록 함

- 하층식생을 정리하여 빛이 지표면에 많이 와 닿을 수 있도록 처리

4) 관수시설 설치사업

○ 관수시설 설치는 가능한한 7월말 이전에 완료
○ 기타 구체적인 작업방법은 관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의 지형 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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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사업실행 기준단가

1. 단가 산정 원칙

○ 실제 사업면적(ha)을 기준으로 산정(전체 산림면적이 아님)

○ 사업대상지의 송이 발생여부, 임상 및 임령에 따라 차등 산정

○ 세부 사업별 및 사업실행 연도별로 기준단가를 산정

○ 산물반출 사업비는 간벌, 가지치기 등 각 세부사업에 포함

○ 관수시설 설치사업 : 장비 이외 인건비는 기준단가에 미포함

2. 사업실행 단가표
(단위 : 원/ha)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 출 내 역 비 고

◦ 간 벌

- 소나무지배형
(유령림) 876,000 10인×87,600원/인= 876,000원 벌목인부 적용

- 활엽수침입형
(유령림) 876,000 10인×87,600원/인= 876,000원 벌목인부 적용

- 활엽수침입형
(장령림) 1,314,000 15인×87,600원/인= 1,314,000원 벌목인부 적용

◦ 가지치기 438,000 5인×87,600원/인= 438,000원 벌목인부 적용

◦ 하층식생정리 438,000 5인×87,600원/인= 438,000원 벌목인부 적용

◦ 지피물제거

- 1차년도 721,360 10인×72,136원/인= 721,360원 조림인부 적용

- 2차년도 360,680 5인×72,136원/인= 360,680원 조림인부 적용

◦ 관수시설

- 스프링쿨러 250,000 5대×50,000원= 250,000원 5대

- 양 수 기 250,000 0.5대×500,000원= 250,000원 5마력

- 동 력 기 400,000 0.5대×800,000원= 400,000원 7마력 디젤엔진

- PE호스(공급용) 250,000 1롤(100m)×250,000원= 250,000원 50㎜, PE 농수관

- PE호스(배분용) 150,000 1롤(100m)×150,000원= 150,000원 19～20㎜ 농수관

- 저수탱크 250,000 1조(1톤)×250,000원= 250,000원 10㎜ 관수 가능량

- 기타자재 250,000 1세트×250,000원= 250,000원 비닐, 배관자재 등

※ ① 인건비 및 재료비는 대한건설협회 및 물가정보지의 최근자료를 활용하여 적용할 수 있음.
② 산물 반출 사업비는 각 세부사업에 포함.
③ 관수시설 설치시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본 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설치효과를
짧은 기간에 거둘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며, 산주가 수혜자 부담 원칙 차원에서 처리
하도록 하기 위함임.

<단가산정 예시>

- (소나무지배형 유령림, 1차년도)

간벌＋하층식생정리＋지피물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 2,035,360원(876,000원＋438,000원＋721,360원)

- (소나무지배형 장령림, 1차년도)

하층식생정리＋가지치기＋지피물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 1,597,360원(438,000원＋438,000원＋721,360원)

- (활엽수침입형 유령림, 2차년도)

간벌＋가지치기＋하층식생정리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 1,752,000원(876,000원＋438,000원＋4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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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림소득작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 시설지침

1. 목 적

o 산림소득을 위한 임산물 생산지에 환경친화적인 견실한 작업로를 시설
하여 재배ㆍ관리를 기계화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농산촌 소득증대, 수출
경쟁력 제고에 기여

2. 사업 개요

o 내 용
- 수실류 등 산림소득작물생산을 위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 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작업로 시설)

※ ’08년부터 ㎞당 5백만원 범위 내에서 기존시설 작업로의 보수비 지원도 가능

o 지원대상자
- 산림소득작물 재배ㆍ관리하는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o 시설 단비(참고자료 참조)
- ㎞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
※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 경사도 35°이상 산지에서의 작업로 시설시 가급적 성토를 지양할 것

o 지원 비율 및 지원조건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참고

3. 추진 체계

o 사업 주관기관

-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 산림조합

o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자원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4, 4196)
- 시ㆍ도 : 산림관련부서
- 시ㆍ군ㆍ산림조합 : 산림관련부서․기관

o 작업로 시설 신고 구비서류(신고조항)
- 산지일시사용신고
가. 사업계획서(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
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 1부

나.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
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 명시)

다.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
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
에는 지적도) 1부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
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
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
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구분
에 따른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음
1)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
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2)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3)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마.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단도 및 횡단도를 생략하고 제출할 수 있음)

바.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

사. 그 밖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 관련
서류(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

-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토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신고: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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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일시사용신고 관련 조항〉
①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7호(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②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산지일시사용신고)
③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 내지 제2항(산지일시사용신고)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산지관리법 제19조)

o 지원대상자(지) 선정요령 및 절차
- 선정기준 : 산림소득작물생산면적이 3㏊이상이 기준이나, 시장․군수

등이 필요할 경우 선정기준면적은 가감할 수 있음
- 선정절차

신 청 자
(읍 면 동)
신 청

시 군 자치구
심사․결정

통 보
(신청자, 산림조합)

ㆍ 국고보조로 작업로 시설을 희망하는 경우 시ㆍ군에서 사업내용을 확인ㆍ검토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ㆍ 시ㆍ군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를 확인한 후 ㎞당 단비를 확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자와 산림조합에 통보

4. 산림소득작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 시설 요령

<작업로 시설기준>

o 작업로 시설지 경사
- 산지경사도가 35도 이상인 재배지는 가급적 작업로 시설 제한

o 작업로 노폭
- 소형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노폭은 2m내외로 시설하되, 형질변경
최소화로 피해예방

o 작업로의 종단기울기
- 작업로의 종단기울기는 횡작업로는 등고선 방향으로 2～8%로 시설
하고, 종작업로는 18%(단구간 12%) 이내로 시설

- 작업로의 종단기울기가 급한 일부 부분(18%이상)에 대해서 사리부설을
실시할 수 있음

o 횡단기울기
- 측구시설이 없는 외향경사로 기울기는 2～6%로 시설

절 토

성 토

2～6 %

절 토

성 토

2～6 %

성 토

2～6%

절 토

〈외향경사의 횡단구조와 적정기울기〉

o 작업로 간격

- 작업로와 작업로간 거리(간격)은 최소 20m 이상 유지

- 경사도에 따라 사거리를 감안하여 작업로간 거리 조정

o 차량대피소 등 시설

- 차량교행 또는 차돌림이 필요한 지역은 차량대비소ㆍ차돌림 장소를

적정규모로 설치

o 절ㆍ성토사면 기울기 및 보호공정

- 절ㆍ성토사면 안정을 위하여 경사면 기울기는 다음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설계

구 분 기울기 비 고

o 절토사면

- 암 석 지 1 : 0.3 입지조건에 ±0.2범위 내 적정조정

- 토사지역 1 : 0.8

o 성토사면 1 : 1.3

- 집중호우시 토사유실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점은 산돌쌓기, 부직포,

목책 등의 공종을 반영하여 시공

o 횡단배수시설(암거 및 개거)

- 암거는 계곡부를 통과 구간에 설치

- 토수로 개거는 노면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 간격으로 설치.

․ 물흐름 방향에 대해 25°정도 비스듬하게 시설.

․ 토수로 유출구는 자갈 및 돌망태 등으로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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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
10～40m

0-25〫

유출구 보호공

독

30-60cm 30-60cm
종단기울기

1 - 2m 1 - 2m 1 - 2m

〈작업로의 개거(토수로) 시설 방법〉

- 종단기울기별 적정 개거 간격

종단기울기(%)
개거 간격(m)

침식에 강한 토양 1) 침식에 취약한 토양 2)

0∼3 120 75
4∼6 90 50
7∼9 75 40
10∼12 60 35
12∼ 50 30

1) 침식에 강한 토양 : 자갈, 쇄석 등
2) 침식에 취약한 토양 : 점질토, 미사, 실트 등

<작업로 배치 방법>

o 작업로 배치는 다음과 같이 횡작업로는 등고선식으로 배치하고, 허용

종단기울기(최대 32%) 내에서 종작업로(작업로 연결선)를 배치

20m 이상
20m 이상

횡 단 도

횡 작업로

작업로

평 면 도

종 작업로

〈작업로 배치 모식도〉

5.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설계도>

o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 및 축적 2만5천분의1 이상의

지형도에 작업로 노선표시

- 작업로시설 위치, 시설거리를 표시

o 절ㆍ성토사면 보호공종 반영

- 연약지반 등 집중 호우시 노면 유실 및 피해가 우려되는 지점에 대

하여는 산돌쌓기, 부직포, 목책 등의 공종을 반영하되

- 절ㆍ성토사면 보호공정이 반영된 지점은 노선구역도에 표시

절토
높이

성토
높이

작업로 부지폭

〈작업로의 단면형태〉

<작업로 시설비 산출>

o 작업로시설단비는 노체형성을 위한 굴삭기(0.3㎥) 임차 경비를 기준하여

산출함을 원칙(평균경사도 20°미만 지역)

o 불가피하게 배수시설 및 절ㆍ성토 사면보호 공종을 반영할 경우

- 계곡부 배수시설 6개소 (Φ400 2개소, Φ400 6개소) 적용

- 필요시 산돌쌓기ㆍ7급줄떼공은 산림형질변경지 복구단비를 적용

- 편책은 민유임도 시설단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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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사업계획서(작업로 시설)

□ 산지의 소유현황

o 소재지 :

o 지번 : , 지목 : , 면적 : , 소유자 : , 시행자 :

□ 산지전용의 목적 : 작업로 시설

□ 사업기간 :

□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 작업로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예치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작업로 시설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거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를 전용

하는 경우에는 100%감면됨

□ 토사처리 및 피해방지계획

o 집중호우시 노면유실 및 피해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하여는 산돌쌓기,

부직포, 목책 등을 시설

o 노면 유실의 우려가 없는 곳은 식재 등을 표시

첨부 1.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산지전용예정지(작업로 노선표시)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 및 축적

2만5천분의1 이상의 지형도 각 1부.

3.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끝.

〈참 고〉

산지일시사용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기간연장신고서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4서식] <개정 2017. 6. 2.>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 기간연장신고서 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일시사용

산지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계

일시사용
목    적

일시사용

기    간

당초(신규) 변경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ㆍ제15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일시사용 [  ]신고 [  ]변경신고 [  ]기간연장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조사

확인
‣ 복구비 

산정
‣ 복구비 예치 통지 ‣ 복구비

 예치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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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첨부서류

1. 산지일시사용신고
  가. 사업계획서(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

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
니다) 1부

  나.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
니다)

  다.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
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2)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ㆍ다목에 해
당하는 경우: 해당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3)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
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마.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산지관리법 시
행령」 별표 3의3 제4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단도 및 횡
단도를 생략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그 밖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 관련 서류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토지등기
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신고: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등록증(신고인이 농업인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  수  료

1. 산지일시사용신고
  가.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나.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

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 없음
3.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신고: 없음

11. 친환경 밤 생산 지원사업 실행요령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친환경 밤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시설비 지원

◦ 지원대상 :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 지원단가 : 10백만원/㏊

□ 친환경 방제 주요방법

가. 포충등 시설

◦ 포충등은 해충(나방, 하루살이, 모기, 멸구, 이화명충, 메뚜기류)이

좋아하는 불빛을 특수 반사하여 해충의 성숙체를 강제로 유인하여

흡입하는 방식

◦ 밤 재배지내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해충을

친환경적으로 방제

   

〈포충등 설치 원경〉 〈포충등 설치 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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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이식 포획기〉 〈포충등 설치 근경〉

나. 성 페르몬 트랩

◦ 성 페르몬트랩을 나뭇가지 등에 설치하여 해충을 농약을 사용하지 않

고 친환경적으로 방제

◦ 본 시설은 해충 암컷의 향을 피워 수컷을 유인하여 진드기로 포살하는

방법으로 당해연도 보다는 연차적으로 무정란이 생산되어 해충의 개체수를

감소토록 하여 방제.(수컷을 잡으려면 암컷의 페로몬을 이용)

〈성페르몬트랩 설치광경〉

□ 친환경 방제 방법별 효과

가. 유아등 및 포충등 시설

◦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공주지역의 밤 재배원에서 기기를 이용한

방제결과의 피해율은 4.5%였고, 기기로 방제하지 않은 지역이 9.3%로

기기를 이용한 방제효과는 평균 38.4% 이었으며,

◦ 부여지역은 기기로 방제한 지역이 5.9%였고, 기기로 방제하지 않은

지역이 15.4%로 방제효과는 53.2% 이었음.

◦ 청양지역은 기기로 방제한 지역이 3.6%였고, 기기로 방제하지 않은

지역이 8.7%로 평균 35.6%로 3지역의 평균 기기 방제효과는 57.4%

로 나타났음

【충남산림환경연구소 김영재 박사학위 논문 인용】

나. 성 페르몬 트랩(복숭아 명나방)

◦ 복숭아 명나방 성페르몬 트랩 방제지역에서의 피해율은 조생종

4.0%, 중생종 3.2%, 만생종 3.5%로 평균 3.6%의 피해율을 보였고,

방제 미실행 지역의 피해율은 조생종 12.5%, 중생종 6.4%, 만생종

9.5%로 평균 9.5%의 피해율을 보였음.

◦ 방제효과는 조생종 68.0%, 중생종 50.0%, 만생종 63.2%로 평균

62.1%의 방제효과가 나타났음.

【충남산림환경연구소 김영재 박사학위 논문 인용】

□ 친환경 방제의 유용성

◦ 친환경 밤 생산지원 사업은 밤나무 항공방제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사업의 집단화․규모화 할 필요성이 있음.

◦ 소규모의 분산된 지원 보다는 집단화 시켜 효과를 거양하고 산림항공기

항공방제를 대체하여 헬기사고를 예방하는 효과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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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산물 주산단지 지정 ․ 관리지침

1. 목 적

다양한 임산물을 단기산림소득원으로 개발하여 산림 장기투자에서 오는 취약성을
극복하고 집약적 산지활용에 의한 임업소득 향상을 기함

2. 근거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3. 기본방침

◦ 지역적 특성에 맞는 유망품목을 선정, 주민의 호응도를 감안하여 주산

단지로 지정

◦ 자금, 기술 및 행정지원을 우선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정된 소득

사업으로 육성

◦ 저장, 가공 및 유통시설을 주산단지와 연계설치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에 기여

4. 주산단지 지정

가. 지정 대상품목 및 지정요건

◦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수요가 많거나 증대될 품목중 해당지역에서의

생산이 유리하고 생산량이 많은 전통적 특산물로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품목을 선정한다.

◦ 1개 주산단지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중 1개 품목을 대상품목으로 한다.

다만, 산나물류와 약초류의 경우 2개 이상의 유사 품목이 병행하여

다량 생산될 때에는 신청서의 품목란에 “산나물” 또는 “약초”로 기입

하고 세부품목을 병기하여야 한다.

나. 지정 대상지역

◦ 대상품목이 지역적 특산품으로서 기후, 토질 등 환경조건에 알맞고 생
산 여건이 조성되거나 조성에 유리한 지역으로 하되, 임업진흥촉진지
역에 우선 지정

◦ 대상품목의 신규개발이 유망시 되고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지역

◦ 주산단지 지정으로 생산증대, 품질향상 등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다. 지정 대상지역의 규모

◦ 주산단지는 지정신청 품목의 생산농가 호수가 20호 이상이어야 하고,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2% 이상이어야 한다.

◦ 행정구역의 읍․면 단위를 지정 대상지역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
하여 연접된 2개 이상의 읍․면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주산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 동일 시․군 내에서 2개 이하의 품목에 대하여 주산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 1개 읍․면에 2개 이상의 특산품이 있는 경우 그중 주요한 1개의 특산품을
대상으로 하여 주산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라. 명칭 부여방법

◦ 지정 대상지역이 1개 읍․면일 경우

- 【○○군 ○○(읍)면 (품목명) 주산단지】로 표기한다.

◦ 2개 이상의 연접된 읍․면을 지정 대상지역으로 하는 경우

- 대표되는 읍․면을 선정하여 【○○군 ○○(읍)면 (품목명) 주산단지】로
표기하되, 지정 신청서에는 반드시 지정대상지의 읍․면을 모두 기입
하여야 한다.

마. 지정 절차

◦ 시장․군수가 주산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역주민의
호응도, 지정기준 및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구역도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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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가 시장․군수로부터 주산단지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현지 여건과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군수의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구역도 각 1부에 의견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산림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주산단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산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5. 주산단지 관리

◦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시․군별 주산단지의 관리는 시장․군수가 하고,

시․도별 주산단지의 관리는 해당 시․도지사가 한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사업신청서 심사 및 자금지원

우선 순위안의 작성 등 자금지원계획 수립 시 주산단지 내에서 신청된

자금을 우선 지원

- 주산단지 내의 생산자들이 생산자단체를 조직하고 가입하도록 유도

- 관할지역 내에서 대상품목의 저장, 가공, 유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산단지와 연계 설치함으로서 주산단지 운영의 활성화 도모

- 주산단지 내에서 대상품목의 생산기반조성, 품질향상, 판로개척, 수익

증대 등

6. 보고 등

◦ 시장․군수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주산단지운영실적 보고서 및 주산단지운영평가서를 매년 1월말

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수액채취 및 관리사업 실행요령

1. 목적

○ 산림 내에서 수액 등 임산물 생산활동을 함에 있어서 수목피해의
최소화와, 국민보건의 증진 및 산촌의 소득향상 도모

2.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산림보호법 제18조의3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
* 국유림의 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양여지침(산림청지침 제3229호,
2015.8.30.)

○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6.4.28.)
* 신선편의식품(식약청) : 임산물(농산물)을 세척, 살균, 박피, 절단 또는 세절 등
가공공정을 거치거나 이에 단순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서 그대
로 섭취할 수 있는 것임

3. 기본방향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내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액채취를 함에
있어서 수목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수액 채취방안 강구

○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6.4.28.)
에 따라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

○ 수액채취량, 채취구멍의 수 등 수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
산림과학원의 조사․분석과 산림청의 검토를 거쳐 변경 가능

3. 채취 및 관리요령

가) 구멍 뚫기
○ 고로쇠 등 교목성 나무의 경우 구멍 뚫기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2m이하의 높이로 하고, 구멍의 크기는 지름 0.8㎝ 이하, 깊이는 목
질부로부터 1.5㎝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구멍을 뚫는 위치는 한쪽
방향에 집중하기보다는 수목 바깥쪽의 가로방향으로 분산하여 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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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수목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수는 다음과 같음.
- 수목의 가슴높이 지름 10∼19㎝ : 1개

- 수목의 가슴높이 지름 20∼29㎝ : 2개

- 수목의 가슴높이 지름 30㎝이상 : 3개

○ 다래 등 덩굴류 나무의 경우 가지의 끝을 절단 후 수액을 채취하되 1개
의 수목에 끝을 자를 수 있는 가지의 수는 다음과 같음.

- 수목의 밑동으로부터 4cm 높이 지름 1∼2㎝ : 3개

- 수목의 밑동으로부터 4cm 높이 지름 3∼5㎝ : 4개

나) 채취방법

○ 교목성 나무의 채취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덩굴성 수목의 경우 적용 가능
한 범위 내에서 교목성 나무의 채취방법 준용

○ 호스(주선, 지선, 연결선)는 시험성적서가 첨부된 무취한 음용수관
및 2중관(외경: 플라스틱의 검정색, 내경: PE의 흰색)의 새 것을 사용
하며 재생한 것은 사용 금지
* 주선: 내경 13～21㎜로서 지선에서 집수통까지 연결하는 선

* 지선: 외경 12㎜, 내경 9㎜로서 주선과 연결선을 연결하는 선

* 연결선: 외경 9㎜ 또는 12㎜, 내경 6㎜ 또는 9㎜로서 지선과 나무를 연결하는
선

○ 주선 및 지선은 설치 후 5년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수액채취 연결선 설
치 일부터 역산(逆算)하여 10일 이내에 소독 등의 처리를 한 후에 위생
적으로 관리

○ 주선 및 지선의 경우 매년 수액채취를 완료한 후에는 호스의 내부
를 소독하고 오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봉합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되,
주선 및 지선의 소독 등을 한 경우에는 소독일자, 소독방법, 사용약
제, 소독 처리자 등을 명기(明記)한 서류와 소독장면 사진을 첨부하
여 보관하며, 필요시 허가권자 등 관리자는 이를 제시토록 요구하여
확인

○ 연결선은 수액채취 완료 후에는 제거하여 폐기하되, 채취자는 호스
를 설치할 때 수액채취지 입구에 장소, 면적, 채취본수, 채취기간 등
수액채취 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 허가․양여 시 마을공동채취를 유도하여 주선, 지선의 시설을 최소화
하되, 수액 집수통은 스테인레스 또는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하고 야

생동물 등에 의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 외부인이 조작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시설을 설치하며, 수액 채취자는 집수통 옆에
수액채취허가 표지판을 설치·관리

사업신청과 관련된 허가․양여에 관한 사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관련)

1.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수액채취 허가․양여
신청이 접수되면 채취대상지의 위치․면적․수종․본수 및 나무 생장에 지
장이 없는지 여부 등을 현지 확인하고 허가․양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허가․양여
▪ 채취목적을 판매용 또는 자가소비용으로 구분
▪ 수액채취요령 및 수액채취 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허가조건에 명시

▪ 수액을 매년 채취할 수 있는 기간
* 국유림의 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양여지침(2015.8.30.) 준용

2. 수액의 채취를 허가 양여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

다) 유통관리

○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액유통을 할 때에는 수액이 변질되
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용기의 재질은 PET 또는 유리용기를
사용하며, 판매용 수액용기에는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수액의 채
취․유통의 품질유지 및 안전․위생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에는 샘플을 채취하여 전문기관에 품질․세균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검사결과 위
생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의 수액채취 행위를 즉시 중
지토록 조치

라) 사후관리

○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 시장ㆍ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
청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양여를 한 지역에 대하여 채취방법 준수,
구역 내 채취 및 나무의 피해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
을 실시하되, 허가․양여를 받은 자가 수액채취를 완료한 후 유출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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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선 제거, 유합촉진제 도포여부, 채취도구 및 주변 쓰레기 등을
모두 수거하지 않았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하고, 촉구한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 해에 수액채취 허가․양여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시장ㆍ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재생호스 사용 및 5년

이상 경과된 호스를 사용하거나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는 등 식품

위생법을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 수액 채취 및 판매를 즉시 중지시키고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한 후 이행이 완료되었을 때

채취 및 판매를 계속하도록 하며, 시정명령을 한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수액 채취․판매의 중지와 다음 해에 수액채취 허가 금지

조치

○ 한국수액협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과다채취 방지 및 채취도구 제거

등 자발적인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친환경․위생적 채취기술이 정착되

도록 노력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수액채취로

인하여 나무 생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실정에

맞게 채취제한 연도를 지정하는 수액채취 휴식년제 실시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수액의 불법

ㆍ무단채취 방지 및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채취에 필요한 다음사항

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 수액의 올바른 채취방법 지도 계획

- 수액 채취 허가 양여지역 점검 계획

- 수액 채취 허가지역 사후관리 방안

- 유통기한 표시 등 식품위생법 준수와 관련되는 사항

- 기타 수액의 올바른 채취와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수액의 불법

ㆍ무단채취 방지 및 효율적 채취를 위한 계획의 추진상황을 주기적

으로 관리

참 고 자 료  
「참고 1」

수액채취 허가 표지판(예시)

수액채취 허가 구역

o 수액채취 장소 : ○○도 ○○군 ○○면 ○○리 산

o 수액채취 면적 : ha

o 채취수종 및 본수 : 총 00본(고로쇠 00본, 자작 00본)

o 채취기간 :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까지

o 채취자 : ○○○(전화번호 : 000-000-000)

- 주 소 :

o 허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o 허가일자 : 0000년 00월 00일

60㎝

5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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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수액 판매용기 표시기준(식품위생법 관련)

1. 품목명 : ○○○나무 수액 으로 표시한다.

2. 제품명 : 제조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명칭을 주 표시면에 표시한다.

소비자가 제품명을 혼동하지 않도록 상호․로고 또는 상표 외의 표식을 제품명과

함께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취일 : 0000년 00월 00일 또는 별도 표기일 등으로 표시

4. 채취지 : 리 단위까지 표시하되, ○○산 등을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5.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명 :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명을 표시한다.(필요시 연락처 포함)

6. 내용량

가. 내용물의 내용량은 ℓ(L) 또는 ㎖(ML)단위로 표시한다.

나. 내용물과 표시된 양과의 오차는 100분의 2 이하로 한다.

7. 제조일 유통기한 : 채취일로부터 00개월, 0000년 00월 00일 등으로 표기

8. 보관상 주의사항

가.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나. 미생물이 증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짧은 기간에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9. 반품 및 교환 : 흠결이 있는 제품에 대한 반품 또는 교환 장소 및 전화번호를 표시

한다.

10. 표시금지 : 모든 용기에는 골리수 , 생명수 등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기술(記述), 그림 등의 다른 표시를

할 수 없다.

「참고 3」

수액 채취 호스 관리대장

□ 호스 소독사항

o 일 자 :

o 업 체 : (직접 또는 업체선정)

o 방 법 :

o 투입인원 :

o 채취일자 :

o 기타사항

호스 소독광경(근경) 호스 소독광경(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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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일부개정

산림청고시 제2017-120호

2017년 12월 26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산림청 소관 사유시설)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ㅇ 산림시설 복구 표고재배사(표준모델 표고양묘) ㎡ 27,008 　

　 표고재배사(톱밥배지 표고양묘) ㎡ 44,931 　

　 대추비가림-개량형(개폐기없음) ㎡ 6,605 　

　 대추비가림-개량형(수동개폐기) ㎡ 6,827 　

　 대추비가림-연동형(자동개폐기) ㎡ 8,899 　

　 대추비가림-우산형(수동개폐기) ㎡ 9,738 　

　 대추비가림-우산형(자동개폐기) ㎡ 10,162 　

ㅇ 임업시설 철거비 (필요할 경우) 지수 10% 　

ㅇ 대파대(산림작물 복구) 표고자목(1.2m) 본 3,139 　

잔디(파종생산비) ㎡ 961 　

　 조경수분재(묘목기준)-조경수 ㎡ 4,827 　

　 조경수분재(묘목기준)-분재 ㎡ 4,827 　

　 유실수(묘목기준)-밤 ㏊ 1,067,000 　

　 유실수(묘목기준)-대추 ㏊ 1,986,800 　

　 유실수(묘목기준)-떫은감 ㏊ 1,745,200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유실수(묘목기준)-호두 ㏊ 2,691,269 　

　 유실수(묘목기준)-은행 ㏊ 2,336,600 　

　 야생화(종자대, 비료대) ㎡ 402 　

　 산림작물(묘목기준)-약용류 ㎡ 1,307 　

　 산림작물(묘목기준)-복분자 ㎡ 655 　

　 산림작물(묘목기준)-머루 ㎡ 963 　

　 산림작물(묘목기준)-다래 ㎡ 857 　

　 산림작물(종자대)-도라지 ㎡ 481 　

　 산림작물(종자대)-더덕 ㎡ 521 　

　 산림작물(종자대)-두릅 ㎡ 1,271 　

　 산림작물(종자대)-취나물 ㎡ 254 　

　 산림작물(종자대)-산양삼 ㎡ 1,561 　

　 산림작물(종자대)-약초류 ㎡ 785 　

　 산림작물(종균대)-표고톱밥배지 ㎡ 19,103 　

ㅇ 농약대 병해충방제(산채류) ㏊ 595,826 　

　 병해충방제(수실류) ㏊ 846,385 　

　 병해충방제(산양삼, 약초류) ㏊ 357,784 　

　 병해충방제(약용류) ㏊ 697,004 　

　 병해충방제(야생화) ㏊ 3,288,180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7.12.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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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

산림청고시 제2016-85호(2016.9.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의 시설지 복구를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공종 등에 대한 시방서의 작성기준과 작성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산물 운반로"라 함은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토석을 제외한다)을

운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산림 내에 설치하는 통로를 말한다.

2. "작업로"라 함은 임산물의 생산·관리를 위하여 산림 내에 설치하는 통로를

말하며, 임도 및 임산물 운반로를 제외한다.

제3조(임산물 운반로 시방서 작성기준) ① 임산물 운반로 시설지에 대한

복구공종의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간벌작업지 등 지형 또는 산림의 여건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씨뿌리기 공종 또는 나무심기 공종을 제외할 수 있으며,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조림비 보조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무

심기 공종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작업로 시방서 작성기준) ① 작업로 시설지에 대한 복구공종의 적

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형 또는 산림의 여건상 녹화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심기, 씨뿌리기, 비탈덮기 등의 공종을 제외할 수 있다.

제5조(복구공종별 공법) 복구공종별 복구공법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방서 작성방법 등) ①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방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대상, 적용기

준, 복구공종 중 해당되는 사항

2.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복구공종별 공법 중 해당되는 사항

② 시방서에는 노선구역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노선구역도는 별표 4를 참고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노선 및 복구대상 구역을 표시한 임야도(1/6,000)

2. 복구대상 구역별로 복구공종 및 수량을 표시한 견취도

④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방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⑤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방서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

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9-79호, 2009.8.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산림청 고시 제2005-108호, 2005.12.12.)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2013-34호, 2013.5.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85호, 2016.9.2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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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임산물운반로 시설지 복구공종 적용기준

대 상 적용기준 복구공종

노 면
폭 땅고르기 횡단배수로

2m 미만 × ○
2m이상～3m이하 ○ ○

절․성토
사면

높 이 씨뿌리기 나무심기 사면다짐

절토
2m미만 × × ×
2m이상 ○ ○ ○

성토
2m미만 × × ○
2m이상 ○ ○ ○

기 타

1. 재해의 예방 등 필요할 경우 현지 여건에 적합한 공종을 가감하여
반영하되, 사방기술교본(정부간행물등록번호 11-1400000-006673-14,
2014. 12 산림청 발간)의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경사가 급하여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2]

작업로 시설지 복구공종 적용기준

대 상 적용기준 복구공종

노 면
폭 땅고르기 횡단배수로

2m 미만 × ○
2m이상～3m이하 ○ ○

절․성토
사 면

높 이

산돌쌓기,
통나무쌓기,

통나무울(짱)얽기
중 1

새심기,
씨뿌리기,
비탈덮기
중 1

사면다짐

절토
2m미만 × × ×
2m이상 ○ ○ ○

성토
2m미만 × ○ ○
2m이상 ○ ○ ○

기 타

1. 재해의 예방 등 필요할 경우 현지 여건에 적합한 공종을 가감하여 반영
하되, 사방기술교본(정부간행물등록번호 11-1400000-006673-14, 2014.
12 산림청 발간)의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경사가 급하여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작업로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3]

복구공종별 복구공법(제5조관련)

1. 산돌쌓기

비탈면에 대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되, 1m 이하의 높이로 시공

하여야 한다. 다만, 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인 경우 2단으로 하여야 한다.

2. 통나무 쌓기

가. 1.0m정도의 말뚝을 1.0m 내외의 간격으로 박고 이것에 붙여서 횡목을

놓아 그 위에 길이 0.7～1.0m내외의 공목을 0.5～1.0m내외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이것을 횡목에 고정시켜야 한다.

나. 그 사이에 토사와 자갈 등으로 채우고 다지기를 한다.

0.6m

0.9m

말뚝

횡목

공목

잡목삽주심기

말뚝

공목

횡목

잡초

토사

<정면도 예시> <측면도 예시>

3. 통나무 울(짱)얽기

가. 직경 10cm 이상 원목을 층으로 걸침하고 연철선 등을 사용하여 말뚝에

고정시킨다.

나. 노면을 기준으로 절․성토사면을 향하여 계단식으로 단끊기를 한다.

다만 성토면의 경우 노면경계에서 30～50cm 하단지점 부터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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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걸침 사이는 가는 잔가지나 우죽, 돌 등을 채우고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라. 말뚝박기는 지표면과 수직되게 한다.

1.0m

0.5m

새류
0.1m

말뚝

섶

통나무

식재묘목

2.0～2.5m

<통나무울짱얽기 예시>

4. 새심기

가. 새류(새, 솔새, 개솔새, 억새 등)의 풀포기를 시공지 조건에 따라 점심기,

줄심기, 흩어심기 중 적당한 공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점심기 주간(株間)간격, 줄심기 줄간격 및 흩어심기 간격은 20～30cm

내외로 하고, 흩어심기의 경우 에는 서로 어긋나게 배식 하여야 한다.

점심기

줄심기

흩어심기

<점심기, 줄심기, 흩어심기 예시>

5. 비탈덮기

짚, 거적, 섶, 망, 합성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6. 씨뿌리기

가. 줄뿌리기

(1) 비탈면에 높이 30～50cm 내외 마다 나비 15～20cm 내외의 수평

계단을 설치하고, 계단 안에 약 10cm정도의 파종구(깊이 약 2～

3cm)를 파며 그 구덩이에 시비와 객토 등을 하고 그 위에 파종

할 수 있다.

(2) 파종 후 잘 밟아주고 다시 약간의 흙으로 덮어주고, 그 위에 짚이나

산풀을 덮어준다.

나. 흩어뿌리기

(1) 비탈면에는 뾰족한 괭이로 작은 구멍을 만들거나 수평으로 작은

골을 판다.

(2) 종자는 양성(陽性)이나 음성(陰性)의 초본류와 목본류를 발아 촉진

처리 후 적당히 조합할 수 있다.

(3) 종자, 비료와 비토를 혼합한 종비토를 비탈면에 골고루 흩어 뿌리고

짚으로 얇게 덮은 후 새끼줄로 고정시킬 수 있다.

다. 점뿌리기

자갈이나 석벽(石壁) 때문에 줄뿌리기 등이 곤란한 지역에 점뿌리기를

할 수 있다.

7. 나무심기

가. 나무심는 구덩이는 대체로 깊이와 지름을 20cm 이상으로 파고 객토한

후 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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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재본수는 ha당 4,000～6,000본을 기준으로 하며, 척박한 임지에서도

생장이 양호한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할 수 있다.

다. 보식은 계속 2본 이상 고사한 경우 실행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8. 횡단배수로

가. 횡단배수로는 강우 시 배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작업로 노면을

횡단하여 시설하는 배수로로서 노면의 물 흐름 방향과 사각(斜角)을

이루도록 하되, 깊이 20cm ,너비 20cm 내외의 떼수로 등을 시설하며,

설치간격은 20m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에 따라 설치간격을

40m 까지 조정할 수 있다. 단, 계곡부에 배수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물 흐름 방향과 같도록 시설한다.

횡단배수로

임산물 운반로ㆍ작업로

<횡단배수로 예시>

나. 수로를 시설하는 대신 직경 20cm 이상의 간벌목 등을 이용하여 작업로에

횡단하여 당해 간벌목의 1/2 내외의 깊이로 묻어 배수로를 대신할 수 있다.

[별표 4]

노선구역도(제6조제3항관련)

<임야도 예시>

시 점

0

1 2
3

4 5
6

7

(3)

8 9

10
(2)

(1)

노선길이

0.5km

복구대상구역

(1)-(3)

구간간격

50m

비고

<견취도 예시(1)>

횡단배수로

20m～40m

산돌쌓기, 통나무쌓기,
통나무울(짱)얽기

새심기, 종자파종, 나무심기, 씨뿌리기
비탈덮기, 사면다짐

2m내외
3m 초과금지

땅고르기

복구대상구역

(1)

복구 공종

산돌쌓기
씨뿌리기
사면다짐
횡단배수로

수량

15m
20m2

50m2

2개소

복구대상구역

(1)

복구 공종

산돌쌓기
씨뿌리기
사면다짐
횡단배수로

수량

15m
20m2

50m2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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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임산물 운반로 시방서

대 상 적용기준 복구공종

노  면

폭 땅고르기 횡단배수로

2m 미만

2m이상~3m이하

절․성토

사면

높 이 씨뿌리기 나무심기 사면다짐

절토

2m미만

2m이상

성토

2m미만

2m이상

복구공종별

복구공법

기 타

[별지 제2호서식]

작업로 시방서

대 상 적용기준 복구공종

노  면

폭 땅고르기 횡단배수로

2m 미만

2m이상~3m이하

절․성토

사    면

높 이

산돌쌓기, 

통나무쌓기,

통나무울(짱)얹기중 1 

새심기, 

씨뿌리기, 

비탈덮기

중 1 

사면다짐 

절토

2m미만

2m이상

성토

2m미만

2m이상

복구공종별

복구공법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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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시설 관리지침

제 정 2010. 2. 1.

개 정 2014.10.21.

개 정 2017.10.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임산

물 산지유통시설(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관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사

업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임산물 산지유통시설”(이하 ‘산지유통시설’이라

한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된 시설물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으로 정하는 단기임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장, 저온저장시설 등 건축물

과 선별기, 포장기, 지게차, 냉동탑차 등 유통장비 및 기계시설을 말한다.

② “사업자”란 임산물 생산자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로서 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을 말한다.

③ (삭 제)

제3조(적용범위) 산지유통시설 관리업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른다.

제2장 시설물 관리

제4조(시설물의 등록 및 등기) ① 사업자는 시설물의 준공 또는 취득과

동시에 이를 특별자치시, 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 군’이라

한다)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의 또는 공동 명의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을 한 시설물은 1개월 이내에 관

할 등기소에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등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

는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산지

유통시설의 사후관리기간은 건축물 및 부속설비의 경우 준공일로부터 10년,

기타 기계․장비는 구입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사후관리기간의 적용 시 사업자가 산지유통시설과 관련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아 건축물을 개․보수한 경우에는 개․보수가 종

료된 때로부터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추가로 적용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산지

유통시설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기계 장비에 대하여 [별표 1]의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매년 1회(12월말 기준) 사후관리기간의 경과유무를 조

사하여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산지유통시설은 사후관리 해제 검토ㆍ조

치를 한 후 즉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

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산처분의 제한) ① 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산지유통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취득한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기계

ㆍ장비를 사후관리기간 내에 처분(목적외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 제

공)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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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운영지도 및 점검

제7조(운영활성화 지원)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매년 산지유통

시설의 활용실태를 조사하여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운영활성화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할지역의 산지유통시설이 지원 목적대

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 ① 산지유통시설의 사후관리를 위

하여, 시장․군수는 사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자체 수립한 계획에 따

라 산지유통시설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현지 지도ㆍ점검과 [별표 2]에

따른 연 1회 이상의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운영실태조사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실태조사시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받아 근저

당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

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경영부실업체의 관리 등) ① 시장․군수는 제8조에 의한 지도․점

검 및 운영실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속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산지유통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에 따

라 보조금 및 보조금 잔존액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보조금으로 충당한 시설 장비 등을 임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3. 관계 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4. 부도, 폐 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제1항의 보조금 잔존액은 본 지침 제5조 제1항의 사후관리 기간을 기

준으로 잔존내용연수(내용연수에서 사용연수를 차감한 연수)를 내용연

수로 나눈 값에 보조지원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의 내용연수와 사용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건축물 등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및 [별표 6]의 “업종

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와 본 지침 제5조제1항의

기간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

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0. 2. 1.)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설한 산지유통시설의 사후관리

기간은 건축물 및 부속설비의 경우 준공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기타 기계․

장비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부 칙(2014.10.21.)

본 지침은 201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2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64 -



- 265 -

17. 산양삼 표준재배지침

제1장 산양삼이란!

1. 식물학적 분류

◦ 과명 : 두릅나무과

◦ 종명 : 인삼

◦ 학명 : Panax ginseng C.A. Meyer

◦ 영명 : Wild ginseng, Forest ginseng, Cultivated ginseng in the forest

◦ 정의 : 산양삼은 산지에서 파종하거나 산지에서 양묘한 종묘를 이식하여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에 가깝게 키우는 삼을 말한다.

2. 법적 분류

◦ 산양삼은「산지관리법」제2조 제1호의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생산되는 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으로「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특별관리

임산물”이다.

◦ 산양삼은 재배지 선정부터 종자, 종묘, 식재, 재배관리, 품질검사, 유통

등 모든 과정이「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ㆍ

감독되고 있으며 산지(林間)에서 파종 또는 이식하여 인위적 시설 없

이 재배한 것이다.
※ 참고 : 인삼은「인삼 산업법」규정에 의하여 농지(田, 畓)에서 인위적인 토

양개량과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재배한 것.

<산양삼>

    
<인 삼>

3. 산양삼 부위별 명칭

3-1. 산양삼의 생장부위별 명칭과 생육특성 및 역할

딸(열매)

꽃대(화경)

구(잎자루)

잎

삼대(경)

삼대(경)
싹눈(비녀꼭지

턱수

뇌두(삼머리)

횡치(가락지)

몸통(주근)

지근

세근

◦ 열매 : 딸이라고도 하며 씨앗을 일컫는 말이다.

◦ 꽃대 : 화경이라고도 하며 삼대(경)끝에서 열매까지의 부위를 말한다.

◦ 구 : 잎자루이며 삼대와 잎이 연결된 줄기로 뿌리의 생육상태에 따라

최대 5～7구까지 형성된다.

◦ 잎 : 보통 3～5엽으로 광합성을 통한 단백질 등을 형성한다.

◦ 삼대(경) : 잎에서 뿌리로 영양분을 공급한다.

◦ 싹눈 : 비녀꼭지라고도 하며 이듬해에 나오는 새싹(눈)을 말한다.

◦ 턱수 : 뇌두에서 발달된 뿌리이다. ※ 삼 뿌리로 발달되기도 한다.

◦ 뇌두 : 삼의 머리를 일컫는 것으로 뿌리와 삼대의 연결부위를 말하며,

보통 1년에 1마디씩 형성되어 자란 년 수를 나타내기도 한다.

◦ 횡치 : 삼의 동체에 주름이 형성되는 것으로 가락지라고도 하며 연근이

오래되면 주름의 골이 깊고 그 수가 많아지기도 한다.

◦ 몸통 : 동체라 불리며 삼의 주된 뿌리 부분을 말한다.

◦ 지근 : 몸통(주근)과 세근을 연결하는 뿌리를 말한다.

◦ 세근 : 영양분을 흡수하는 곳으로 뿌리 성장 시 발생하여 성장을 멈추면

떨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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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육 단계별 온도 적응성

4-1. 산양삼 생장기간

◦ 발아부터 낙엽까지 생장기간은 해발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3월 상순～10월 상순까지 성장한다.

4-2. 연 평균기온

◦ 연 평균기온은 0～10℃가 적합하고 여름기온은 20～25℃가 적절하다.

◦ 산양삼은 30℃이상의 기온에서는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호흡작용으로

인해 저장 중인 양분소모가 커 생리적 장해를 일으킨다.

◦ 35℃에 24시간 이상, 30℃에 7일 이상 지속될 경우 고온장해를 받으며

반면, 내한성은 강하다.

4-3. 생육단계별 생육기간과 적정온도

◦ 씨눈 틔우기 단계 : 7월 하순～11월 중순, 약 100일로 적정온도는

5～20℃이다.

◦ 발아 단계 : 3월 상ㆍ중순으로 이때 적정온도는 5～15℃이다.

◦ 출아 단계 : 3월 하순～4월 상순으로 적정온도는 5～15℃이다.

◦ 전엽 단계 : 4월 중순～5월 상순으로 적정온도는 10～20℃이다.

◦ 개화 및 결실 단계 : 5월 중순～6월 하순으로 적정온도는 20～25℃이다.

<발아> <출아> <전엽>

<개화> <결실> <홍숙>

5. 생육 및 생장특성

◦ 산양삼은 뿌리가 다 떨어져 나가고 뇌두 부분만 있어도 스스로 치유

하여 성장을 하므로 타 작물에 비하여 자가 치유력이 매우 강한다.

◦ 환경조건이 맞지 않으면 성장조건이 맞을 때까지 휴면 후 성장한다.

◦ 산양삼의 연근별 성장은 보통 1년차는 1구 3엽, 2년차는 1구 5엽, 3년차는

2구 3엽, 5엽, 4년차는 2구에 각 5엽이 출수되는데 4년차부터 영양

상태에 따라 구(줄기)의 형성 수가 달라진다.

◦ 특히, 환경조건이 부적합하면 2년차, 3년차도 3엽으로 출수하기도 한

다.

◦ 파종 재배의 경우 대부분 5～6년 이상이 되면 개화하여 열매를 맺는데

초기엔 2～3개, 다음해부터 6～7개의 열매를 맺는 등 해마다 그 수가

늘어난다.

◦ 반면, 종근의 이식재배는 3년생부터 열매를 맺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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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배 적지 환경

1. 기 후

◦ 여름철 비교적 서늘한 곳으로 기온은 25℃이하가 좋으며 기온이 높을
경우 고온장해를 받을 수 있음.

◦ 시원한 바람이 불고 햇빛이 산란(부서져)되어 비치는 곳.

◦ 겨우내 눈이 쌓여 있는 곳.

2. 지형조건

◦ 지 형 : 곡간지, 산록경사지, 저 구릉지인 곳이 비교적 적지이며
침수 우려 및 환경오염의 위험이 없는 곳.

◦ 사면방향 : 재배지의 조건이 합당할 경우 경사방향은 가리지 않으나
동일 조건이면 북향, 북동향, 북서향, 동향이 적합.

◦ 해 발 고 : 기후가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고지대

※ 해발고가 낮을 경우 병충해, 조류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임 상 :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의 모든 임상에서 재배가 가능
하나 그 중 침활혼효림이 적지임.

◦ 경 사 : 자연배수가 잘되는 경사진 곳.
※ 산지관리법 은 산지경사 30゜이상을 경작지로 인정하지 않음.

3. 토 양

◦ 낙엽이 많이 쌓인 비옥한 부식질의 임지로

속흙과 겉흙의 구분이 되는 곳.]

◦ 산도는 pH 5.5 내외의 토양.

◦ 토양 습도는 흙을 손으로 꽉 쥐었을 때

쉽게 부서지지 않는 정도.

◦ 마사토 등 미숙한 토양은 피할 것.

◦ 토양의 유효 토심은 15㎝ 이상.

◦ 토심이 깊고 배수와 통기가 잘되는 곳.

4. 햇빛 요구도

◦ 상대조도 : 나지에 대비하여 10～30%가 적정.

◦ 임내조도 : 2,000～20,000 lux로 재배지 환경 및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산양삼 연령에 따라 햇빛 요구도가 다름.

5. 상층부 임목과 울폐도(광량)

◦ 상층부 수관을 이루는 임목의 수고는 10m 내외인 곳.

◦ 임상은 잎의 크기가 작은 낙엽활엽수림이 분포하고 있는 곳.

◦ 혼효림의 침엽수와 낙엽활엽수의 비율이 2 : 8 또는 1 : 9정도가 적절.

◦ 상층부 수관의 울폐도는 80～90%가 적절.

※ 산양삼의 생장연령에 따라 울폐도의 차별화가 요구됨.

<혼효림-상록 중, 울폐율 80～90%>

  
<활엽수림-낙엽 후, 울폐율 50%이하>

6. 재배 적지 기준

수 종
울폐도
(%)

경사도
(∘)

방 향
토양
경도
(㎜)

토성
상층목

흉고직경
(㎝)

수고
(m)

침활혼효림 80～90 15～30
북향, 북동향,
북서향, 동향

15미만
양토,

미사질 양토
및 사질양토

15
이상

10
이상



- 268 -

7. 생산적합성 조사

◦ 산양삼을 파종(식재)하기 위해서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7조의3(생산적합성조사) 및 시행규칙 제25조의2(특별

관리임산물 생산적합합성조사의 신청 등)에 의거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재배예정지 토양 및 종자(종묘를 포함)에 대하여 잔류농약검사를 받아야

한다.

8. 생산신고

◦ 산양삼을 생산하기 위하여「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및 시행규칙 제25조의3(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 등)」에 의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ㆍ군에 생산신고를 한 후

신고필증을 반드시 교부받아 생산한다.

※ 산양삼 생산신고 관련 첨부

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 1부.

③ 임야대장 1부.

④ 생산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1부.

Ⅲ. 재배 방법

1. 산지 정리작업

1-1. 예정지 작업

◦ 2년 동안 재배 예정지는 2년 정도 정리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이때 「산지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양삼 재배를

실시하는 전년 가을이나 당년 봄에 하층의 잡관목을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 정리작업은 먼저 임목의 가지치기 등을 통하여 상층부와 중층부를

포함한 울폐율이 80∼90%가 되도록 조절한 후 잡목과 잡초를 제거

하고 낙엽을 한쪽으로 모아 필요시 사용한다.

◦ 임목의 역지(力枝)이하 가지를 제거함으로서 원활한 통풍이 이루어져

산양삼의 생육에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상층부 임상의 투과율은 20% 정도로 조절하고 불량목과 관목류 등을

제거한다. 발생되는 산물은 산불예방과 산사태 등을 고려하여 등고선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1-2. 하층 잡초 관리

◦ 재배지에 잡초가 많을 경우 제거작업을 실시하는데 이때 산양삼 보다

웃자란 키가 큰 것만 제거한다.

◦ 동일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불어오는 주풍(바람)으로부터 보호받을 정도

의 하층식생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2. 산지 채종포 조성 및 관리

2-1. 준비작업

◦ 채종포는 우량 묘종삼 생산과 동시에 생력재배를 위해 필요하다.

◦ 산지 채종포는 재배를 시작하기 몇 년 전부터 준비한다.

◦ 흙은 우량 묘종삼 생산을 위하여 산지 내 배수가 잘되는 부엽토를 이

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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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성 및 관리방법

◦ 채종포는 재배 예정지와 인접된 곳에 설치면 제초 등 관리가 원활하다.

◦ 채종포의 이랑은 정해진 규격은 없으나 산지관리법 에 위반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조성한다.

3. 직파재배

3-1. 파종시기

◦ 씨눈 틔우기를 하지 않은 종자는 완숙되는 즉시 직파를 실시한다.

◦ 정선된 종자는 씨눈 틔우기를 한 후 당년 10∼11월에 파종하는 것이

적절하다.

◦ 삼포가 얼지 않으면 12월까지 파종이 가능하며 가을에 파종된 종자는

이듬해 봄에 발아한다.

◦ 가을 파종 시기를 놓쳤을 경우, 이듬해 봄 3월∼4월 파종을 실시한다.

◦ 더 늦은 시기에 파종할 경우 발아율이 저조하고 종자의 유실이 우려된다.

※ 이른 봄 파종을 위한 종자의 냉장보관 시 건조에 주의하고 파종

하는 날 햇빛이나 바람에 의한 건조피해에 주의한다.

3-2. 파종방법

3-2-1 산파종(흩어뿌림)

◦ 이식하지 않고 그대로 키울 경우에 실시하는 파종방법이다.

◦ 파종간격은 종자 간 서로 붙지 않을 정도로 흩어 뿌린다.

◦ 파종 전 산지 내 토양의 상층부는 흙이 나올 정도로 낙엽을 제거

하고 파종 후 부식토와 낙엽을 두께 2㎝정도 덮어준다.

◦ 파종량은 면적 99㎡(약 30평)에 보통 종자 1.0㎏ 정도가 소요되며

이때 재배지 면적은 입목을 포함한다.

※ ㎏당 종자 수 : 약 15,000립 내외

◦ 산파종은 종자의 양이 많아 소요되는 반면 노동력이 절감된다.

3-2-2 점파종

◦ 이식하지 않고 그대로 키울 경우 실시하는 파종방법이다.

◦ 1구에 보통 2～3립을 파종한다.

◦ 파종 간격은 좌우 5～20㎝ 정도의 여유를 두도록 한다.

◦ 고랑의 깊이는 2㎝정도로 하며 파종 후 부식토와 낙엽을 덮어준다.

◦ 점파종은 종자량이 적고 고르게 파종하고자 할 때 실시한다.

3-2-3 줄파종(골파종)

◦ 재배지에 골을 낸 다음 파종하는 방법이다.

◦ 종자는 서로 붙지 않게 줄(골)에 맞추어 뿌린 후 부식토(두께 2cm)와

낙엽을 덮어준다.

◦ 파종할 때 줄의 간격은 40～50㎝가 적절하다.

◦ 골이 등고선 방향이면 노동력과 관리에 편리하다.

3-3 묘종포 파종

◦ 산양삼을 재배하여 이식하기 전 묘종을 키우는 일정규모의 장소인

묘종포에 종자를 파종하는 방법이다.

◦ 묘종포는 집약적 관리가 가능하여 발아시기 조절과 건조 및 야생

동물의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4. 묘종삼(묘삼) 이식재배

4-1. 이식(식재)시기

◦ 봄 : 3～4월 동안 실시하며, 해동이 늦는 곳은 묘종삼의 보관에 유의한다.

◦ 가을 : 10～11월 동안 실시하고 이때 임지가 얼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 이식용 묘삼은 반드시 산지의 임간 내 파종상(묘포장)과 재배지의

1～2년 근을 선택하고 전답(田畓)의 묘근은 사용을 금함.

4-2. 이식(식재)작업

4-2-1. 이식방법(순서)

◦ 등고선 방향으로 골을 만든 후 삼의 머리 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15゜로 비스듬히 눕힌다.

◦ 골의 깊이는 보통 5㎝ 정도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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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식간격은 보통 가로는 5～10㎝, 세로(골 간격)는 30～40㎝로 이식

한다.

※ 일부 세로의 골을 만들지 않고 이식하는 경우도 있음.

◦ 이식 후 1～2㎝ 두께로 복토를 실시하여 동계 서리피해를 예방한다.

◦ 새싹이 나올 때까지 가뭄 또는 서리피해 방지를 위하여 낙엽을 덮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흙을 두껍지 않게 덮는다.

4-2-2. 작업 시 유의사항

◦ 묘종삼 재배지의 경우 토양에 탄산가스가 많으면 뿌리아 뇌두가

불량해 지므로 이식하기 전 부엽토를 뒤집어 주어 탄산가스 축적을

막아준다.

◦ 산양삼의 뿌리(지근. 세근)는 산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토양표면까지

뻗어 나오므로 사후관리 시 주의가 필요하다.

◦ 재배지내 토양이 답압에 의하여 굳어지면 산소 부족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

◦ 묘종삼 이식(식재) 밀도는 생존율이 낮음을 고려하여 밀식재배가

유리하다.

4-3. 묘종삼

4-3-1. 선별기준

◦ 뇌두가 건실하고, 싹이 트지 않고, 병증 및 상처가 없는 것.

4-3-2. 묘종삼 보관

◦ 선별된 묘종삼은 옮겨심기 전까지 열전도가 잘 안 되는 종이상자

등에 담아 신문지 등으로 덮고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서 보관한다.

4-3-3. 채굴시기

◦ 가을 이식의 묘종삼은 싹눈(비녀꼭지)이 충분하게 발달(완숙)하면

즉시 채굴하여이식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발고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적절한 시기조절이 필요하다.

◦ 봄 이식의 경우 묘종삼이 싹트기 전 실시하며, 환경에 따라 시기조절이

필요한데 토양이 얼어 있어 채굴이 곤란 할 경우 낙엽을 걷어내어

햇볕을 쬐인 다음 토양이 녹은 후 채굴한다.

4-3-4. 채굴 방법

◦ 묘종삼이 상하지 않도록 채굴하고, 채굴 된 묘종삼은 건조되지 않도록

그늘진 선별장에 신속히 운반한다.

<줄파종> <이식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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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재배관리

1. 재배지 관리

◦ 일반적으로 자연재배법을 시행하되 제초 및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인위적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 사람에 의한 답압 피해를 예방하고,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순찰을

중심으로 재배지 관리한다.

2. 하층식생 관리

◦ 하층식생이 무성할 경우 삼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적당히 제거한다.

◦ 반면, 하층관목, 초본 및 낙엽을 모두 제거하면 우기시 물방울이 땅에

떨어지면서 삼의 잎 뒷면에 흙탕물이 튀어 기공이 막혀 생육저하와

토양의 온ㆍ습도 유지가 불안정해지는 등 문제가 제기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하층식생을 남겨 둔 경우>         <하층식생을 제거한 경우>

3. 병해충 피해 및 방제

3-1. 병해충 피해

◦ 병해는 유묘기에 입고병, 성묘기에 역병과 탄저병이 발생한다.

◦ 그 외 노린재 등 해충 피해와 토양 내 선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다.

3-2. 병해충 방제

◦ 산양삼은 자연재배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병해충의 피해가 극심

할 경우 기존 재배지의 생존한 우량한 묘를 인근의 청정 재배지로

이식하여 피해 확산을 예방한다.

◦ 연작의 피해를 고려하여 관리를 실시한다.

4. 야생동물 피해 및 방제

4-1. 방제 목적

◦ 산양삼은 야생동물(산짐승 및 설치류 등)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서

성공여부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 땅 쥐와 두더지 등은 지하에서 주로 활동하며 산양삼의 종자나 뿌리를

좋아하므로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다.

4-2. 방제 방법

◦ 재배 예정지는 2년간 관리한 후 산양삼을 파종, 이식하기 전 땅굴

속에 파이프를 매설, 전자파 쥐 퇴치기 등을 설치한다.

◦ 토끼와 멧돼지의 피해방지는 재배 외곽에 철망이나 철사를 120㎝

높이로 설치하고 칼라 차광막을 둘러 친 후 하단부를 돌과 흙으로

고정한다.

◦ 청설모와 다람쥐는 쥐덫을 이용하여 피해를 예방한다.

◦ 조류(비둘기, 꿩, 까치, 어치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조망

설치, 조류기피증 약제 투여 등을 사용한다.

※ 야생동물 피해 방지는 천적 이용, 쥐덫, 코팅철망 등을 사용하며 최근엔

전기목책(울타리)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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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코팅철망> <쥐덫> <전자파 쥐 퇴취기>

4-3. 방제효과

◦ 산양삼 재배는 재배적지 선택과 사후관리, 기후 등에 따라 생산량

창이가 있을 수 있으나, 야생동물(멧돼지. 쥐. 두더지 등) 피해 방지용

울타리, 관수 등 관리시설을 통하여 수확량이 증대될 수 있다.

제 5 장 종자관리

1. 종자 선별 및 채취 시기

1-1. 좋은 종자 선별법

◦ 씨알의 크기가 고르고 통통한 것.

<우량종자 채취 직후> <종자단면 확대>

1-2. 종자 선정 기준

◦ 청정 산양삼 생산은 재배지 환경은 물론 종자(종묘 포함)의 잔류농약

검사를 통한 생산적합성조사가 필요하다.

◦ 생산적합성조사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제1항에 의거 특별관리임산물의 임산물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전문기관, 임촉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생산적합성조사를 실시한 검정된 결과가 첨부된 종자를 사용한다.

1-3. 종자 채취시기

◦ 종자의 채취는 보통 7월 하순부터 8월

하순까지 실시한다.

<열매(종자) 채취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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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과육 제거 방법

◦ 서늘하고 그늘진 곳(20℃ 이하)에서 산양삼 과육을 망사 자루에 넣고

비벼서 흘러가는 물에 껍질을 제거한다.

<종자 과육제거 전>

   
<종자 과육제거 후>

2. 씨눈 틔우기(개갑)

2-1. 목적

◦ 종자의 껍질(종피)을 인위적으로 열어주어 발아를 촉진하고 균일한

발아 속도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2. 씨눈 틔우기 방법(순서)

① 종자 채취 즉시 과육을 제거한다.

② 깨끗한 물에 세척한다.

③ 종자 : 모래 = 1 : 3 비율로 섞니다.

④ 종자를 그물망 등에 넣어 씨눈 틔우기를 한다.

⑤ 이때 그늘지고 물 빠짐이 좋은 곳에서 인위적인 관수(1일 1회, 약

100일) 또는 노천매장(약 100일 정도)을 실시한다.

자 갈

모 래

씨 앗
+

모 래

모 래

굵은모래

자 갈

10cm

10cm

50cm
이내

10cm

15cm

10cm

배수구

종자:모래

1 : 3

<씨눈 틔우기 모식도>

2-3. 종자 씨눈 틔우기

◦ 씨눈 틔우기 시기는 7월 ～ 8월에 실시한다.

◦ 산양삼 종자는 중복휴면(물리적 + 생리적)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100일 이상 저온습사 층적처리 시 휴면이 타파된다.

◦ 과육탈피 후 용기에 종자와 모래를 혼합(종자:모래 = 1:3)하여 매장한다.

◦ 씨눈 틔우기 한 종자의 경우 파종 후 환경조건에 따라 2～3년 후

발아되는 경우도 하며, 특히 건조한 임지는 씨눈 틔우기 한 종자라도

씨눈 틔우기 전단계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다.

<씨눈 틔우기 전>

  
<씨눈 틔우기 후>

2-4. 발아 후 종자 관리

◦ 발아된 종자는 용기에서 꺼내어 모래와 분리한 다음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 습윤상태로 보관하여 적절한 시기에 파종한다.

◦ 가을에 파종을 하지 못한 경우 모래와 혼합하여 노지에 묻어 보관

하여 이듬해 파종하는데 가을 파종에 비하여 발아율이 떨어진다.

◦ 발아가 미흡한 종자는 별도 용기에 넣어 20℃에서 4～7일 저장하면

발아율이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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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수확

1. 수확 연령 및 산양삼 선별

1-1. 종자 및 종묘 채취

◦ 종자와 종묘는 재배방법(파종, 이식), 생육환경 등에 따라 채취시기가

다르다.

◦ 보통 7년생 이후의 건실한 삼에서 채취한다.

1-2. 수확기 연령

◦ 경영목표와 판매목적에 따라 수확시기가 다르다.

◦ 연령이 13～15년생 이상을 생산하면 경제적 가치가 높다.
※ 13년생 이상이 최고 상품이지만 자연재배의 10년 후 수확량이 당초 계획량

보다 약 90% 정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 산양삼 시장의 거래 단위는 1본(뿌리)으로 거래되고 있다.

1-3. 산양삼 선별 기준

◦ 잔뿌리가 많고 길이가 길 것.

◦ 뇌두는 길고 가늘 것.

◦ 뿌리의 표피는 황금색이거나 회백색인 것.

◦ 병해충의 피해 흔적과 상처가 없는 깨끗한 것.

1-4. 수확 시기 및 방법

◦ 출엽 후 개화 직전까지 잎과 열매가 있는 상태로 수확한다.

◦ 산양삼 수확 시 삼의 잔뿌리가 상하지 않게 조심하여 채심(채굴) 한다.

1-5. 산양삼과 외국삼의 구분

◦ 산양삼과 외국삼인 전칠삼(중국), 화기삼(미국, 캐나다)과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산양삼 전칠삼(삼칠삼) 화기삼

학 명 Panax ginseng Panax bipinnatifidus Panax trifolius

생산지 한국 중국 미국, 캐나다

특 징

∘ 뇌두가 조밀하고
몸통의 주름은 선명
하며 약통과 뿌리는
황금색을 뛰고
잔뿌리가 길고 질김

∘ 몸통이 울퉁불퉁
하고 검은색을 뛰고
있음

∘ 고려인삼에 비하여
주근(뿌리)이 짧고
단순한 형상을
가지고 있음

형 상

2. 수확 후 관리

2-1. 저장기간 및 방법

◦ 잎이 떨어진 후 채취한 근삼(뿌리)은 수태(이끼)를 이용할 경우 약 5℃의
저장고에서 30일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

◦ 동절기 판매를 위하여 장기간 보관할 경우 단열이 되는 상자에 적절한
수분이 있는 이끼를 상, 하로 덮은 후 1℃ 정도(얼지 않을 정도의)의
저온장소에 보관한다.

2-2. 포장 및 품질표시

◦ 산양삼은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판매 또는
통관하고자 할 경우 생산자, 수입자, 판매자는 반드시 정해진 규격
(직육면체 상자, 길이 20㎝ × 너비 10㎝ × 높이 3㎝ 이상)으로 포장한다.

◦ 품질표시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5조의9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제작한 품질검사 합격증 스티커를 규격화된 포장
상자의 윗면 또는 측면에 반드시 부착한다.

◦ 이때, 품질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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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산양삼 재배력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순별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생
육
과
정

월동기 발아기 출아기 전엽기 개화기 결실기 홍숙 및 낙과기 낙엽기 휴면기 월동기

월동기 씨눈 신장기
지근, 세근 발생 및
뿌리 신장기

뿌리 비대기 씨눈 신장기 월동기

주
요
작
업

파종 채종(완숙 열매 직파) 파종

이식 이식

씨눈 틔우기(개갑)

주
요
기
술

작업-1; 재배준비 작업-2; 재배지 조성 작업-3; 종자관리 작업-4; 파종 및 이식 작업-5; 재배관리 작업-6; 수확 및 저장

∙ 재배 예정지 탐색

- 기후, 지형, 토양

조건 고려 후 선정

∙ 재배 적합성 검사

- 토양검사 등 실시

∙ 상층부 임목 정리

∙ 하층 잡관목 제거

∙ 채종포 조성ㆍ관리

∙ 토양 뒤집기

∙ 과육 제거

∙ 씌눈 틔우기(개갑)

∙ 발아된 종자 관리

∙ 과육 완숙 시 직파

∙ 씌눈틔운 종자 파종

- 산파종, 줄파종, 점파종

∙ 이식 : 등고선 방향

∙ 사람, 야생동물 등

피해방지 안전장치 설치

∙ 하층 식생 관리

∙ 수확

- 잔뿌리 손상 주의

∙ 저장방법

- 약 5℃ 저온 상

수태(이끼) 이용 보관

※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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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산물 표준규격

제 정 2012. 4.23. 고시 제2012-28호

개 정 2014. 2.21. 고시 제2014-21호

개 정 2017. 2.10. 고시 제2017-15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

하여 임산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규격품"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정한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다만,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포장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2. "포장규격"이란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을 말한다.

3. "등급규격"이란 임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수량, 크기,

색택, 신선도, 건조도, 가벼운 결점, 성분함량 또는 선별상태 등 품질

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규격을 정한 것을 말한다.

4. "거래단위"란 임산물의 거래 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

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를 말한다.

5. "포장치수"란 포장재 바깥치수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

6. "겉포장"이란 산물 또는 속포장한 임산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한

포장을 말한다.

7. "속포장"이란 소비자가 구매하기 편리하도록 겉포장 속에 들어있는

포장을 말한다.

8. "포장재료"란 임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써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골판지, 그물망, 폴리에틸렌대(P·E대), 직물제

포대(P·P대), 종이, 발포 폴리스티렌(스티로폼) 등을 말한다.

제3조(거래단위) ① 임산물의 표준거래단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품목별 최소 거래단위 미만 또는 최대 거래단위 이상은 거래 당사

자간의 협의 또는 시장 유통여건에 따라 다른 거래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포장치수) ① 임산물의 포장치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KS T 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 계열치수

2. 별표 2에서 정하는 골판지 상자, 지대, 폴리에틸렌대(P·E대), 직물제

포대(P·P대), 그물망,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 상자·금속재 상자,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의 포장규격

3. T11형(1,100×1,100㎜) 또는 T12형(1,200×1,000㎜) 파렛트의 평면 적

재효율이 90% 이상인 것

② 골판지 상자,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의 높이는 해당 임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한다.

제5조(포장치수의 허용범위) ① 골판지 상자의 포장치수 중 길이, 너비의

허용범위는 ±2.5%로 한다.

② 그물망, 직물제 포대(P.P대), 폴리에틸렌대(P.E대)의 포장치수 허용

범위는 길이의 ±10%, 너비의 ±10㎜, 지대의 경우에는 각각 길이·너비의

±5㎜,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의 경우는 길이·너비의 ±2㎜로 한다.

③ 플라스틱 상자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각각 길이·너비·높이의 ±3㎜로

한다.

④ 속포장의 규격은 사용자가 적정하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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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포장재 표시중량의 허용범위) ① 골판지상자, 폴리에틸렌대

(P·E대), 지대,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의 경우 ±5%로 한다.

② 직물제 포대(P·P대), 그물망의 경우 ±10%로 한다.

제6조(포장방법) ① 포장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보이도록 개방형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적재하는데 용이하

여야 한다.

② 골판지 상자의 포장설계는 한국산업표준(KS T 1006)에서 정한 골

판지 상자 형식을 적용한다.

제7조(포장재료 기준 및 시험방법) 포장재료의 기준 및 시험방법은 별표3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8조(표시방법)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제9조(등급규격) 임산물 종류별 등급규격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표준규격 특례) 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품종은 유사 품목 또는 품종의 표준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품위계측·감정방법) ① 등급규격의 항목별 품위계측 및 감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 검사·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

을 준용한다.

② 계측에 사용하는 표준체의 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

검사용 기계기구의 규격 및 물품관리요령」에 따른다.

제12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2-28호, 2012. 4.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장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생산한 임

산물은 출하가 완료될 때까지 종전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제작된 포장재는 고시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산림청고시 제2007-124호(2007.11.1) 임산물 표준

규격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제2014-21호, 2014. 2.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7-15호, 2017. 2.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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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임산물의 표준거래 단위(제3조 관련)

종 류 품 목 표 준 거 래 단 위

수

실

류

밤 1kg, 2kg, 4kg, 5kg, 8kg, 10kg, 20kg, 40kg
건 대 추 1kg, 2kg, 3kg, 4kg, 5kg, 10kg, 15kg
생 대 추 1kg, 2kg, 3kg, 4kg, 5kg, 10kg, 15kg
곶 감 1kg, 1.5kg, 1.8kg, 2kg, 2.5kg, 3kg, 4kg, 5kg
떫 은 감 2.5kg, 5kg, 10kg, 15kg
홍 시 2.5kg, 5kg, 10kg, 15kg
깐 잣 140g, 200g, 300g, 500g, 1kg, 2kg, 5kg, 10kg
호 두 1kg, 2kg, 3kg, 4kg, 5kg, 10kg, 20kg
은 행 5kg, 10kg, 20kg
다 래 3kg, 5kg, 10kg
복 분 자 3kg, 5kg
산 딸 기 3kg, 5kg
석 류 3kg, 5kg, 10kg

버

섯

류

건 표 고 500g, 600g, 800g, 1kg, 5kg
생 표 고 1kg, 2kg, 4kg, 8kg, 12kg, 16kg, 20kg
송 이 1kg, 2kg, 4kg, 8kg
건꽃송이 50g, 100g, 200g, 500g
생꽃송이 1kg, 3kg, 5kg

산
나

물

류

건취나물 100g, 500g, 1kg, 2kg, 3kg, 4kg, 5kg, 10kg
생취나물 1kg, 2kg, 3kg, 4kg, 5kg, 10kg, 20kg
건고사리 100g, 300g, 500g, 1kg, 2kg, 3kg, 4kg, 5kg
생고사리 5kg, 10kg
더 덕 1kg, 2kg 3kg, 4kg, 5kg, 10kg, 20kg
생도라지 1kg, 2kg 3kg, 4kg, 5kg, 10kg, 20kg
두 릅 1kg, 2kg 3kg, 4kg, 5kg, 9kg, 10kg
죽 순 1kg, 3kg, 5kg

건고려엉컹퀴(곤드레) 100g, 500g, 1kg, 2kg, 3kg, 4kg, 5kg, 10kg
생고려엉컹퀴(곤드레) 1kg, 2kg, 3kg, 4kg, 5kg, 10kg, 20kg

약

용

류

건오미자 100g, 200g, 300g, 500g, 600g, 1kg, 30kg
생오미자 1kg, 3kg, 5kg, 10kg, 20kg
건산수유 150g, 300g, 500g, 600g, 1kg, 3kg, 5kg
건구기자 300g, 500g, 600g, 1kg, 2kg, 3kg, 15kg

기타 수 액 500㎖, 1.5ℓ, 4.5ℓ, 9ℓ, 18ℓ

※ 품목별 최소단위 미만 또는 최대 거래단위 이상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시장유통
여건에 따라 다른 거래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2]

임산물용 포장치수(제4조 관련)

1. 골판지 상자

일련번호 포장치수(길이㎜×너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300×350

1,010×360

1,025×533

825×275

554×246

545×335

530×350

520×280

510×360

500×366

450×305

440×310

430×320

423×254

420×325

415×260

400×300

391×317

366×260

350×350

350×250

330×256

300×175

22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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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대

일련번호 포장치수(길이㎜×너비㎜)

1
2

3

550×300(절입 75㎜)
650×380(절입 75㎜)

650×420(절입 75㎜)

3. 폴리에틸렌대(P.E대), 직물제 포대(P.P대), 그물망

일련번호 포장치수(길이㎜×너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470×700

1,010×610

950×650

900×700

860×460

850×610

850×570

850×550

830×560

800×500

800×420

770×610

770×470

770×380

750×330

720×510

720×340

700×500

690×450

670×500

670×340

650×430

650×250

일련번호 포장치수(길이㎜×너비㎜)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640×550
640×390
600×530
600×500
600×470
600×400
600×380
590×370
570×380
570×350
560×460
550×430
530×200
520×320
510×350
510×240
470×340
470×270
470×240
450×320
400×530
400×490
400×440
400×400
400×240
400×180
300×195
290×190
250×150
240×170
235×140
230×120
21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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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플라스틱 상자

일련번호 포장치수(길이㎜×너비㎜ ×높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100×1,100×200

1,010×360×240

720×470×330

660×440×245

560×510×330

560×510×230

550×366×320

550×336×245

550×366×230

550×366×180

550×366×155

366×275×155

5. 다단식 목재 상자ㆍ금속재 상자

일련번호 포장치수(길이㎜×너비㎜×높이㎜)

1 1,100×1,100×200

6.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

일련번호 포장치수(길이㎜×너비㎜×높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535×340

450×310

440×310

410×340

348×250

360×260

355×258

350×264

350×240

349×249

365×250

302×232

280×220

265×203

257×190

250×195

250×190

19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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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포장재료의 기준 및 시험방법(제7조 관련)

포장재료는 식품위생법 에 따른 용기ㆍ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골판지 상자

표시단량 2kg 미만
2kg 이상
10kg 미만

10kg 이상
15kg 미만

15kg 이상

골판지종류
양면골판지
1종

양면골판지
2종

이중양면골판지
1종

이중양면골판지
2종

※ 골판지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KS T 1018(상업 포장용 미세골 골판지),
KS T 1034(외부 포장용 골판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P.E대(폴리에틸렌대)

표시단량 5kg 미만
5kg 이상
10kg 미만

10kg 이상
15kg 미만

15kg 이상

P.E 두께 0.03㎜이상 0.05㎜이상 0.07㎜이상 0.10㎜이상

※ P.E대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KS T 1093(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P.P대(직물제 포대)

섬도
(tex)

인장강도
(N)

봉합실
인장강도(N)

직조밀도
(올/5cm)

기 타

100±1 29이상 39이상 20±2
원단의 위사 너비는 4∼6mm 이내로
접혀진원사로제작한다.

※ P P대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KS T 1015(포대용 폴리올레핀
연신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표시단량별 그물망의 무게

표시단량 5kg 미만
5kg 이상
10kg 미만

10kg 이상
15kg 미만

15kg 이상

포장재무게 15g이상 25g이상 35g이상 45g이상

※ 원단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모노필라멘트계이며, 메리야스상으로 직조한 것

5. 지대

◦ 원지의 품질은 KS M 7501(크라프트지) 지대용 평량 80g/㎡에 따르며,

거래단위 10kg미만은 2～3겹, 10kg이상～20kg미만은 3겹, 20kg이상은

4겹으로 한다.

6. 플라스틱 상자

◦ 플라스틱 상자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KS T 1081(플라스틱제

운반용 회수용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6.3의 압축강도는 표 2

‘압축 하중 종별’에서 4m를 적용한다.

7.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

◦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KS T 1045(포장용

발포 폴리스티렌 완충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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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제8조 관련)

표준규격품을 출하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

규격품” 문구와 함께 품목, 산지, 품종, 등급, 무게 또는 개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포장 외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단, 품

종을 표시하는 방법과 무게 또는 개수의 표시방법은 아래의 3항 및 4항과

같다.

① 표시양식(예시)

표준규격품

표 시 사 항

등 급 품 종

산 지 무게(개수) kg( 개)

※ 품목,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는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② 일반적인 표시방법

㉠ 표시사항은 가급적 한 곳에 일괄표시 하여야 한다.

㉡ 품목의특성, 포장재의종류및크기등에따라양식의크기와글자의크기는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위 표시사항 외에 추가 표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할 수 있다.

③ 품종을 표시하는 방법 : 품종명 또는 계통명을 표시할 수 있다.

④ 무게 또는 개수의 표시 방법 : 무게 또는 개수를 표시한다.

※ 무게 또는 개수의 표시는 표준거래 단위에 맞아야 한다.

[별표5]

임산물의 종류별 등급규격(제9조 관련)

1. 수실류

1) 밤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5%이하인 것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
의혼입이10%이하인것

‘특, 상’에미달하는것

모양 품종 고유의 모양이 양호하며 윤기
가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모양이 양호하며
윤기가 양호한 것

가벼운
결 점 없는 것 5%이하인 것

무게
또는
생율
직경

무게구분표상에서 M 이상인 것 적용하지 않음
적용하지 않음

<정 의>

(1) 백분율(%) : 전량에 대한 개수 비율을 말한다.

(2) 가벼운 결점

① 병충해, 상해의 피해가 경미한 것

② 기형과, 쌍동밤(쪽밤)등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③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나) 무게 구분

구분/호칭 2L
(특대)

L
(대)

M
(중)

S
(소)

1개의 무게
(g) 25 이상 16 이상

25 미만
13 이상
16 미만 13 미만

생율 기준직경
(mm) 38 이상 33 이상

38 미만
30 이상
33 미만 30 미만

※ 구분항목의 무게 또는 직경 중 선택 적용 가능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 283 -

2) 건대추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크기 구분표상 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

이 5%이하인 것

크기 구분표상 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

이 10%이하인 것

‘특, 상’에 미

달하는 것

모양 품종고유의모양을갖추고윤기가뛰어나며

건조상태가적당한것

품종고유의모양을갖추고윤기가뛰어난것

크기 크기 구분표의 M 이상인 것 적용하지 않음 적용하지않음

수분 20%이하인 것 20%이하인 것 20%이하

가벼운

결점
1%이하인 것 5%이하인 것

‘특, 상’에 미

달하는 것

<정 의>

(1) 백분율(%) : 전량에 대한 개수 비율을 말한다.

(2) 가벼운 결점 : 미숙과, 열과, 병충해과 기타 이물이 들어있거나 변색이 심한

것 등으로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나) 크기 구분

구분/호칭
3L

(특특대)

2L

(특대)

L

(대)

M

(중)

S

(소)

100g당 개수
(개)

15 미만
15 이상
26 미만

26 이상

36 미만

36 이상

56 미만
56 이상

크기
(mm)

30 이상
28 이상
30 미만

26 이상

28 미만

24 이상

26 미만
24 미만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3) 생대추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무게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

의 혼입이 5% 이하인 것

무게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

의혼입이 10%이하인 것

‘특, 상’에미달하는것

색택
품종고유의 색택으로 착색된 정

도가 균일한 것

품종고유의 색택으로 착색된 정

도가 균일한 것

모양
품종고유의모양이뛰어나며균

일한 것

품종고유의모양이양호하며대

체로 균일한 것

당도 28 B〫x 이상 적용하지 않음

가벼운 결점 없는 것 5%이하인 것 10%이하인 것

무게

또는 크기

무게구분표상에서 M 이상인

것
적용하지 않음 적용하지 않음

<정 의>

(1)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비율을 말한다.

(2) 가벼운 결점 : 병충해과, 상해과(열과, 자상, 압상 등)의 정도가 경미한 것

나) 무게 구분

구분/호칭
3L

(특특대)

2L

(특대)

L

(대)

M

(중)

S

(소)

1개의 무게
(g)

18 이상
15 이상

18 미만

12 이상

15 미만

10 이상

12 미만
10 미만

크기
(mm)

30 이상
28 이상

30 미만

26 이상

28 미만

24 이상

26 미만
24 미만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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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떪은 감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5%이하인 것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이하인 것

‘특, 상’에 미달

하는 것

색택
품종 고유의 색택으로 착색 정도가

뛰어나며 균일한 것

품종 고유의 색택으로 착색정도가

양호하며 균일한 것

모양 품종 고유의 모양이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모양이 양호한 것

당도 17 B〫x 이상 적용하지 않음 적용하지 않음

가벼운

결점
없는 것 3%이하인 것 5%이하인 것

<정 의>

(1) 백분율(%) : 전량에 대한 개수 비율을 말한다.

(2) 가벼운 결점 : 이품종, 부패 및 변질, 미숙과, 병충해과, 상해과, 기타 손상

된 것 등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나) 무게 구분

구분 품종/호칭
3L

(특특대)
2L
(특대)

L
(대)

M
(중)

S
(소)

1개의

기준무게

(g)

갑주백목, 월하시 및 이와

유사한 품종
380이상

300이상

380미만

250이상

300미만

200이상

250미만
200미만

고종시, 사곡시 및 이와 크기가

유사한 품종
250이상

200이상

250미만

150이상

200미만
150미만

청도반시, 평핵무및이와 크기가

유사한 품종
220이상

180이상

220미만

130이상

180미만
130미만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5) 홍시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 통

고르기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5%이하인 것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이하인 것

‘특, 상’에미달하는
것

색택
품종 고유의 색택으로 착색 정도가
뛰어난 것

품종고유의색택으로착색이양호
한 것

모양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표면이 매
끈하며 탄력이 있는 것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표면이 매
끈하며 탄력이 있는 것

당도 17 B〫x 이상 적용하지 않음 적용하지 않음

가벼운
결점

없는 것 3%이하인 것 5%이하인 것

<정 의>

(1) 백분율(%) : 전량에 대한 개수 비율을 말한다.

(2) 가벼운 결점 : 이품종, 부패 및 변질, 미숙과, 병충해과, 상해과, 기타 손상된

것 등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나) 무게 구분

구분 품종/호칭
3L

(특특대)
2L
(특대)

L
(대)

M
(중)

S
(소)

1개의
기준무게
(g)

갑주백목, 월하시 및 이와
유사한 품종

380이상
300이상
380미만

250이상
300미만

200이상
250미만

200미만

고종시, 사곡시 및 이와 크기
가 유사한 품종

250이상
200이상
250미만

150이상
200미만

150미만

청도반시, 평핵무 및 이와 크기
가 유사한 품종

220이상
180이상
220미만

130이상
180미만

130미만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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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곶감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2%이

하인 것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5%이

하인 것

‘특, 상’에미달하는것

색택 품종고유의색택이뛰어난것 품종고유의색택이양호한것

모양
모양이 균일하며 건조정도가 적

당한 것

모양이 균일하며 건조정도가 적

당한 것

가벼운

결점
3%이하인 것 5%이하인 것

당도
건시 - 40 B〫x 이상

반건시 - 35 B〫x 이상
적용하지 않음

수분
건시 - 25～35%

반건시 - 45～55%
적용하지 않음

※ 조건 : 건조제 또는 보존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정 의>

(1) 백분율(%) : 전량에 대한 개수 비율을 말한다.

(2) 가벼운 결점 : 손상된 것 등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나)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다)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7) 깐잣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형질
충실정도, 낟알의 모양과 고르기
가 뛰어난 것으로내피가 붙은 낟
알이없는것

충실정도, 낟알의 모양과 고르기
가뛰어난 것으로 내피가붙은낟
알이없는것

‘특, 상’에미달하는것

수분 건조정도가적당한것 건조정도가적당한것
건조 정도가 적당한
것

맛
고유의색깔고소한맛과향미가뛰
어나며, 쓴맛이없는것

고유의색깔고소한맛과향미가뛰
어나며, 쓴맛이없는것

‘특, 상’에미달하는것

파쇄립 3%이내 5%이내 10%이내

가벼운
결점

3%이하인것 5%이하인것 ‘특, 상’에미달하는것

크기
무게구분표상에서 M 이상인
것

적용하지않음 적용하지 않음

<정 의>

(1)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 비율을 말한다.

(2) 가벼운 결점

① 모양이 좋지 않거나 경미하게 금간 것

② 병충해의 피해 및 부패 또는 낟알이 변질된 것이 경미한 것

③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나) 크기 구분

구분/호칭 L
(대)

M
(중)

S
(소)

100립의 무게
(g)

18 이상
15 이상
18 미만

15 미만

※ 낟알의굵기에따른크기구분이불필요할경우에는크기구분을생략할수있다.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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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호두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다른 것의 혼입이 5%이
하인 것

별도로 정하는 무게 구분표상무
게가다른 것의 혼입이 10%이
하인 것

‘특, 상’에미달하는것

충실도
(인중율)

80%이상 80%이상

모양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균일하
며 적당하게 건조된 것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균일하
며 적당하게 건조된 것

가벼운
결점

3%이하인 것 5%이하인 것

무게 무게 구분표상에서 M 이상인 것 적용하지 않음 적용하지 않음

<정 의>

(1)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 비율을 말한다.

(2) 충실도(인중율) : 과실 중 과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3) 가벼운 결점

① 형상이 불량과, 외피 변색과 등 외관이 떨어지는 것

② 병충해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③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나) 무게 구분

구분/호칭 L
(대)

M
(중)

S
(소)

1립의 무게
(g)

15 이상
10 이상
15 미만

5 이상
10 미만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9) 은행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무게, 구분표
상무게가다른 것의 혼입이
5%이하인 것

별도로 정하는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다른것의 혼입이 10%
이하인 것

‘특, 상’에미달하
는것

모양
낟알의 모양이 균일하며 충실
정도가 뛰어난 것

낟알의 모양이 균일하며 충실
정도가 뛰어난 것

색택
고유의색깔을가진것으로윤기
가있는것

고유의색깔을가진것으로윤기
가있는것

가벼운
결점

1%이하인 것 3%이하인 것

무게
무게 구분표상에서 M 이상
인 것

적용하지 않음 적용하지 않음

<정 의>

(1)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 비율을 말한다.

(2) 가벼운 결점

① 형상이 불량과, 외피 변색과 등 외관이 떨어지는 것

② 병충해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③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나) 무게 구분

구분/호칭 L
(대)

M
(중)

S
(소)

1립의 무게
(g)

220 이상
150 이상
220 미만

150 미만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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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래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5%이하인 것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이하인 것

‘특, 상’에 미달

하는 것

색택 품종 고유의 색택이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색택이 양호한 것

모양 품종 고유의 모양이 뛰어난 것 품종고유의모양이양호한것

무게 무게 구분표상 L 이상인 것 무게구분표상 M이상인것

당도 15 B〫x 이상 적용하지않음

가벼운 결점 3%이하인 것 5%이하인 것 10%이하인 것

<정 의>

(1) 백분율(%) : 전량에 대한 갯수 비율을 말한다.

(2) 가벼운 결점

① 고유의 모양인 아닌 것

② 일소․약해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③ 병해충의 피해가 경미한 것

④ 중결점에 속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

⑤ 녹물에 오염되거나 이물이 붙어 있는 것

⑥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나) 무게 구분

구분
2L
(대)

L
(대)

M
(중)

S
(소)

1개의 기준무게

(g)
18 이상

15 이상

18 미만

10 이상

15 미만
10 미만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11) 복분자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5%이하인 것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이하인 것

‘특, 상’에 미달

하는 것

색택 품종 고유의 색택이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색택이 양호한 것

모양 품종 고유의 모양이 뛰어난 것 품종고유의모양이양호한것

무게 무게 구분표상 M 이상인 것 적용하지않음

당도 9.2 B〫x 이상 적용하지않음

가벼운

결점
5%이하인 것 10%이하인 것 20%이하인 것

<정 의>

(1)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 비율을 말한다.

(2) 중 결 점 : 부패 또는 변질, 미숙과, 병해충과, 상해과 등 결점의 정도가

중대한 것

(3) 가벼운 결점

①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②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나) 무게 구분

구분
L
(대)

M
(중)

S
(소)

1개의 기준무게
(g)

1.2 이상
0.9 이상

1.2 미만
0.9 미만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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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딸기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5%이하인 것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이하인 것

‘특, 상’에 미달하

는 것

색택 품종 고유의 색택이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색택이 양호한 것

모양 품종 고유의 모양이 뛰어난 것 품종고유의모양이양호한것

무게 무게 구분표상 M 이상인 것 적용하지않음

당도 8.2 B〫x 이상 적용하지않음

가벼운

결점
5%이하인 것 10%이하인 것 20%이하인 것

<정 의>

(1)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 비율을 말한다.

(2) 중 결 점 : 부패 또는 변질, 미숙과, 병해충과, 상해과 등 결점의 정도가

중대한 것

(3) 가벼운 결점

①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②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나) 무게 구분

구분 L
(대)

M
(중)

S
(소)

1개의 기준무게
(g)

2.2 이상
1.8 이상

2.2 미만
1.8 미만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13) 석류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
의 혼입이 5%이하인 것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
의 혼입이 10%이하인 것

‘특, 상’에 미달하
는 것

무게 무게 구분표상 L 이상인 것 무게 구분표상 M 이상인 것

색택 품종 고유의 색택이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색택이 양호한 것

모양
표면이 매끈하고 품종 고유의
모양이 뛰어난 것

표면이 매끈하고 품종고유의
모양이양호한것

중결점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
(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가벼운 결점 3%이하인 것 5%이하인 것 20%이하인 것

<정 의>

(1) 백분율(%) : 전량에 대한 개수 비율을 말한다.

(2) 중 결 점 : 부패 또는 변질, 병해충 피해가 있는 것, 형상불량이 심한 것

등 결점의 정도가 중대한 것

(3) 가벼운 결점

①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② 병충해 피해가 경미한 것

③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나) 무게 구분

구분
2L
(특대)

L
(대)

M
(중)

S
(소)

1개의 기준무게
(g)

400 이상
300 이상
4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150 이상
200 미만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 289 -

2. 버섯류

1) 건표고

가) 등급 규격

(1) 동고 및 향고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갓의

형태

모양

표면이 거북이등 또는 국화꽃 모

양으로 균열되어 있으며 원형, 타원

형인 것이 80%이상인 것

표면이 거북이등 또는 국화꽃 모양

으로 균열되어 있으며 원형, 타원형

인 것이 40%이상인 것

‘특, 상’에 미달하

는 것

갓의

퍼짐
50%이하 50%이하

두께
별도로 정하는 두께 구분표상 두

꺼운 것이 80%이상인 것

별도로 정하는 두께 구분표상 두꺼

운 것이 60%이상인 것

끝둘레 전체가 오무라든 것

고르기

크기구분표상 M 이상인 것으로

크기가 다른것의혼입이 5%이하

인 것

크기구분표상 M 이상인 것으로

크기가다른것의혼입이 10%이하

인 것

‘특, 상’에 미달하

는 것

색택

고유의 색택으로 균열부위가 백

색 또는 유백색이며 갓의 뒷면이

유백색인 것

고유의색택으로갓의뒷면이담황

색인 것

수분 13%이하 13%이하 13%이하

이품 없는 것 3%이하 5%이하

피해품 없는 것 5%이하 10%이하

(2) 향신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갓의
형태

모양

모양이 반구형 또는 타원형으로
표면의 일부가 균열된 것이 80%
이상인 것

모양이 반구형 또는 타원형으로 표
면의 일부가 균열된 것이 60%이상
인 것

‘특, 상’에 미
달하는 것

갓의 퍼짐 80% 이하 80% 이하

두께

별도로 정하는 두께 구분표상 보
통이상인 것으로 얇은것의 혼입이
3%이하인 것

별도로 정하는 두께 구분표상 보통
이상인 것으로 얇은것의 혼입이
5%이하인 것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상 L,
M인 것으로 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거의 없는 것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상 L,
M인 것으로 크기가 다른 것의 혼
입이 5%이하인 것

색택
고유의 색택으로 갓의 뒷면이 유
백색인 것

고유의색택으로갓의뒷면이담황
색인 것

수분 13%이하 13%이하 13%이하

이품 없는 것 3%이하 5%이하

피해품 없는 것 3%이하 5%이하

<정 의>

(1)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 비율을 말한다.

(2) 갓의 퍼짐 : 갓이 완전히 펴진 상태를 100%, 자루에 완전 오무러진 상

태를 0%로 하여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3) 수 분 : 80～85℃에서 2일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수분을 말한다.

(4) 이 품 : 해당종류 이외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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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품

① 병충해과 : 곰팡이, 응애, 버섯파리 등 병충해의 피해가 있는 것

다만, 피해가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② 파 쇄 품 : 갓 또는 자루가 손상된 것, 다만 손상이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③ 기 형 품 : 갓이 심하게 변형된 것

④ 변질, 변색품 : 경도, 냄새 등으로 보아 변질 되었거나 색깔이 변한 것

⑤ 오염된 것 등 기타 피해의 정도가 현저한 것

나) 크기 구분

구분 품종 / 호칭
2L
(특대)

L
(대)

M
(중)

S
(소)

갓의 직경

(cm)

동고 및 이와 유사한 종류 6 이상
5 이상

6 미만

3 이상

5 미만
3 미만

향신 및 이와 유사한 종류 7 이상
5 이상

7 미만

4 이상

5 미만
4 미만

※ 갓의 직경은 최대지름을 말한다.

다) 두께 구분

구분/호칭 두꺼운 것 보통인 것 얇은 것

갓의 두께
(cm)

1.5 이상
1 이상
1.5 미만

1 미만

※ 갓의 상단에서 자루쪽으로 오므러든 끝 부위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라)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마)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2) 생표고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상 L이
상인 것으로 크기가 다른 것의 혼
입이 10%이하인 것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상 M
이상인 것으로 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20%이하인 것

‘특, 상’에 미달
하는 것

모양
품종고유의모양으로균일하며개
열된것이전혀없고두께가 1.5cm
이상인 것

품종고유의모양으로균일하며개
열된것이 10%미만이고두께가 1.
5cm이상인 것

가벼운
결점

없는 것 5%이하

<정 의>

(1)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 비율을 말한다.

(2) 가벼운 결점 : 병충해품, 상해품, 기형품, 오염된 것 등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나) 크기 구분

구분/호칭
2L
(특대)

L
(대)

M
(중)

S
(소)

갓의 직경
(cm)

6 이상
5 이상
6 미만

3 이상
5 미만

3 미만

※ 갓의 직경은 최대지름을 말한다.

다) 두께 구분

구분/호칭 두꺼운 것 보통인 것 얇은 것

갓의 두께
(cm)

1.5 이상
1 이상
1.5 미만

1 미만

※ 갓의 상단에서 자루쪽으로 끝 부위까지의 두께를 말한다.

라)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마)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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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이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1등품 2등품 3등품 등외품

갓 길이

갓의길이 8cm이상 약간의 개산품과
길이 6cm이상, 8cm
미만

생장정지품
(길이6cm미만)

개산품
(완전 개산품)

1～3등 이외의 것
(기형품과파손품,
벌레먹은 것, 물에
젖은완전한개산품
포함)

갓 모양

갓이절대로퍼지지
않은 정상품(자루
굵기가불균형하게
가는 것은 제외)

갓이1/3이내펴진것
및 1등품에서 제외
된 자루 굵기가 불
균형하게 가는 것

생장정지품
(6cm미만의 생장
정지품)

개산품
(갓이1/3이상퍼진것)

나)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다)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4) 건꽃송이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버섯의낱개)

크기 구분표상 직경이 다른
것의 혼입이 5%이하인 것

무게 구분표상 직경이 다른
것의 혼입이 10%이하인 것

무게 구분표상 직경이 다른
것의 혼입이 20%이하인 것

크기
(갓의 크기) 크기구분표상M이상인것 적용하지않음

‘특, 상’에미달하는 것색택 품종고유의색택이뛰어난것 품종고유의색택이뛰어난것

모양 품종고유의모양이뛰어난것 품종고유의모양이양호한것

수분 13%이하 13%이하 13%이하

이품 없는 것 없는 것 없는 것

피해품 3%이하인 것 5%이하인 것 20%이하인 것

<정 의>

(1)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 비율을 말한다.

(2) 갓의 크기 : 재배방법(병재배, 봉지재배, 단목재배)에 따른 차이에서 나타나는

형질도 동일 기준으로 적용(단, 재배방법에 따른 형태적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은 단경과 장경의 합의 평균값 적용)

(3) 수 분 : 80～85℃에서 2일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수분을 말한다.

(4) 이 품 : 해당 종류 이외의 것

(5) 피해품

① 파 쇄 품 : 버섯의 손상이 많이 되어 가루화율 5% 이상,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② 변질, 변색품 : 버섯이 물러지고 색깔이 변한 것

③ 오염된 것 등 기타 피해의 정도가 현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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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크기 구분

구분/호칭 L(대) M(중) S(소)

갓의 직경
(cm) 7 이상 4 이상

7 미만 4 미만

※ 갓의 직경은 최대와 최소 합의 평균지름을 말한다.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5) 생꽃송이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버섯의낱개)

크기 구분표상 직경이 다른
것의 혼입이 5%이하인 것

무게 구분표상 직경이 다른
것의 혼입이 10%이하인 것

무게 구분표상 직경이 다른
것의 혼입이 20%이하인 것

크기
(갓의 크기) 크기구분표상M이상인것 적용하지않음

‘특, 상’에미달하는 것색택 품종고유의색택이뛰어난것 품종고유의색택이뛰어난것

모양 품종고유의모양이뛰어난것 품종고유의모양이양호한것

신선도 신선하고탄력이있고, 고유의
향기를유지할것

신선하고탄력이있고, 고유의
향기를유지할것

신선하고탄력이있고, 고유의
향기를유지할것

이품 없는 것 없는 것 없는 것

피해품 3%이하인 것 5%이하인 것 20%이하인 것

<정 의>

(1)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 비율을 말한다.

(2) 갓의 크기 : 재배방법(병재배, 봉지재배, 단목재배)에 따른 차이에서 나타나는

형질도 동일 기준으로 적용(단, 재배방법에 따른 형태적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은 단경과 장경의 합의 평균값 적용)

(3) 이 품 : 해당 종류 이외의 것

(4) 피해품

① 파 쇄 품 : 버섯의 손상이 많이 되어 가루화율 5% 이상,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② 변질, 변색품 : 버섯이 물러지고 색깔이 변한 것

③ 오염된 것 등 기타 피해의 정도가 현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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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크기 구분

구분/호칭 L(대) M(중) S(소)

갓의 직경
(cm)

15 이상
7 이상
15 미만

7 미만

※ 갓의 직경은 최대와 최소 합의 평균지름을 말한다.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3. 산나물류

1) 건취나물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모양
경화되지 아니한 것을 삶아

말린 상태가 양호한 것

경화되지 아니한 것을 삶아

말린 상태가 양호한 것

‘특, 상’에미달하는것

색택 및 향기
품종고유의녹색을띤흑갈색으

로향기가있는것

품종고유의녹색을띤흑갈색으

로향기가있는것

수분 12%이하 12%이하 12%이하

가벼운

결점
없는 것 5%이하인 것 ‘특, 상’에미달하는것

<정 의>

(1)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비율을 말한다.

(2) 수 분 : 80～85℃에서 2일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

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수분을 말한다.

(3) 가벼운 결점

① 반점 및 변색, 황화된 것으로 피해정도가 경미한 것

② 부서진 것 다만, 손상이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나)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다)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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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취나물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모양

잎이 밝은 연녹색인 것으로

품종고유의 모양을 갖추고

노화된 것이 없는 것

잎이 밝은 연녹색인 것으로

품종고유의 모양을 갖추고

노화된 잎의 혼입이 10%이

내인 것

‘특, 상’에미달하는 것

고르기 잎의 생김새 및 크기가 고른 것
잎의 생김새 및 크기가 대체로 고

른것

가벼운

결점
없는 것 5%이하

< 정 의 >

(1) 백분율(%) : 공시료 전량에 대한 무게비율을 말한다.

(2) 가벼운 결점

① 반점, 벌레 먹은 흔적 등의 병충해 피해 또는 경화되었거나 변색, 황화

된 것

② 오염된 것 등 기타 결점의 전도가 경미한 것.

나)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다)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3) 건고사리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모양

잎끝이 벌어진 것이 5%

이하인 것을 삶아서 말리고,

줄기하단의목질부를제거한것

잎끝이 벌어진 것이 10%

이하인 것을 삶아서 말리고,

줄기하단의목질부를제거한것

‘특, 상’에미달하는 것

색택
품종고유의 색깔이 균일한

것

품종고유의 색깔이 균일한

것

고르기
줄기의 길이 및 굵기가 고

른 것

줄기의 길이 및 굵기가 고

른 것

수분 12%이하 12%이하 12%이하

가벼운

결점
3%이내 5%이내 ‘특, 상’에미달하는 것

<정 의>

(1) 백분율(%) : 공시량에 대한 무게 비율을 말한다.

(2) 수 분 : 80∼85℃에서 2일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수분을 말한다.

(3) 가벼운 결점 : 줄기가 경화되었거나 반점 및 변색 또는 심하게 부서진 것. 다만,

피해정도가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나)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다)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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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고사리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모양

잎끝이 벌어지거나 줄기 부

분이 세 개로 벌어진 것이

5% 이하이며, 줄기의 두께가

얇고 길이가 10cm 정도일 것

잎끝이 벌어지거나 줄기 부

분이 세 개로 벌어진 것이

10% 이하이며, 줄기의 두께

가 얇고 길이가 10cm 정도일

것

‘특, 상’에미달하는 것

색택
품종고유의 색깔(고동색)이

균일한 것

품종고유의 색깔(고동색)이

균일한 것

고르기 줄기의 길이 및 굵기가 고른 것 줄기의 길이 및 굵기가 고른 것

가벼운

결점
3%이하인 것 5%이하인 것

<정 의>

(1) 백분율(%) : 공시량에 대한 무게 비율을 말한다.

(2) 가벼운 결점 : 줄기가 경화되었거나 반점 및 변색이 있는 것.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나)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다)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5) 더덕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크기구분표상 L 이상이며, 크

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5%이

하인 것

크기구분표상 M 이상이며, 크

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이

하인 것

‘특, 상’에미달하는 것

모양

품종고유의 색깔로 향기가 뛰

어나며 표면의 주름골이 깊지

않고 뿌리의 줄기가 2개 이상

인 것이 없고 곧은 것

품종고유의 색깔로 향기가 뛰

어나며 표면의 주름골이 깊지

않고뿌리의줄기가 2개 이상인

것이 10%이내인 것

가벼운
결점

3%이하인 것 5%이하인 것

<정 의>

(1) 백분율(%) : 공시량에 대한 무게 비율을 말한다.

(2) 가벼운 결점 : 줄기가 경화되었거나 반점 및 변색 또는 심하게 부서진 것.

다만, 피해정도가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나) 크기 구분

구분/호칭
L

(대)

M

(중)

S

(소)

1뿌리의 길이

(㎝)
15 이상

10 이상

15 미만

5 이상

10 미만

1뿌리의 굵기

(㎝)
2.5 이상

1.5 이상

2.5 미만

1.0 이상

1.5 미만

※ 길이 : 요두에서부터 식용으로 가능한 부위까지 길이를 말한다.

굵기 : 원뿌리의 가장 굵은 부위 직경을 말한다.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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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도라지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모양

뿌리가 곧고 굵으며 잔뿌리가 거의

없고매끄러우며크기가 L이상인것

뿌리가 곧고 굵으며 잔뿌리가 거의

없고매끄러우며크기가M이상인것
‘특,상’에미달하는것

고르기
크기 구분표상의 크기가 다른 것

의 혼입이 10% 이내인 것

크기 구분표상의 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20% 이내인 것

가벼운

결점
없는 것 5%이내

< 정 의 >

(1) 백분율(%) : 공시량에 대한 무게비율을 말한다.

(2) 가벼운 결점 : 병충해근, 상해근, 형상불량근 중 그 피해가 경미한 것

다만, 피해정도가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나) 크기 구분

구분
L

(대)

M

(중)

S

(소)

뿌리의 길이

(㎝)
25 이상

20 이상

25 미만

15 이상

20 미만

뿌리의 굵기

(㎝)
2.0 이상

1.5 이상

2.0 미만

1.0 이상

1.5 미만

※ 뿌리의 길이는 식용 가능한 뿌리의 길이를 말하고, 굵기는 뿌리의 최대지름을

말한다.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7) 두릅

가) 등급 규격

(1) 삽수두릅

항목/등급 특 상 보통

모양
고유의모양을 갖춘 것으로서
육질이 연하고 싱싱한 것

고유의모양을 갖춘 것으로서
육질이 연하고 싱싱한 것

‘특,상’에미달하는것

고르기
및 크기

크기구분표상굵기가 L이상이며
크기가다른것의혼입이 5% 이
내인 것

크기구분표상굵기가M이상이
며크기가다른것의혼입이 10%
이내인 것

새순의
길이

식용가능한새순의길이가 5～1
0㎝이며, 목질부 길이는 2～3㎝
인 것

식용가능한새순의길이가 5～1
0㎝이며, 목질부 길이는 2～3㎝
인 것

개엽의
정도

순(筍)끝부분의잎이거의개엽되
지않은것

순(筍)끝부분의잎이약간개엽된것

가벼운
결점

없는 것 5%이하인 것 10%이하인 것

(2) 잎두릅

항목/등급 특 상 보통

모양
고유의 모양을 갖춘 것으로서 육
질이 연하고 싱싱한 것

고유의 모양을 갖춘 것으로서
육질이 연하고 싱싱한 것

‘특, 상’에미달하는
것

고르기
및 크기

크기 구분표상 굵기가 L 이상이
며크기가다른것의혼입이 5%
이내인 것

크기구분표상굵기가M이상이
며크기가다른것의혼입이10%
이내인 것

새순의
길이

식용 가능한 새순의 길이가 15㎝
이며, 목질부길이는 10㎝이내것

식용 가능한 새순의 길이가 20
㎝이며, 목질부 길이는 10㎝이
내 것

가벼운
결점

없는 것 5%이하인 것 10%이하인 것



- 297 -

<정 의>

(1) 백분율(%) : 공시량 전량에 대한 무게비율을 말한다.

(2) 가벼운 결점

① 병충해, 상해 등 피해가 경미한 것

② 심하게 굽은 것

③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3) 새순의 길이 : 목질부를 제외한 식용 가능한 순(筍)과 잎의 길이를 말한다.

(4) 개엽의 정도 : 두릅순(筍) 끝부분의 잎이 벌어진 정도를 말한다.

(잎두릅은 적용 안함)

나) 크기 구분

구분/호칭
L
(대)

M
(중)

S
(소)

삽수두릅
개당 굵기
(지름cm)

1.5 이상
1.0 이상
1.5 미만

1.0 미만

잎두릅
개당 굵기
(지름cm)

0.5 이상
0.3 이상
0.5 미만

0.3 미만

※ 굵기는 목질부에 부착된 새순의 밑동 부위 직경을 말한다.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8) 죽순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크기 구분표상 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이하인 것

크기 구분표상 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20%이하인 것

‘특, 상’에 미달하

는 것

길이 크기 구분표상 M 이하인 것 적용하지 않음

직경 크기 구분표상 M 이상인 것 적용하지 않음

색택 품종 고유의 색택이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색택이 양호한 것

모양 품종 고유의 모양이 뛰어난 것 품종고유의모양이양호한것

중결점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
(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가벼운
결점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정 의>

(1) 백분율(%) : 전량에 대한 개수 비율을 말한다.

(2) 중 결 점 : 부패 또는 변질, 병해충 피해가 있는 것, 형상불량이 심한 것

등 결점의 정도가 중대한 것

(2) 가벼운 결점

① 고유의 모양인 아닌 것

② 병충해 피해가 경미한 것

③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나) 크기 구분

구분
L
(대)

M
(중)

S
(소)

1개의 길이
(cm)

40 이상
50 미만

30 이상
40 이상

25 이상
30 미만

1개의 직경
(cm)

9 이상
7 이상
9 미만

5 이상
7 미만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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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고려엉겅퀴(곤드레)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모양
경화되지 아니한 것을 삶아

말린 상태가 양호한 것

경화되지 아니한 것을 삶아

말린 상태가 양호한 것

‘특, 상’에미달하는것

색택 및 향기
품종고유의녹색을띤흑갈색으

로향기가있는것

품종고유의녹색을띤흑갈색으

로향기가있는것

수분 12%이하 12%이하 12%이하

가벼운

결점
없는 것 5%이하인 것 ‘특, 상’에미달하는것

<정 의>

(1)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비율을 말한다.

(2) 수 분 : 80～85℃에서 2일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수분을 말한다.

(3) 가벼운 결점

① 반점 및 변색, 황화된 것으로 피해정도가 경미한 것

② 부서진 것. 다만, 손상이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나)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다)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10) 생고려엉컹퀴(곤드레)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모양

잎이 밝은 연녹색인 것으로

품종고유의 모양을 갖추고

노화된 것이 없는 것

잎이 밝은 연녹색인 것으로

품종고유의 모양을 갖추고

노화된 잎의 혼입이 10%이

내인 것

‘특, 상’에미달하는것

고르기 잎의 생김새 및 크기가 고른 것
잎의 생김새 및 크기가 대체로 고

른것

가벼운

결점
없는 것 5%이하인 것

<정 의>

(1) 백분율(%) : 공시료 전량에 대한 무게비율을 말한다.

(2) 가벼운 결점

① 반점, 벌레 먹은 흔적 등의 병충해 피해 또는 경화되었거나 변색, 황화된 것

② 오염된 것 등 기타 결점의 전도가 경미한 것

나)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다)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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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용류

1) 건오미자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
의 혼입이 5%이하인 것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이하인 것

“특, 상”에 미달하는것

색택
품종 고유의 색택으로 착색된 정
도가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색택으로 착색된
정도가 양호한 것

무게 무게 구분표상 M 이상인 것 적용하지 않음

수분 20%이하 25%이하

가벼운
결점 없는 것 3%이하인 것 5%이하인 것

<정 의>

(1)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 비율을 말한다.

(2) 가벼운 결점

① 고유의 모양인 아닌 것

② 병충해 피해가 경미한 것

③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나) 무게 구분

구분/호칭
L

(대)
M
(중)

S
(소)

100립의 무게
(g)

15 이상
10 이상
15 미만

10 미만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2) 생오미자

가) 등급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5%이하인 것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

의 혼입이 10%이하인 것

“특, 상”에미달하는것

색택
고유의색택으로착색정도가뛰

어난 것

고유의색택으로착색이양호한것

신선도 고유의 맛과 향이 뛰어난 것 고유의 맛과 향이 양호한 것

무게 무게 구분표상 M 이상인 것 적용하지 않음

가벼운

결점
없는 것 3%이하인 것 5%이하인 것

<정 의>

(1)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 비율을 말한다.

(2) 가벼운 결점

① 고유의 모양인 아닌 것

② 병충해 피해가 경미한 것

③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나) 무게 구분

구분/호칭 L (대) M (중) S (소)

100립의 무게

(g)
22 이상

18 이상

22 미만
18 미만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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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산수유

가) 등급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크기 구분표상 크기가 다른 것

의 혼입이 5%이하인 것

크기 구분표상 크기가 다른 것

의 혼입이 10%이하인 것

“특, 상”에 미달하

는 것

모양
품종 고유의 모양을 갖추고 윤기

가 뛰어나며, 육질이 많은 것

품종 고유의 모양을 갖추고 윤기

가 있고, 육질이 보통인것

무게 크기 구분표상 M 이상인 것 적용하지 않음

수분 18%이하 18%이하 18%이하

가벼운

결점
5%이하인 것 10%이하인 것 20%이하인 것

<정 의>

(1)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 비율을 말한다.

(2) 가벼운 결점

① 고유의 모양인 아닌 것

② 병충해 피해가 경미한 것

③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나) 크기 구분

구분
L
(대)

M
(중)

S
(소)

크기
(mm)

15 이상 15 미만
12 이상 12 미만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4) 건구기자

가)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크기 구분표상 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5%이하인 것

크기 구분표상 크기가 다른 것

의 혼입이 10%이하인 것

“특 상”에 미달하

는 것

모양
품종고유의모양을갖추고윤기가뛰

어나며건조상태가적당한것
품종고유의 모양이 양호한것

무게 크기구분표상M이상인것 적용하지 않음

수분 15%이하 15%이하 15%이하

가벼운 결점 5%이하인 것 10%이하인 것 20%이하인 것

<정 의>

(1)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 비율을 말한다.

(2) 가벼운 결점

① 고유의 모양인 아닌 것

② 병충해 피해가 경미한 것

③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나) 크기 구분

구분
L
(대)

M
(중)

S
(소)

100립의 무게
(g)

18 이상 18 미만
10 이상 10 미만

크기
(mm)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12 미만

다) 포장 규격 <별표 1～3 참조>

라) 표시 사항 <별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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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약초류

1) 산양삼

o 산양삼을 유통․통관 또는 판매하려는 경우 길이 20cm, 너비 10cm,

높이 3cm 이상의 직육면체 상자에 포장하여야 한다.

6. 수목부산물류

1) 수액

o 용기 : 용기의 거래단위를 500㎖, 1.5ℓ, 4.5ℓ, 9ℓ, 18ℓ로 한다.

※ 수액은 수종 및 성분함량 등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므로 거래 단위를

규격으로 함.


